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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사항

 v

과제명 현 행 변 경

상시근로소득 

공적자료 적용 기준

▪ ① 건강보험공단 자료 ② 국민연금공단 

자료 ③ 국세청 자료 순으로 적용

▪ ʻ공적자료, 금융자료의 연계․적용 원칙’에 

따라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자료 3순위 적용 

 ‑ 대상 포괄 범위가 더 넓은 산재보험 우선

적용 후 고용보험 적용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조회 

▪ ʼ16년부터 건강보험료가 당월보수 

부과방식으로 변경되나 현행 기준 유지

  *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급여기준과와 협의하여 기준 결정

이자･배당소득 적용 

표준
▪별도 기준 없음

▪ 공제 적용 후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만을 이자소득으로 적용

  * (공제액) 기초생활 12만원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48만원

신청서류 보존기간 ▪ 별도 기준 없음

▪ 신청서 접수 후 5년으로 설정하되, 

   전산적 보존이 이루어 지는 경우 

종이서류 원본은 1년까지 보관

전국가구평균소득 

기준중위소득 전환 

방안

▪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 

활용

▪ 대상자 선정기준을 전국가구평균소득 → 
기준 중위소득으로 전환

  * 도입 시기는 예산 및 대상자 변동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차상위 사업 대상자 

확인 방안

▪ 별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차상위 여부 확인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구원 포함)는 

별도 소득･재산 조사 없이 차상위 급여 

제공 또는 자격 부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의 경우 선정기준의 

차이(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유무)로 별도 소득 

․재산 조사 불가피하여 현행대로 추진 

2016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주요 개정사항

기준 표준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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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2015년 2016년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적 정책 

사항 변경

(43p)

▪고지(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 

제3항)

 ‑보호대상자가 신청시 법에 의한 조사를 

하거나 제공받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법적근거, 이용목적 및 범위, 

이용방법, 보유기간 및 파기 방법 등을 

고지

(신설)

▪개인정보의 파기(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8)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 시,~

▪정보보안(사회복지사업법 제52조의2)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 

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각 기관별로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함

▪ 보장목적외 사용금지 및 벌칙

 ‑사회복지사업법 제 53조의2 

  ･동법 제33조의3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금융정보의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의3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 ․ 멸실･변경･위조하거나 

검색･복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고지(사회보장급여법 제5조제3항)

 ‑ 보호대상자가 신청시 법에 의한 조사를 

하거나 제공받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법적근거, 이용목적 및 범위, 이용방법, 

보유기간 및 파기 방법 등을 고지

▪정보 보호대책 수립ㆍ시행(사회보장

급여법 제30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물리적･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 각 기관별로 사회보장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함

▪개인정보의 파기(사회보장급여법 

제34조)

 ‑ 사회보장급여를 신청 시, ~

(삭제)

▪ 보장목적외 사용금지 및 벌칙

 ‑ 사회보장급여법 제54조

  ･사회보장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위조･변경･
훼손하거나 말소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를 위조･변경･ 
훼손･말소･유출하거나 그 방법 또는 

프로그램을 공개･유포･사용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위조･변경･훼손하거나 

 기타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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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할 때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

하여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신청장소 추가

(53p)

▪(신설) ▪ ※ 8개 사업은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가능(기초연금,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장애인 

활동지원,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서 보존기한 

신설

(53p)

▪(신설) ▪ (보존기한) 신청서 접수 이후 5년으로 

설정하되, 전산적 보존이 이루어진 

경우 종이서류 원본은 최소 1년까지 

보관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보존기한에 대한 

예외 설정 가능

처리기한 변경 

(55p, 143p)

▪ 기초생활보장 :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가능)

▪ 사회복지서비스 : 2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가능)

▪ 기초생활보장 :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 사회서비스이용권 :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가능)

고지사항 안내 

내용 변경

(57p∼58p)

▪고지사항 안내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의 목적 

으로 다음의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 

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안내

  ․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등 수혜 이력에 관한 정보

  ․기타 보호 실시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수집된 정보는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됨을 안내

▪고지사항 안내

 ‑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안내

  ․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그밖에 수급권자 선정을 위하여 보장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

능력, 다른 급여의 수급이력 등이 변동

되었을 때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안내



viii

주요내용 2015년 2016년

 ‑ 수집된 정보는 5년 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됨을 안내

  *다만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 가능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58p)

▪ (신설) ▪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조사(기초연금)

 (1) 조사목적 : 기초연금 수급(권)이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한 정기적 

이력관리를 하여 수급가능 예측된 

자에 대해 기초연금 신청 안내

 (2) 조사대상 : 16.1.1 이후 기초연금 

신청자 중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자 

 (3) 조사방법 : 이력관리를 신청한 

수급희망자에 대하여 ｢행복e음｣을 

통한 자료 확인 

 (4) 조사결과처리 :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적합으로 예측되는 

수급희망자에게 신청 안내

(☞ 자세한 내용은 2016년도 기초연금 

사업안내 참고)

확인조사 중 

연간조사계획에 

인한 조사 내용 

변경

(63p)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조사 : ~ 

(기초생활보장, 기초 연금)

※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조사 대상자의 범

주 및 조사의 주기는 별도 통보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조사 : ~ 

(기초생활보장)

(삭제)

조사내용 변경

(64p)

▪조사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

 ･신청인의 복지욕구와 관련된 사항이나 

그 밖에 신청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에 관한 사항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국민기

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급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혜 이력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조사내용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

 ･지원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사회보

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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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2015년 2016년

   1. ｢노인복지법｣, ｢모자보건법｣, ｢보건의료 

기본법｣, ｢암관리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건강

관리,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한 

수혜이력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희귀난치성질

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지원 이력

 ･ 그 밖에 보호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자료제출 요구를 

위한 제출서류 

목록 수정

(66p)

소득

확인

‑ 무료임대확

인서

‑ 사적이전소득 

파악 소득

확인

‑ 무료임대확

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 사적이전소득 

파악

‑ 주거급여 대상 

확인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가구범위

(68p)

▪ 동일주민등록

 ‑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자

 ‑ 2촌 이내 혈족인 동거인

▪ 별도주민등록

 ‑ 생계와 주거를 모두 같이하는 자

(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그의 부양 

의무자인 경우에 한함)

▪ 동일주민등록

 ‑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

▪ 별도주민등록

 ‑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 

의무자인 경우에 한함)

장애인연금 

외국인 가구범위

(69p)

▪ 배우자 (사실혼 포함)

 ‑ (신설)

▪ 배우자 (사실혼 포함)

 ‑ 고유식별번호*가 있는자 

 *고유식별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말소전 주민 

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

지역사회서비스 

가구범위

(70p)

▪ 동일주민등록

 ‑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직계 존속 및 형제 자매

▪ 별도주민등록

 ‑ 실질적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 동일주민등록

 ‑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아동의 경우 

형제자매 포함)

▪ 별도주민등록

 ‑ 실질적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배우자 또는 부모・형제

산모신생아･가사

간병 가구범위

(70p)

▪ 별도주민등록

 ‑ 대상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건강보험 부양자의 가족구성원 중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사간병)

▪ 별도주민등록

 ‑ 미혼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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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가구구성 

처리절차

(71p)

▪ 포함될 가구원

 ‑ 동거인

▪ 제외할 가구원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결정시 

제외 되는자>

 ‑ (신설)

▪ 포함될 가구원

 ‑ 동거인(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

되는 사람)

▪ 제외할 가구원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결정시 

제외 되는 사람>

 ‑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동거인

장애인연금 

가구구성 

처리절차

(72p)

▪ 제외할 가구원

 ‑ 사실상 이혼관계인 배우자

 ‑ (신설) 

 ‑ (표 신설)

▪ 제외할 가구원

 ‑ 사실상 이혼관계인 배우자

 ‑ 고유식별번호가 없는 외국인 배우자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결정 시 

제외되는 사람>

․ 가출․행방불명․실종,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감 중인 자

․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

부양의무자

범위 

(74p)

구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

∙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구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

∙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상시근로자소득 

적용 순서

(80p)

(신설)

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④ 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③ 근로복지공단 자료(직장가입자의 

월평균보수)

 ③‑1 산재보험 :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③‑2 고용보험 :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 ｢행복e음｣연계 후 적용, (3월 중 

예정이며 정확한 시기는 추후 통보)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⑤ 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조사방법 변경

▪(신설) ▪’16.1월부터 일용근로소득 자료는 사업

주가 일용근로소득을 신고한 기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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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p∼81p)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국세청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결과 ~

▪※ 고용주(사업주)가 분기별로 신고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공적자료

로 조회됨

  (신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확인 지침>

 ‑ (신설)

또는 고용노동부)에 따라 정보시스템으로 

각각 입수됨(정보시스템에 공적자료 

제공 기관 표시)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국세청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조회 결과 ~

 ※ 고용주(사업주)가 분기별 또는 월별로 신고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국세청) 또는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고용노동부)가 공적자료로 조회됨

 ※ 일용근로소득 정보제공 기관에 따라 소

명처리절차가 상이하니 아래 일용근로

소득 자료 확인 지침 참고

 ※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서 동일 근로자의 

소득 자료가 다르거나 중복 수신된 경우 

원천기관 및 사업주 확인 후 반영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확인 지침>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자료(고용･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자료가 사실과 

다름을 민원인이 주장할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해 고용노동부(관할 고용센터)

로부터 발급받은 ̒ʻ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통지서(피보험자용)ˮ를 제출

받아 결과 반영

이자소득 

조사방법

(86p)

▪정보시스템에 의해 조회되는 국세청 종

합소득자료 중 재산소득(이자소득)을 

반영

  *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소득 정보를 연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연계되는 사업

(법적 근거가 필요) 및 연계 기준 등은 

추후 통보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금융정보,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등 결과 적용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소득 정보 연계 

(’16.1월부터), 이외 사업은 국세청 종합

소득자료 중 재산소득(이자소득)을 반영 

보장기관 

확인소득 변경

(91p)

▪ 보장기관 확인 소득 

 ‑ (전면 개정) 

▪ 보장기관 확인 소득 

 ‑ 본문 참고

미등기 재산 

처리방법 변경

(103p)

▪일차적으로는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재산을 산정하되, 신청자(수급자)가 

민법상 지분대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일차적으로는 ｢민법｣상 지분대로 

재산을 산정하되, 상속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상속지분이 유동적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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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으로 재산산정 신청자(수급자)가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재산 산정을 원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재산 산정

금융재산 

조사방법 변경

(108p)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의 

대상자 선정시, 정보 시스템에 기 파악된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수급자 결정 (차상위 자산형성지원은 

금융재산 및 부채 미반영)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의 대상자 선정시, 

정보 시스템에 기 파악된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수급자 결정

금융정보 조회 

대상 사업 추가

(108p)

▪(신설) ▪ ※ 차상위자활,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차상위 자격학인(구 우선돌봄차상위) 
사업 포함

금융정보 

조회범위 및 

산정기준 

(109p)

▪주식(비상장주식포함),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시세가액

 ※ 비상장주식의 대부분은 금융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자진 신고 하도록 안내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의 대부분은 금융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자진신고 안내를 통해 

액면가액을 적용하되, 명의신탁, 휴폐업 

등의 경우 본인 소명에 따라 조치

자동차 조사방법

(112p)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정보 반영 기준 

변경 예정 (’15.7월 예정, 정확한 시기는 

추후 통보) 

 ‑ (현행) 1/4분기 자료를 1년 동안 반영 

 ‑ (변경) 1/4분기 자료와 확인조사 

시점(2회)에서의 최근 자료를 반영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정보 반영 기준 

변경

 ‑ 1/4분기 자료와 확인조사 시점(2회)에

서의 최근 자료를 반영  

공동명의 자동차 

소유 지분율

(112p)

▪장애인연금의 경우 소유지분율 적용 ▪ (삭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감면되는 

자동차

(113p)

▪ (신설) ▪ 기초생활 등 사업구분의 제외감면 

유형란에 추가

 ※타법의료급여 중 국가유공자 의료급여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에 대해 

장애인사용자동차 규정 적용

장애인자동차 

정의 변경

(113p)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 (국가

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는 자가 사용하

는 자동차 포함)로서, 수급권자인 장애

인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호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

받은 자동차 또는 보훈처 훈령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제2조제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6급 

등록장애인 또는 보훈처 훈령 제2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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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경우를 의미. 장애인 본인이 직

접 운전하지 않는 경우는 ~

1호 각 호의 대상자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동차.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운전

하지 않는 경우는 ~

장애인연금 

기타산정되는재산 

본인소비분 항목 

추가

(117p)

▪ 본인 및 가구원의 의료비, 장례식장, 

혼례식장 사용액 확인

 (신설)

▪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 확인 

 * (기초연금) 양육비 포함

▪ 본인 및 가구원의 의료비, 장례식장, 

혼례식장 사용액 확인

 *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같이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으로 희귀난치

성질환자 및 암 등 중증 질환자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의 의

료비 포함

▪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 확인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양육비 포함

사업별 자연적 

소비금액 변경

(118p)

▪기초생활보장

 ‑ 최저생계비의 20%를 매월 차감 

(소진시까지)

  ※ 단, 수급자 탈락 후 재신청한 자 또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감액 ･ 탈락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는 월 최저생계비

의 120%를 매월 차감

▪차상위사업,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최저생계비의 120%를 매월 차감 

(소진시까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단독가구는 3인 

가구, 부부가구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계산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사업,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기준 중위소득 50%를 매월 차감 

(소진시까지)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단독가구는 3인 

가구, 부부가구는 4인 가구 기준

  ※ (기초생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2015년 

6월 이전 기간의 적용은 ̒해당 연도 최저

생계비의 120%’씩 차감

  ※ (기타 보장) 2015년 12월 이전 기간의 

적용은 ̒해당 연도 최저생계비의 120%’
씩 차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소득평가액 및 

환산율 변경
(127p)

▪{0.7×(근로소득‑52만원)}+기타소득

▪(환산율) 연 5%

▪{0.7×(근로소득‑56만원)}+기타소득

▪(환산율) 연 4%

기타 사업별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추가

(127p)

▪ (신설) ▪ 차상위자활, 차상위자산형성지원 :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4.17% 적용

▪ 타법의료급여(국가유공자 의료급여) 

 ･ (소득평가액) 상시･일용근로 소득 52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0.7×(근로소득

‑52만원)}+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본재산액 등 재산의 

소득환산 기초연금 준용(고급자동차 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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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공제 

항목 변경

(130p)

▪ 기초생활보장 등 

공 제 대 상 소 득 공  제  율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제외)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실비제외, 
주․월차수당은 포함하여 산정)

30%

 ※자활장려금 산정 및 지급방식은 자활사업 

안내지침 참조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 상시근로소득 공제 :  개인별 52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기초연금) ~ 근로소득에서 52만원 공

제 후 30% 추가 공제

▪ 기초생활보장 등 

(삭제)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 상시근로소득 공제 :  개인별 56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기초연금) ~ 근로소득에서 56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부채 인정범위

(132p)

▪금융기관외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임대보증금

 ※기초생활보장에서는 모든 부채에 대해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여 용도가 명확한 

경우(의료비, 학비, 주거, 일반부채) 

부채로 인정

▪금융기관외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임대보증금

  (삭제)

부채 차감순서

(133p)

▪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자동차가액에서는 

차감 하지 않음

▪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

서로 차감하고, 100% 재산의 소득환산

율이 적용되는 자동차가액에서는 차감 

하지 않음

복지급여 

선정기준 변경

(140p)

▪국민기초생활

 ‑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 100%

 ‑ (신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

(’15년 단독 93만원, 부부148.8만원)

 ‑ (신설)

▪경증장애수당

 ‑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 120%

▪긴급복지

 ‑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 150%

▪국민기초생활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29%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3%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 부양의무자란에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추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

(’16년 단독 100만원, 부부160만원)

 ‑ 장애인연금 기타자격란에 ʻ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가 아닐 것’ 추가

▪경증장애수당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50%

▪긴급복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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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지원

 ‑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 130%

(청소년 한부모는 최저생계비 150%)

▪한부모 가족지원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52%

(청소년 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0%)

사회서비스이용권 

선정기준 변경

(141p)

▪장애인 활동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전국가구평균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건보료로 판정)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또는 2급

장애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득≦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지역개발형 사업

 ‑ 소득≦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원칙

 ‑ 노인, 장애인대상 사업 120% 이하 조정

가능

▪가사간병 방문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장애인 활동지원

 ‑ 생계급여ㆍ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주거급여ㆍ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구성원 포함)

 ‑ 다만 기준 중위소득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건보료로 판정)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3급장애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득≦기준중위소득 80%

▪지역사회서비스

 ‑ 소득≦기준중위소득 120% 또는 140% 

원칙

 ‑ 사업별로 상이

▪가사간병 방문지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

위계층(시설수급자 등 제외), 

기초생활 

이의신청 절차 

변경

(145p)

▪ 접수

 ‑ 시･군･구청장

(사회복지 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 송부

 ‑ (신설)

▪ 처리기관

 ‑ 시･도지사

▪ 통지대상

 ‑ 이의신청인, 시･군･구청장

▪ 불복시

 ‑ 60일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

신청

▪ 접수

 ‑ 생계･의료･주거 : 시･군･구청장

(사회복지 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 교육급여 : 시도교육감

  (시군구청 신청대행 가능)

▪ 송부

 ‑ 교육급여 신청대행인 경우 15일이내

▪ 처리기관

 ‑ 생계･의료･주거 : 시･도지사

 ‑ 교육급여 : 시․도교육감

▪ 통지대상

 ‑ 생계･의료･주거 : 이의신청인, 시･군･
구청장

 ‑ 교육급여 : 이의신청인

▪ 불복시

 ‑ 생계･의료: 60일 이내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이의신청

 ‑ 주거 : 60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

 ‑ 교육 : 60일 이내 교육부장관에게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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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이의신청 

접수기관 추가

(145p)

▪ 시･군･구청(읍･면･동 또는 국민연금

공단)

▪ 시･군･구청장(읍･면･동 또는 국민연금

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기초생활 

급여액 변경

(148p)

▪생계･주거급여

 ‑ 소득인정액에 따라 정률지원

▪ 교육급여

 ‑ 교과서대 : 129,500/년

 ‑ 부교재비 : 38,700/년

 ‑ 학용품비 : 52,600/년

▪생계급여

 ‑ 생계급여 지급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급여 지급

 ‑ 자가가구 :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수선유지급여 지급

▪ 교육급여

 ‑ 교과서대 : 131,300/년

 ‑ 부교재비 : 39,200/년

 ‑ 학용품비 : 53,300/년

기초연금 급여액 

변경

(148p) 

▪ 노인단독‑ 200,000원
▪ 노인부부‑ 320,000원
  (ʼ15.1월~3월)

  *ʼ15.4월부터급여는 추후통지

▪ 노인단독‑ 202,600원
▪ 노인부부‑ 324,160원
  (ʼ16.1월~3월)

  *ʼ16.4월부터급여는 추후통지

 경증장애수당 

급여액 변경 

(148p) 

▪ 기초경증 ‑ 4만원

▪ 차상위경증 – 4만원 

▪ 시설기초경증 ‑ 2만원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경증 ‑ 4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 차상위 경증 

‑ 4만원

▪ 시설(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경증 – 
2만원

 장애아동수당 

급여액 변경

(148p) 

▪ 기초중증 ‑ 20만원

▪ 기초경증 ‑ 10만원

▪ 차상위중증 – 15만원

▪ 차상위경증 – 10만원

▪ 시설중증 – 7만원

▪ 시설경증 ‑ 2만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중증 – 20만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경증 ‑ 10만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 차상위중증 

‑ 15만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 차상위 경증 

‑ 10만원

▪시설(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중증 – 
7만원

▪시설(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경증 – 
2만원

장애인연금 

급여액 변경 

(149p)

▪ 기초급여

 ‑ 18세～64세 : 최대 20만원

  * 부부장애인‑ 32만원

 ‑ 65세 이상 :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 

(ʼ15.1월~3월 적용)

  * ʼ15.4월부터급여는 추후통지

▪ 기초급여

 ‑ 18세～64세 : 최대 20.3만원*

  *부부장애인‑ 32.4만원*

 ‑ 65세 이상 :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

 * ’16.1월~3월 적용(’16.4월 급여부터는 

추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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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2015년 2016년

구분 18‑64세 65세 이상

기초 8만원 28만원

차상위 7만원 7만원

차상위초과 2만원 4만원

▪ 부가급여 

구분 18‑64세 65세 이상

기초(생계․의료) 8만원 28.3만원*

기초(주거․교육)
※생계․의료수급

자 제외
7만원 7만원

차상위 7만원 7만원

차상위초과 2만원 4만원

▪ 부가급여 

 * ’16.1월~3월 적용(’16.4월 급여부터는 추후 통지

지방재정시스템

(e‑호조) 연계 

급여 및 서비스 

목록 변경

(157~159p)

▪ 정기급여 – 총 67종

 ‑ 급여･서비스 란의 장애인자녀교육

비 입학금, 수업료, 자활장려금

▪ 정기급여 – 총 64종

‑ (삭제)

바우처 지급절차

(171p) 

▪ 예탁금 납부 

 ‑ 매분기 시작월 20일

▪ 대상자 결정 통지

 ‑ 매월1~18일(장애인활동지원)

 ‑ 매월1~21일(지역사회투자서비스)

▪예탁금 납부

‑ 매월 서비스 비용지급 1일 전 12:00

▪ 대상자 결정 통지

‑ 매월1~27일

바우처 카드 발급 

절차 변경 

(173p)

▪ 전송 : 카드 발급 신청 정보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전송 

(시･군･구 → 정보개발원)

▪ 발급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카드 

발급 및 배송 

▪전송 : 카드 발급 신청 정보를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전송 (시･군･구 

→ 사회보장정보원)

▪카드 발급 및 배송 : (전용카드) 

사회보장정보원 (국민행복카드) BC, 

롯데, 삼성카드

바우처 결제 

유효기간 변경

(179p)

▪ 사업별 바우처 결제 유효기간

 ‑ 각 사업별로 상이

중지사유 요건 바우처 결제 가능기간

본인포기
대상자 본인
의 서비스 
중지 요청

본인포기로 중지전송
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사망･말
소 등

대상자가 
사망(자동
처리) 또는
행방불명 
등이 확인
된 경우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중지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자격
종료

대상자의 
수급자격 
종료

(지원기간 
종료 등)

자격 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00시까지
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바우처 바우처 결제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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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2015년 2016년

판정결과
변경

대상자의 
등급변경
으로

자격 탈락

자격 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00시까지
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바우처 
미사용

2개월간 
연속하여 
바우처 
결제
실적이 

없는 경우

바우처 미사용으로 
중지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수급자 변동사항 

알림 추가 (187p)

▪ (신설) ▪ 가구원 변동 란 중 사망의심자 알림 

추가

▪ 처리할일 란의 사망의심자의 실제 

사망여부 확인 및 등록 추가

누락･추가서비스 

안내 

(193p) 

▪ (신설) ▪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권리구제 

서비스 추가(세부내용 본문 참조)

중복지원제한 

대상 사업 변경

(195p)

▪ 152개 유형, ’14.12월 기준 ▪ 167개 유형, ’15.12월 기준 

사망의심자 

정보관리

(206p)

▪ (신설) ▪ 본문참조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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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15.7.1) 

사회보장급여 이용･관리의 일반적 절차 규정

신청･조사･결정･제공 등 공정․정확한 대상자 선정 및 복지사업 수행의 기본적 절차와 지원근거 

제공

급여 적정성 확인조사, 변동･중지, 환수 등 일련의 관리 절차 마련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

단전･단수･단가스, 건보료 체납 가구 정보 등을 복지대상자 발굴에 이용

복지 사각지대 발견시 신고의무(의료인, 교사, 방문간호 종사자, 통․리장 등)

지역사회 민관협력 체계 변화

 ‑ 민관협력 기구의 구성･업무범위가 보건․복지에서 사회보장(고용, 문화 교육 등)으로 확대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복지계획 → 지역사회보장계획

 ‑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읍면동 조직(읍면동 협의체) 신설

지역 간 사회보장 균형발전 도모

 ‑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지역 간 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정 분야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으로 선정하여 지원가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 사회보장정보 표준화 등 협의를 위해 

사회보장정보협의체 운영(정보검증, 연계강화 등)

 ‑ 정보보호대책 수립･시행, 정보 침해행위 금지 및 시정 요구, 위반시 고발･징계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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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안내

신고 대상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서

   ‑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사람신청･조사･결정･제공 등 

공정․정확한 대상자 선정 및 복지사업 수행의 기본적 절차와 지원근거 제공

신고 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or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고하거나, ̒희망의 

전화’ 129에 전화로 신고

또는 인터넷 ʻʻ복지로(www.bokjiro.go.kr)ˮ 사이트에서 도움신청하기 메뉴를 활용하여 신고

신고 ‑ 지원 처리 절차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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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자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 발견 시 해당 보장기관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활동지원 

인력

   3.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7.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

   8.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9.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1.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및 강사 등

  1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등 및 산학겸임교사 등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7.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19.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의 방문간호 업무 종사자

  20.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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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통합업무 일반

ⅠⅠ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개요

1.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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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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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법령 등에 의해 통합지침과 다른 예외를 둘 경우에는 ʻ̒보건복지급여기준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예규ˮ에 따라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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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내용

가. 총괄 (제1편)

& & c '» ' & c ' 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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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합업무절차 (제2편)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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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ʻ지출  
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ʼ을 통해 소득을 추가 반영할 수 있음

& ' £ ţ ᾋ

‑ Ɣ╜ἑ Ɣ Ŝ * £

ţ Ģ

 보장결정

&ŏ ･ ' Ɵ ŏƛ ᾋ ᾄ ˏ

ğ ʨ ץ ŏ ･ 
 ※ 기초생활보장사업 신청자 중 보장결정 전 긴급히 생계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긴급생계지원 

실시
& ' ╜* ἑ Ŝ

&QKQ' ἑ &c‑ ' ~ἦ

 급 여

&ʨ ʨ ' & c 'ƛ ŏ * c‑
ţ ʨ ʨ ţ

& ʨ ℮ ' ℮ * ʗ ŏƛ ᾋ

ʨ ʨ ℮

‑ ~ ʨ & ' ~ʨ ή ʨ ʨ ī

ʨ ʨ

&ţ ά ' ʨ ʨ ţ / /ţ 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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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사후관리

& ℮Ɵ ' ･ * * ~ȋ ℮ Ŝ *

ἑ ˏἦ Ɣ

‑ ╜ἑ ･ ℮ /3 ˫

& Ɵ ' ･ ά Ɵ ᾋ Ὃ * Ṹ 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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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업무 절차별 적용대상 사업

업무 절차 적용대상 사업

신  청 • 시･군･구(읍･면･동) 신청 전체 사업

조  사

• 가구구성

 ‑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자활지원(자활근로, 창업지원,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 기초연금, 장애인복지(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자녀교육비, 장애아가족양육

지원,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장애인연금, 사회서비스이용권

(노인돌봄, 발달재활서비스, 장애부모자녀의언어발달지원, 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한부모

가족지원 등

• 소득･재산조사, 소득인정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기초연금, 장애인복지(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생활시설실비 입소이용료지원), 장애인

연금, 차상위자활, 차상위 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 Ⅱ),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노인일자리지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참여자),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지원,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 등

보장결정

• 보장결정.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자활지원(자활근로, 창업지원,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 기초연금, 장애인복지(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자녀교육비, 장애아가족양육

지원,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연금, 보육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사회서비스

이용권,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 등

• 이의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긴급복지지원, 영유아보육, 

사회서비스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등

급여･서비스

실시

• 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기초연금, 장애인복지(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교육비),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양육수당), 아동청소년사업(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소년소녀가정지원금, 장애인입양아동양육보조금, 입양아동양육수당), 한부모가족지원

(교육비, 양육비)등

• 서비스

 ‑ 사회서비스이용권 등

변동･사후 관리

• 인적 변동사항관리 : 전체 사업

• 소득･재산 변동 관리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긴급복지지원,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 등

• 거주지변경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긴급복지지원, 영유아보육,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등

• 보장비용환수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긴급복지지원, 한부모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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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①통합조사 요청
② 읍･면･동 조사 후   

사업팀 이송
③즉시 처리 ④통합사례관리 ⑤시･군･구 접수

대상
사업

‑기초생활보장(시설입소포함)
‑기초연금
‑장애인복지 : 경증장애
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녀학비,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장애인연금**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보육료,양육수당
‑바우처사업
 ･노인돌봄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지역사회서비스
‑노인일자리사업
‑아동급식
‑ (일반수급자)시설
입소 신청 등

‑장애인등록
‑각종발급업무
 ･증명서
 ･장애인복지

카드
 ･장애인차량

표지
 ･장애인고속도로 

 할인카드
‑각종 감면 등

‑중점보호대상자 사례관리
 ※ 읍면동 상담 후
 ･단순사례관리 대상자인 경우 

단순서비스 연계
 ･복합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읍면동(읍면동 강화 모형) 
또는 중심 읍면동(중심 읍면
동 강화 모형)에서 각각 직접 
사례관리 수행하거나, 희망
복지지원단으로 의뢰(읍면
동에서 통합사례관리가 불
가능한 경우)

 ②소득･재산조사가 필요한 경우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조사 
후 서비스연계 팀으로 분배

‑긴급복지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입양아동지원 등

신 청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시･군･구

상담,대상선정

⇩ ⇩
시･군･구 요청

⇩ ⇩
즉시처리

⇩
시･군･구 요청

⇩

조 사

통합조사관리팀 읍･면･동 서비스
연계팀

통합조사
관리팀

사업팀

･소득･재산조사･근로능력 판정･주택조사 의뢰
(기초생활)

건보료 등 소득재산 
확인, 욕구조사 등
*보육료, 양육수당 별도조사 
없음

욕구
조사

･소득･재산 조사･근로능력 
판정(기초)

자격확인

⇩ ⇩ ⇩
시･군･구 요청

⇩ ⇩
보장
결정

사업팀 사업팀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사업팀

결정, 통지 결정, 통지 서비스계획 결정, 통지
⇩ ⇩ ⇩ ⇩ ⇩

급여･
서비스 

사업팀 사업팀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사업팀

급여 지급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급여･서비스 제공
⇩ ⇩ ⇩ ⇩ ⇩
변동
관리

통합조사관리팀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통합조사
관리팀/사업팀

･소득재산등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확인조사(기초생활)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서비스 점검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 ⇩ ⇩ ⇩ ⇩
보장
중지

사업팀 사업팀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사업팀
급여 중지 서비스 중지 종결처리 급여중지

    * 긴급복지지원사업 : 사업팀에서 지원 후 통합조사관리팀에 적정성판단을 위한 자산조사 요청, 읍･면･동에서 신청･접수 등 협조   ** 장애인연금 :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소득･재산 조사 후 장애등급 심사 실시 대상자를 조회하고 장애등급 심사는 읍면동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실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시군구(보건소)에서 신청․조사․보장결정․보장중지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 국가유공자 및 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의 경우 보훈지청(문화재청)에서 신청․접수, 선정․통지 및 이의신청 업무처리***** 청소년특별지원 : 예외적으로 읍･면･동에서 신청･접수 가능

ⅡⅡ 사회복지 업무처리 절차

1. 사업별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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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조사 대상 사업 세부 업무처리 절차

가. 신규 신청자 급여지급 절차

 신청(읍 ･ 면 ･ 동)

･ ſ

‑ & ' ʻ ץ ʼ ī

℮ ~ Ɵţ*

․ ώƛ ╠ ī ׁ

ˏ ₩

‑ & ･ ſ ' ･ Ɣ ~ ℮ ╜ἑ *

ʧ * * ē * * * Ɣˏ* ȫ* ʧ * ʧ *

ȫ ˏ

‑ &ȋ ' ȋ ȋ ~ ץ

Ɵ Ɵ

‑ ･
‑ ℮

 조사(통합조사관리팀)

╠ ᾋ Ɣ

‑ ╠ ᾋ ~ȋȋ * Ɵţ* Ṹ ╠ ~ȋ ᾋ

Ɣ &ʧ '

~ ȋ

‑ ･ ~ ~ ἑ Ŝ ~ȋ

ȋ&ˏ ' ďׁ ･ ･℮ ἑ ₩

‑ ˏ Ŝ Ɣ ~ ďׁƔ

ᾋ ~ȋ

  * 지출실태조사표 징구,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징구 및 활동능력평가 정보수집,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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ŏƛ

‑ ſ ╠ ƛ Ɣ ŏƛ* ŏƛ* ʛ ἦ

ŏƛ ᾋ ˏ

ʧ ἑ ( ʧ ŏƛ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 긴급복지지원은 금융재산조사를 실시하되, 선 지원 후 사후 적정성 심사시 반영

 보장결정 및 결과 통지(사업팀)

ŏ ʨ ī ŏ ץ

 이의신청

ŏ ץ ᾋ ἑ

 * 보장결정 이전 조사 관련 소명 처리는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수행

나. 기존수급자 급여지급 절차

 공적자료 변동사항 알림(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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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Ɣ ℮ /3 ˫ * ℮ ᾄ

ᾄ ʨ ἑ ˏ ╬

  * 통합조사팀에서는 급여 변동사항이 발생될 경우 사업팀에 통지하고 사업팀에서는 해당 월 
급여 변동 사항의 상계･소급절차를 진행하여 익월급여에 반영

 각종 공제액 반영 및 수정(사업팀‑기초생활)

  Ɣ ╠ » ʨ

 * 양곡 공제 : 양곡할인 구입을 신청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ʻ양곡공제 연간계획ʼ에 따라 매월 
생계급여액에서 양곡 금액을 차감하는 것(읍･면･동에서 신청 접수 후 입력)

※ 양곡공제 급여액 차감은 생계급여만 가능하며, 주거급여에서는 공제 불가
  * 장기입원공제 :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함으로써 소요되지 않는 비용을 

생계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것(건보공단 통보분을 시스템 자동 반영)
ʨ ʨ & ţʧ * ƀƔ '

Ɣ╠ ᾋ ᾋ ἑ Ɣ

 * 상계금액 이상(상계금액보다 급여액이 더 작은 경우) ⇒ 상계 계획 수정
 * 양곡공제 이상(양곡금액보다 급여액이 더 작은 경우) ⇒ 양곡 계획 수정

 급여지급자료 생성(정보시스템)

ʨ ʨ &ᾋ * ʧ * ţ 'ἑ ℮ ╠

ˏ ℮

 급여액 확정 및 지급의뢰(사업팀)

ʨ ώᾄ ἑ ℮ ╠ ʨ ʨ ץ

ʨ ŏ

ŏ ╠ ʨ ʨ &NBD ' ţ╠ &c‑ '

ţ ʨ



제1편 총  괄
제1편

제1장

통

합

업

무

일

반

제1장  통합업무 일반 … 15

 급여이체 및 급여지급(회계부서)

&c‑ ' ╠ ʨ ץ ʻc‑ &ʧ ŏ ' ἑ

  ･ȏ･ȋ ʧſ ʨ ʧ

 ※ 매월 급여지급 시 계좌유효성 확인(실명 인증) 후 지급

다. 기존 수급자 수급자격 관리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통합조사관리팀)

Ɣ ℮ ℮

ˏ Ŝ Ɣ ~ ὑ ╠ ἑ £ ţ

˓ʨ ᾋ ἑ Ɣ &ʧ '

 보장중지 요청(통합조사관리팀)

℮ & ' ŏƛ ˏ ƛ ἑ Ŝ

 보장중지 및 결정(사업팀)

 ※ 제2편 제5장 변동․사후관리 참조  

 보장비용 징수(사업팀/회계부서)

 ※ 제2편 제5장 변동․사후관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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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군구･읍면동의 역할

가. 추진방향

ʧʨ ή ･ȏ･ȋ& ' * ή ･ ･℮ ά
‑ ňƟ ˏἦ ･ȏ･ȋ Ɵ

･ ･℮ ʨ Ɵ ʘ ʘ ώ

~ἑ ´

Ɵ * ţ* Ɵ ･ȏ･ȋ ά ´

나. 추진 방안

 읍･면･동 :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 ･℮ Ɣ ʨ Ɵ ~ ὑ

ƛ ₩ ſ

ώ･ *ץ ･ * ~ȋ ȓ* ~ἑ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 자산조사, 자격관리

& ' & c ' ŏƛ ±

₩ ἑ ƛ Ɵţ ℮

ώ ᾋ Ɵ ňƟ Ɣ * ´

&ˏἦ' ~ ɻ * ℮

Ɵ * Ɵ ώ ň Ɵ ˏἦ

‑ ˏ & ʨ '* ˏ ʧ ʨ ň

℮Ɵ ώ ˏ 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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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 ' ˏ ʨ ἑ ~ȋ ᾋ ƔƔ ἑ £

ţ

‑ * ~ ˏ~ȋ ᾋ ~ ʘ »

ˏ ₩ Ɵ ´

ἑ ţ ȋ

&ˏἦ' Ɵ ȓƛ ţ* Ɵ ἑ

ʘ

‑ ά ץ Ɵ ( Ɵ ώ

  * 주 사례관리자로서 ʻ복지공무원 및 통합사레관리사ʼ 배치
‑ ē &ʻ /07ʼ' ･ȏ･ȋ ώ

ἑ ţ ȋ &ʼ.7,7 ' ώ ץ

‑ ˓ʨ * ά 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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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호,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호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소득재산 신고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처리기한 •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29%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

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기본재산액‑ 부채)+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 (월6.26%), 

자동차(월100%)

부양의무자
기준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조사 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29%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의료급여: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주거급여: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교육급여: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해산급여: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60만원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장제급여:수급자 사망 시 75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ⅢⅢ 주요 사업별 제도 요약

1. 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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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인 자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 배우자 및 기타 관계인(위임장 필요), 공무원 대리신청(동의필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확인서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

기준

연령 기준 • 만 65세이상 노인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

  *ʼ16년 노인단독 100만원, 노인부부 160만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56만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 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56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12월] + P**

  * 기본재산액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금융재산(가구당 2천만원)

  ** P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직역연금 

기준

• (원칙)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예외)

  ‑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  

• (특례)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기초연금 수급권자 및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기준연금액의 50% 산정)

조사 조사내용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

• 직역연금 등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사항

• 국민연금급여액, A급여액 등 기초연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

2.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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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원액

(ʼ15.4월~

ʼ16.3월 

적용)

※ ʼ16.4월  

변경되는 

지원액은 

추후 통보

• 기초연금 급여액 : 월 최고 단독가구 202,600원, 부부가구 324,160원

•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 기준연금액(202,600원) 또는 국민연금급여액, A급여액 등에 따라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정

   * 국민연금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국민연금수급권자는 A급여액을 

통해 산정

 ‑ 개인별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대상자의 가구유형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일부를 

감액하여 최종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 부부2인 수급자인 경우 부부감액 적용

   *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참고  기초연금 급여액 표

 ‑ 단독 수급 가구 

  * 국민연금수급자 기초연금액(bp) = ① 기준연금액 250% – 국민연금액  

② (기준연금액‑2/3･A급여액)+부가연금액 중 최대값

소득인정액(ʼ16년) 82만원 미만
82만원 이상～ 
84만원 미만

84만원 이상～
86만원 미만

86만원 이상～
88만원 미만

88만원 이상～
90만원 미만

기초연금 급여액 bp
Min

(bp, 18만원)
Min

(bp, 16만원)
Min

(bp, 14만원)
Min

(bp, 12만원)

소득인정액(ʼ16년)
90만원 이상～
92만원 미만

92만원 이상～
94만원 미만

94만원 이상～
96만원 미만

96만원 이상～
98만원 미만

98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기초연금 급여액 10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

 ‑ 부부1인 수급가구

   * 국민연금수급자 기초연금액(bp) = ① 기준연금액 250% – 국민연금액 

② (기준연금액‑2/3･A급여액)+부가연금액 중 최대값

소득인정액(ʼ16년) 142만원 미만
142만원 이상～
144만원 미만

144만원 이상～
146만원 미만

146만원 이상～
148만원 미만

148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기초연금 급여액 bp Min(bp, 18만원) Min(bp, 16만원) Min(bp, 14만원) Min(bp, 12만원)

소득인정액(ʼ16년)
150만원 이상～
152만원 미만

152만원 이상～
154만원 미만

154만원 이상～
156만원 미만

156만원 이상～
158만원 미만

158만원 이상～
160만원 이하

기초연금 급여액 10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

 ‑ 부부2인 수급 가구(부부 감액 적용 포함)

  * bp1, bp2는 부부감액 후 기초연금액

소득인정액(ʼ16년) 132만원 미만
132만원 이상～
136만원 미만

136만원 이상～
140만원 미만

140만원 이상～
144만원 미만

기초연금 급여액 (bp1+bp2)
Min[(bp1+bp2), 

28만원]
Min[(bp1+bp2), 

24만원]
Min[(bp1+bp2), 

20만원]

소득인정액(ʼ16년)
144만원 이상～
148만원 미만

148만원 이상～
152만원 미만

152만원 이상～
156만원 미만

156만원 이상～
160만원 이하

기초연금 급여액 16만원 12만원 8만원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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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

  ‑ 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ʻ복지로ʼ온라인신청 가능(단, 장애아보육료를 지원 받으려는 비등록장애아,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농어촌양육수당신청자 등의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처리기한 • 14일(30일까지 연장가능)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양육수당 (0‑83개월) : 100～200천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0‑83개월) : 100～200천원

• 농어촌 양육수당 (0‑83개월) : 100～200천원

• 영유아(만0∼2세)보육료 : 소득무관 전(全)계층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 영유아(만3‑5세)누리공통과정 : 소득무관 전(全)계층 월220천원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료 : 438천원

• 장애아 보육료：월 438천원

• 방과후 보육료：100천원

• 방과후 장애아보육료：월 219천원

  * ’16.3월부터 적용

3. 영유아 보육(보육료, 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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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증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경증장애수당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수급자포함) 및 차상위 계층의 만18세 이상 등록 경증

(3~6급)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수급자 포함) 및 차상위 계층의 만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경증장애수당 :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

  ‑ 장애아동수당 : 보호자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

부양의무자

기준

• 차상위 경증장애수당 및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수급권자 선정시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기타 기준 • 등록 장애인

조사 조사내용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재산 등

급여 종류 및 내용

• 경증장애수당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 : 월 4만원

  ‑ 보장시설입소(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 월 2만원

• 장애아동수당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중증 : 월 20만원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경증 : 월 10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 차상위 중증 : 월 15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 차상위 경증 : 월 10만원

  ‑ 보장시설입소(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중증 : 월 7만원

  ‑ 보장시설입소(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경증 : 월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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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제외) 장애인연금법 제4조제3항에 해당되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대상자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 배우자 및 기타관계인(위임장 필요), 공무원직권신청(동의필요)

• 신청장소

  ‑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구비서류

 ‑ 주택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

  ‑ 중증장애인 본인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예외적인 경우, 제3자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통장 사본 필요)

  ‑ 본인 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처리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 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ʼ16년 선정기준액 장애인단독 100만원, 장애인부부 160만원

• 소득평가액 = 소득항목별 합계 ‑ 상시근로소득공제*

  ‑ 소득의 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1인당 월 56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

(자동차가액)‑(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 기본재산액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 소득환산율 : 재산 종류 상관없이 연 4%

기타기준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조사 조사내용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

5.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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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급여 지원액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되, 합산하여 지급

  ‑ 기초급여(공통)

   ▸ 2015.4월~2016.3월 : 최고202,600원

   ▸ 2016.4월~2017.3월 : 205,230원 (잠정)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 20% 감액 지급

     ※ (초과분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사람에게 감액하여 지급

  

  ‑ 부가급여(차등)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차상위 초과자

구  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8만원 28.3만원1)

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0원 0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0원 7만원2)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7만원 7만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14만원3)

차상위초과(일반) 2만원 4만원

  1)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수급액 감소분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에서 보전하여 지급

  * 2015.4월~2016.3월 : 202,600원

    2016.4월~2017.3월 : 205,230원(잠정)  
 2)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

시설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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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긴급복지지원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또는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신청

신청인

• 지원요청 또는 신고 주체

  ‑ 위기상황에 처한 자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자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신청서

• 신청서식

  ‑ 신청서 별도 없음. 단, 해산･장제･전기요금은 해당 신청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필요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처리기한 • 지체 없이 처리

선정기준

(사후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18천원, 4인기준 3,293천원)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기타 기준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의한 위기사유 등 생활실태

조사 조사내용
•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 재산, 금융재산 등

• 위기사유 해당여부 등

급여
종류 및 

내용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금전 ․
현물

지원

주
급
여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월 113.1만원 (4인) 6회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백만원 이내(본인부담금･비급여)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 국가･지자체･타인 소유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월 62.2만원 이내
(대도시, 4인)

12회

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이용서비스
  ‑ 시설운영자에게 비용 지급

월 140.2만원 이내 (4인) 6회

부
가
급
여

교육 ◦ 초･중･고 수업료 등 필요비용 

‑ 초 21.4만원,
‑ 중 34.1만원
‑ 고 41.8만원 및
  입학금․수업료 등

2회
( 주거 
지원 
4회)*

기타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3만원 / 월
  ‑ 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 이내)

1회
(연료
비 6회)

민간 연계 등 ◦ 공동모금회, 적십자사 등 민간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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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부모가족지원(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 포함)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 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 :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이하인 한부모가구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처리기한 • 14일(3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은 60%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

부양의무자 • (원칙)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참조

기타 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미혼모･부 가족 포함)

조사 조사내용 • 보호대상자의 소득･재산

급여

종류 및 

지원액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

모가족지원)

• 자녀양육비(아동양육비) : 만 12세미만 아동 1인당 월 100,000원

  ※ 5세이하 아동 양육하는 만25세 이상 미혼모․부자 가족, 조손가족은 월 50,000원 추가 

지원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1인당 연 50,000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생계급여 수급자만 제외)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기준중위소득 60% 이하/생계급여 수급자만 제외)

  : 청소년 한부모가구 아동 1인당 월 15만원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기준중위소득 60% 이하/교육급여 수급자만 제외)

  :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한 청소년 한부모 가구주에게 연간 154만원 이내 지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포함)

  : 만24개월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며, 자립활동을 하는 가구에 월10만원 지원

• 청소년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 이하/교육급여 수급자만 제외)

  : 청소년 한부모가구주가 정규고교과정을 이수시 입학금･수업료 실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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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 의의

ⅠⅠ 구축배경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이란?

  ʨ ᾋ ň Ɵ

Ɵ ſ* ˏ

ˏ ･ȏ･ȋ & * * * * 1/» ȏȋ

' ȋ ἑ

2. 추진배경

~ ſ* ₩ /..~ Ὥ ׁ*

Ȍ ¯₩ἑ ן

ώᾄ Ɣ   ~

ī ₩ ἑ

※ 전체 업무중 자산조사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
» ˏ ･Ṹ
ᾋ Ȍ

3. 추진 경과 

ˏ ţ @NP-GQN &ʼ.6,2 /0'
ˏ ȋ / &ʼ.6,/0 ʼ.7,2'



30

Ɵ Ɵ& * ʼ.7,1,//'
｢ ｣ » &ʼ.7,2,1. Ȍ ƛ* ʼ.7,4,7 Ɣ '

‑ ȋ ƟˏƟ ţ ʛď

ˏ ȋ 0 &ʼ.7,4 /0'
& c ' » ･ &ʼ/.,/ '

ⅡⅡ 추진방향

1. 자산조사 업무 경감을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여력 확대

･ ˏ Ɣ ţ ᾋ

Ɣ ₩

2.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

ȋ

ţ Ɣ ₩

3. 개인별･가구별 통합관리로 중복 및 누락 방지 

ʗ℮   » Ɵ ╜Ῠ ᾋ

» ･~ȋ ₩ »

4. 지자체 조직･인력 재배치를 통한 복지전달체계 강화

ňƟ ˏἦ ȏȋ

･ ･℮ ᾋ ώ ~ἑ ˏἦ ´

Ɵ * ţ* Ɵ ȏȋ ά ´



제1편 총  괄

제1편

제2장

사

회

보

장

정

보

시

스

템

의

의

제2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의의 … 31

ⅢⅢ 주요내용

1. 개인별･가구별 DB 구축

&ˏ ' ἑ ･ B@~ ȋ ╜ ᾋ

╜ἑ ʨ ץ ˏ ƃ

‑ ℮ ʨ ᾋ ~ ȏȋ ･ Ὥ Ŝ ₩

&» ' ἑ /0. » ʨ » ･ 
~ȋ Ɵ

‑ ά* Ṹ ץ ſ

 * (기존) 시군구별, 복지사업별 DB → (개선) 전국, 개인별･가구별 DB

<참고> 개인별･가구별 통합 DB

예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경증장애수당을 받는 A씨

각 사업 담당 공무원은 소관 급여가 지급되는 
것만 파악가능

A씨에게 3가지 급여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중복 되거나 누락되는 것은 없는지 한눈에 파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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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재산조사의 표준화

&ˏ ' /3» ･    ή * ᾋ

»   ₩ ･
&» ' Ὥ ･
Ɣ℮ »

예시  장애인 부부, 노인, 아동이 있는 가구

      (기 존) 경증장애수당, 보육료, 기초연금 등을 각각 신청

  

 경증장애수당 신청 ⇒ 경증장애수당 조사 ⇒ 경증장애수당 결정
기초연금신청 ⇒ 기초연금 조사 ⇒ 기초연금 결정

보육신청 ⇒ 보육 조사 ⇒ 보육 결정
      (개 선) 가구의 상황에 대해 상담하고 맞춤형으로 일괄신청

   일괄신청 ⇒ 통합조사 ⇒ 결정



제1편 총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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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관기관 공적자료 연계

&ˏ ' ･ Ɣ ~ /.»ˏƟ /3 ţ╜

ʨ Ɣ

* 시･군･구마다 담당자별로 소득･재산 공적자료로 각 기관에 요청하여 개별적으로 조사(연 1회)
&» ' ʨ Ɵ 05» ˏƟ 0/6 &» ᾄ *

ʼ/3,/0 36»ˏƟ 45/ ' ･ * ţ  

Ɣ ᾋ

* (인적･소득･재산) 65종, (자격정보) 50종, (수혜이력) 18종, (기타 업무처리용) 538종
‑ ˏ ･ ℮ * ʨ ʨ ℮ ſ*

ώᾄƔ ℮ ℮ ץ

<참고> 공적자료 연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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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ˏ ' » Ȍ ╠ Ɣ

* 장애인부부, 노인, 장애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을 각각 신청

‑ ȋ ἑ £ ţ Ɵ ~ἦ

&» ' ȋ Ṹ

ţ ƣ ץ

‑ ･ ᾋ

 * 사업별 신청서, 동의서, 통지서 등 37종 → 6종으로 통합
‑ ē &/07' ȏȋ･ ℮ ･ ώ »

Ɵ

․ ē ώ ώ ᾄ ȏȋ Ɵ

Ɣ&ʼ.7,7'
‑ ȋ £ ţ Ɵ ˏ ȋ

․ ᾋ ȋ ŏ ƔƔ Ὃ £ ₩ ţ

Ɣ

   * 대상자 발굴,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등 사례관리 지원

5.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 조직개편

&ˏ '   ᾋ ňƟ ~ ･ȏ･ȋ
ƛ ･ ･℮

‑ ･ ･℮ ~ ~ ╜ Ɣ

&» ' & c ' ȋ ʘᾋ ſ

~ἑ ´ »

‑ ȏȋ Ɵ ᾋ ň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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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ˏ * ˏ ʧ ʨ ň ℮ Ɵ

ώ ˏ ď

   *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업무 : 읍･면･동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 ･ ･℮ ά ´

․ & ･ ･℮' ώ･ * ~ȋ ȓ* ~ἑ ˏἦ

´ * ά ţ

․ & ･ȏ･ȋ ά' ᾋ ȋ ŏ ƔƔ

Ὃ £ ₩ ţ Ɣ ďׁ Ɵ

참고 지자체 복지행정 조직개편 

기존 읍면동
읍면동･
시군구

읍면동･
시군구

시군구
읍면동 ･
시군구

업무

처리

절차

대상자

발굴
 상담 

신청

접수


소득재산 등

자격 조사


보장

결정


급여

지급
 사후관리

개선 읍면동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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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개인정보보호

ⅠⅠ 일반규정

1. 관련 법령

» ℮ * ɻ

ʨ Ɣ ʨȫ ȓ Ɵ & ʨ '

* Ȍ ˏ ･ˏ ʧ »

2. 정보보호 주체

ē & c ' ἑ ˏƟ* ƔƔˏƟ*

ά » ･ ἑ &» '

3. 보호대상 정보 

» 8 ἑ » Ɵ ᾄ ╜ ἑ

･ » ἑ

‑ ᾄ ἑ » ῤ ₩Ὥ īŏ

ἑ Ģ

예시   ･ 일 반 정 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이메일주소, ID/PW, IP주소 등
       ･ 신체적정보 : 유전자정보, 건강상태, 질병, 장애, 진료기록, 신체적 특징 등
       ･ 재산적정보 : 금융재산, 통장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소득, 동산, 부동산내역 등
       ･ 사회적정보 : 학력, 성적, 출석상황, 전과, 범죄기록, 직장, 고용주, 근로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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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 위험 요인

ƔƔˏƟ ץ 8 ~ » ･ ď *ׁ

╠ ἑ

ƔƔˏƟ 8 » ･ *

ⅡⅡ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정책

1. 물리적･기술적 보안 정책

ᵸ ƛ

‑ & c ' ץ ſ ᵸ ƛἑ

ʛ 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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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ţˏƟƛ ἑ Ŝ ?NG

‑ ώᾄ ╜ἑ »  

B@ ʛ

‑   ᾋ ~ ʛ* ₩ Ŝƛ Ǔ   B@ ˏ

B@

‑ » Ɣ ţ ȋ

* Ɵ ſ ȫ ʛ ά

‑ & c ' ᾋ &Qcaspc MQ'

* ץ * ¯ ˏἦ ´

‑ Ɵ ƣ * ňƟ * Ɵ ţ ȋ

‑ ´ ſ ᾋ

ţ

‑ ƔƔ £ˏƟ ţ

‑ £ ţ ἑ ώᾄ ╜ἑ »

 

ᵥ

‑ / &ᾋ ' ſ* ץ B@ Xmlc

ʛ

NA

‑ ₩ ~ ſ*

»

‑ ſ* ╠ ά*

･ 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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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적 보안 정책

ȫ Ɵ

‑ ᾋ * ₩ ˏƟ * ʛȫ

& ȫ Ɵ '

예시  소득･재산 공적자료 조회 요청 및 수정입력은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에만 권한 부여
‑ ά ˏ ʨ ʛ ἑ ˏ ~

ſ ~╠ ʛ

ˏ Ɵ Ὃ

‑ & c ' ץ ℮ ˏ Ɵ

․ * ʛ ˏ

․ ･ ᾋ * * ʛ

ˏ

‑ ʛ & ℮ ˏ ╠ ץ ' Ɵ

․ ʛ Ɵ ἑ Ɣ Ɵ ī ˏ

․ ʛ ˏ ğ ſ ץ Ɵ ī ſ

․ 1 ₩ ~ ἑ Ŝ Ŝ Ɵ ī

c Ὃ &/ ' ē &0 '

¯ ţ ȋ

‑ 1 Ɵ ץ * » י ᾋ Ὃ

ţ ȋ



제1편 총  괄

제1편

제3장

개

인

정

보

보

호

제3장  개인정보보호 … 43

3. 법･제도적 정책

ſ & ʨ 3 1 '

‑ ᾋ ~ ďׁ Ɣ ἑ ἑ ᾋ

ʛď* * * ˏ£ ˏ ſ

ᾋ & ʨ 1. '

‑ ī ˏ ･ˏ ᾋ

ᾋ ･ ſ

‑   ˏƟ Ɵ ƣ ἑ ₩

» ˏ& ʨ 12 '

‑ ʨ * Ɣ ᾋ ~

ὑ » ˏ 3ᶅ ſ* ˏ Ŝƛ

ˏ ₩

ʧ

‑ ʨ 32

․ ･ Ŝ･ 
ďׁ ἑ /.ᶅ ἑ / ʧ

․ ᾄ ･ Ŝ･ 
･ ･ ďׁ ʗ ἑ ʗ Ɣ»･ ･
ἑ 3ᶅ ἑ 3 ʧ

․ ᾄ ･ Ŝ･ ďׁ ἑ

ἑ 3ᶅ ἑ 3 ʧ

․ ᾄ ȫ ďׁ ╠ ȫ ƛ

ἑ 3ᶅ ἑ 3 ʧ

‑ Ȍ ˏ 00 4 * 01 0 4

․ 



44

․ ʧ Ɣƛ Ɵ ďׁ Ῠ ἑ

ʧ Ὥ ₩

ďׁ Ὥ ἑ ˏƟ Ɣ ďׁ Ṹ ἑ ╬

‑ Ȍ ˏ 26

․ 01 0 4 ʧ ･ Ɣ ἑ Ṹ ἑ 3ᶅ

ἑ 1 ʧ

․ 00 4 ἑ ďׁ Ɣ * 01

0 4 ἑ ･ Ɣ ἑ Ṹ ἑ

1ᶅ ἑ 0 ʧ

‑ ˏ ʧ /0

․ / 1 ˫ ɻ ἑ & 06 ȫ

ďׁ Ὥ'ἑ ʧ

₩ Ὥ ī Ɣ ďׁ Ṹ ἑ Ὃ╬

‑ ˏ ʧ 07

․ /0 4 ʧ Ὥ ī Ɣ ďׁ Ṹ ἑ 3ᶅ

ἑ 1 ʧ

․ /0 4 ἑ Ὥ ī Ɣ ďׁ

Ṹ ἑ 1ᶅ ἑ 0 ʧ

‑ ʧ /0 4

․ / 1 ˫ ɻ ďׁ Ῠ 01

ἑ ʧ

Ὥ ₩ ďׁ Ὥ ἑ ˏƟ Ɣ ďׁ

Ṹ ἑ ╬

․ /0 4 ʧ ἑ ･ Ɣ ἑ Ṹ

ἑ 3ᶅ ἑ 1 ʧ

․ /0 4 ･ Ɣ ἑ Ṹ ἑ 1ᶅ

ἑ 0 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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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 개인정보 상시 모니터링

1. 배경

& c ' ･ˏ Ɵ

Ḇ ſ* ~ἦ ά ἑ

ʗ ׁ » י ƛ ¸ Ὥἑ ώᾄ

₩ ſ(~ ᾋ ᾋ

* 미국CSI/FBI 보고서(̓02)에 따르면 외부 해커에 의한 유출사고는 20%인 반면, 고의적 유출사고가 
80%나 됨

2. 내용

ᾄˏƟ » ץ Ὃ » ᾋ

» ´

※ 개인정보 열람내역(로그기록)을 분석하여 업무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

3. 모니터링 대상 및 방법

Ὃ ᾋ

‑ ᾋ * * * Ɵ *

ď *ׁ ╠ ȫ ( ἑ » ╜ἑ

 * 비공무원이 가족관계, 소득 재산, 금융재산 정보를 열람
Ὃ

‑ & c ' ℮ ˏ ╠ ץ »



46

4. 모니터링 후속 조치

» ᾋ ἑ & c '

ſ* ˏ ץ ďׁ* ץ

Ŝ ･ȏ･ȋ
ץ ŏƛ » ╠ ᾋ ἑ ᾄ ˏƟ

ī ţ

ţ ȋ ᾄˏƟ ŏƛ ᾋ * /» ץ

ᾄ » ī ţ ſ ʗ ŏƛ

& c ' ƣ Ɵ ī

‑ ʗ ţ ŏƛ~ ď* ŏƛ Ŝ ī

╜ Ὥſ ά╜ἑ Ŝ * » ´ ᾄ ˏƟ ī

ţ ȫ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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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변동･사후관리

제2편 제2편 통합업무절차통합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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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통합업무절차

제2편

제1장

신

청

제1장  신청 … 51

제1장 신  청

ⅠⅠ 초기상담 및 신청안내

1. 목  적

ᾋ ȋ ʨ Ɣ

ά ſ* ʨ ץ ˏ

2. 상담유형

ץ ώ 8 ᾋ ~ ･ ･℮ ἑ ･ȏ･ȋ ץ ἑ ώ

ώ 8 ώᾄ Ɣ 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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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ώ ~ȋ * ȋ ī

‑ ᾋ ά ſ Ɣ~ἦ   ʨ

ğ ץ

ᾄ ʨ ȋ╜ἑ ī

ץ

‑ ώƛ ╠ Ɣ ſ* ~

ˏ ץ

♦ ʨ Ɣ Ŝ ἑ ƣ ₩ ץ

ȋ ׁ ʨ ώ

Ɣ ʨ Ŝ ₩ £ ţ ץ

ⅡⅡ 신  청

1. 신청권자

ᾋ

ᾋ ʗ Ɵţ

‑ ᾋ

ώᾄƔ

‑ 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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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장소

Ɵ ･ ･℮
‑ & ᶅ ' Ŝ ․ȏ․ȋ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도 가능

 ※ 증명서 발급 등 일부 업무는 관할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가능
 ※ 8개 사업은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가능(기초연금,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장애인 활동지원, 초중고 학생 교육비)

3. 신청서 및 구비서류

ȋ ἑ Ὥ ƛ ¸

‑ ƛ ȋ ~ ȋ

사 업 신청서 구비서류(사업별 해당자만 제출)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아동･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지원‑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의료급여 제공(변경) 추천 신청서
 (국가유공자, 문화재 등)‑ 희망키움통장 신청서

‑ 사회서비스이용권
(바우처)‑ 보육(보육료지원)

 *양육수당은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만 제출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동의서

‑ 장애인등록 및 관련 
서비스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장애진단서(장애등급판정기준 참고 

서식, 검사결과, 진료기록지 첨부)‑ 차량등록증

‑ 입양아동지원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통장 사본‑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의료비의 경우 본인부담금 증빙 자료

‑ 기타(사업별 신청자)
‑ 시설입소신청서‑ 해산･장제급여신청서

‑ 건강진단서(시설입소시 해당자)‑ 출생 또는 사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사실확인서 등)

& ˏ ' 3ᶅ ╜* Ŝ

/ᶅ˫ Ɵ

‑ ˏ ᾋ ~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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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절차

& 'ץ ώ ᾋ ~ ʨ ･
ƛ ץ

& ' Ɣ ἑ » ȋ ץ

‑ ώƛ ╠ ἑ ˏ ╜ ･ Ɣ

 ※ 신청서 상의 정보조회 동의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부양의무자 등을 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반영하고, 상담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나머지 사항을 
기재 후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함

& ' ･ ･℮ ἑ ･ȏ･ȋ
* 사업별 업무처리 절차 참조
& 'ץ ȋ ğ Ṹ ╠ ץ ׁ

‑ ƛ ~╤ ץ

5. 유형별 처리방법

･ ･℮ Ɵ Ɵ

‑ ╠ Ɵ Ɵ

Ɵ

‑ ᾋ 8 Ȍ ˏ * ˏ ʧ* &Ŝ ᾄ* ℮ ᾄ*

ᶁ * ʧᾋ '* ʧ* ʨ *

Ɵ & * ώŜ¯ᾋ * '*

~

･ ･℮ Ɵ

‑ ･ ･℮ ſ ʗ ŏƛ ･ȏ･ȋ  
ώᾄ ī Ɵ

‑ ᾋ 8 ȫ& '* ℮ʨ * ･ ᾄ

 * 영유아 보육･양육수당은 별도의 조사 없이 사업팀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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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ᾋ 8 * ʨ*   ¯

<참고>신규신청과 변경신청의 구분

기존 수급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시, 신규신청이 아닌 변경신청으로 정보시스템에 입력
  ･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의 추가 및 정보의 변경, 보장의 추가, 보장의 변경, 첨부서류 변경 및 

신고소득･재산의 변경

6. 신청시 안내사항

ˏ

‑ Ὥ ƛ ¸ ˏ ץ ץ

․ ˏ 8 일& ~ ἑ Ŝ 일 ץ ~ἦ'

․ 8 /2 & ~ ἑ Ŝ 1. ץ ~ἦ'

․ ˏ ʧ 8 1. & ~ ἑ Ŝ 4. ץ ~ἦ'

․ ȫ 8 /2 & ~ ἑ Ŝ 1. ץ ~ἦ'

․ ~ 8 /2 & ~ ἑ Ŝ 1. ץ ~ἦ'

․ ʧ 8 1. & ~ ἑ Ŝ 4. ץ ~ἦ'

  ※ 금융조사가 필요한 한부모가족은 30일 변경 추진 중으로 개별법령 개정 시 별도 통보예정
ץ

‑ * ȋ ~ ˏ ץ

‑ ╜* ἑ Ŝ &QKQ' ἑ

&c‑ ' ~ἦ

ſ

‑ &Ȍ ˏ ' ¸ ℮ Ŝ ſ

~ * ſ Ŝ * ℮ ʨ ℮

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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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ď * ᾋ ȋ ℮

․ * ἦ

․ ʨȫ ･ ･
․ ʨȫ ʛ ἦ ･ ･ ȋ ţ

․ ˏ ʨȫ ē´ ･~ȋ ℮ ἑ Ŝ

‑ &ˏ ʧ ' ℮ ᾋ ſ ~ ץ

․ ʨȫ 8 * Ȍ * Ȍ * ƛ

ˏ ƛ Ŝ * ἑ ʧ ʨȫ

․ Ŝ 8 ˏ ʧ ʨ Ŝ ἑ ƛ ℮* ŏ ･
* ʨţ Ŝ* ˏ ʧ ʨ

․ ʨ 8 ʧſ ſ ſ｢
Ɵ ｣ ǯ ἑ｢ ¯ ｣ ¯

Ŝ * ׁ Ģ ╜ἑ Ŝ *

ˏ£ 4. ╠ Ŝ *｢ď ╠ Ŝ &

ď ἑ Ŝ '* ˏƟ ȋ ď ･ˏ ďׁ

ď Ŝ

‑ & ʧ ' 장애인연금법 제 16조에 따라 ℮ ᾋ

ſ ~ ץ

․ ʨȫ 8 * Ȍ * Ȍ * ƛ

ˏ ƛ Ŝ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ʨ Ŝ ᾄ Ὃ ī ╠ Ŝ

․ Ŝ 8 ʧ ʨ Ŝ ἑ ƛ ℮* » *

* ŏ ･ * ʨţ Ŝ* ʧ

ʨ (

  * 지급정지사유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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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ἑ ˏ ʨ ἑ ʧ ʨ ī

Ŝ ץ

‑ ʨ » ץ

․ Ȍ ˏ 8 /ᶅ * 천만원 ʧ* ȋ ･ƛ & 27 '

․ ˏ ʧ 8 /ᶅ ἑ 3.. ʧ& 07 1 '

․ ʨ 8 /ᶅ ἑ / ʧ& 13 / '

․ ʧ 8 /ᶅ ἑ 3.. ʧ& 03 1 '

․ 8 /ᶅ * 3.. ʧ*ȋ ･ƛ & 32 '

․ ~ 8 /ᶅ * 3.. ʧ* ȋ ἑ ƛ

& 07 0 '

‑ ʨ ˏ£ 4» & ἑ 1.. ' Ŝ ἑ ſ &ˏ

'

‑ ď * * ˏ Ŝ   ╜ďׁ ŏ ╤ *

0. ƛ ~ ƛ╤ ץ

℮

‑ Ɣ℮ ƛ ｢ ･ ſ ｣ ˏ
℮ ἑ

‑ Ȍ~ ά * ˏ ƟţˏƟ ᾋ ī Ɣ ἑ   ¯

&ᾋ ' ᾋ ℮ ἑ

ſ ץ

‑ ᾋ Ὥ ƟţˏƟ ďׁ Ɵ

ץ

․ ~ Ɵţ Ɵ

․ ･ ･ʛ ἦ Ɵ

․ ʨ ʨ Ɵ

․ ʗ ʨȫ ˏƟ Ὥſ 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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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ʨ Ɣ ἑ ʨ ἑ ď * ᾋ * ･ * ʛ ἦ *

Ὥ ʨ ʨ ℮╜ Ɵ ˏƟ ī

ſ ץ

‑ ╠ ἑ 3ᶅ £ ſ* ʗ ˏ£ Ŝƛ ˏ╬ ץ

 * 다만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 가능

<참고>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조사(기초연금)

(1) 조사목적 : 기초연금 수급(권)이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한 정기적 이력관리를 하여 
수급가능 예측된 자에 대해 기초연금 신청 안내

(2) 조사대상 : 16.1.1 이후 기초연금 신청자 중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자 
(3) 조사방법 : 이력관리를 신청한 수급희망자에 대하여 ｢행복e음｣을 통한 자료 확인 
(4) 조사결과처리 :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적합으로 예측되는 수급희망자에게 신청 안내

(☞ 자세한 내용은 2016년도 기초연금 사업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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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 접  수

1. 신청 등록

･ ･℮ ἑ ･ȏ･ȋ ώᾄ ἑ ᾋ ~ ץ

‑ ╠   ἑ

℮

‑ & c '* & '* & c '

ἑ ʨ ˏ * ἑ ˏ ˏ ╬

2. 접수의 효력발생 시기

ȋ & ᾄ ' ʻ ʼ
‑ ώᾄƔ ᾋ ℮ ἑ Ŝ ₩ ℮

･ȏ･ȋ ἑ ･ ･℮ ώᾄƔ ╠ 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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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  사

ⅠⅠ 조사개요

1. 조사종류

8 ʨ ʨ ň ʨ ŏ ἑ

8 ʨ ň ʨ ˏ ἑ

Ɣ ℮ 8 Ɣ╜ἑ Ɣ ἑ

£ ţ 8 ･ȏ ･ȋ
ᾋ * ˏƟ ƛ ₩ ~ ʨ

ᾋ £ ţ / ἑ &ˏ '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고 소득이 산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는 가구는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봄

2. 조사대상

Ȍ ˏ * ώŜ¯ 8 ~ȋ *

ʗ 8 ~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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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내용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

ᾋ ʗ ~ Ɵţ Ɵ

ᾋ ʗ ･ ･ʛ ἦ Ɵ

ᾋ ʗ ʨ ʨ Ɵ

ʗ ʨȫ ˏ ˏƟ Ὥſ ἑ

4. 조사원칙

ἑ & '╠ Ɣ ἑ Ģ

‑ ╜ἑ ･ Ɣ ℮ ℮ ╜ׁ*

╜ ~ Ŝ ･
 * 공적자료의 변동으로 수급자격 및 급여액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보장중지 

및 급여변동 등 처리 
･ ŏƛ~ ƛ Ὥ Ὥſ ἑ Ŝ ᾄ

Ɣ Ɣ ˏƟ ₩ ſ ŏƛ

* 이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정보시스템에 등록
╠ Ɣ ~ Ŝ ἑ ˏ ʻ

ʼ ~ *

ſ ․ ʧ ȫ ʛ

5. 조사방법

₩ ~ & Ɵ '

ē´ ･ ἑ ē´ ά

& ･ ･℮'
ň ᾋ ἑ ˏ ʨ ň ᾋ

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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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사절차(신청조사)

단  계 업 무 내 용 처리부서

조사대상 확인

∙가구 구성 확정 및 신고사항 확인

  ‑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내용 확인

  ‑ 보장 가구 및 부양의무자의 범위 확정 

통합조사

관리팀

공적자료

조회 요청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조회 요청 

통합조사

관리팀

공적자료

 조회결과 반영

∙공적자료 조회결과 확인 및 반영

  ‑ 조회된 공적자료 우선 적용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대해 신청인이 사실과 다름을 소명 시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먼저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시 자료 등록후 수정결과 적용

∙공적자료 조회결과 추가신청 가능한 급여 또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 신청 안내

  ‑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직권으로 추가 신청

통합조사

관리팀

자료제출 요구 

∙추가 자료제출 요구(7.자료제출요구 참조)

  ‑ 조사시 진단서 등 추가 자료 확인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통합조사

관리팀

추가소득 파악 및 

근로능력 판정

(기초생활보장)

∙소득파악이 곤란한 자에 대한 소득 추가 파악

  ‑ ｢지출실태조사표｣ 작성 및 소득출처 파악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통한 재신고 및 소득 

항목별로 추가 파악된 소득 반영

  ‑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여부 판단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 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의뢰

조사결과 처리 ∙정보시스템에 조회결과 반영 및 사업팀에 통보
통합조사

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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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목적 제출 서류 비  고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실종 등의 신고접수서 등 ‑행방불명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

 ※전산 확인이 가능한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제출 서류 

제외

소득확인

‑고용･임금확인서

‑월급명세서

‑근로소득 파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퇴직증명서 

‑취업･퇴직사실 확인

‑소득금액증명원

‑휴･폐업 확인서

‑사업자 소득 파악

 ※사업자등록증 전산 확인 가능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관련

자료

‑어업소득 파악

‑임산물 유통기관 판매기록 ‑임업소득 파악

‑임대차 계약서 ‑임대소득 파악(건물･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 

등이 조회 된 경우)

‑ 무료임대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사적이전소득 파악

‑ 주거급여 대상 확인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 납입고지서 등

‑소득평가액 산정시 가구특성 지출비용으로 

실제소득에서 차감처리

‑지출실태조사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소득파악곤란자에 대한 소득파악

‑일용근로소득 사실 확인서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분기별 신고 자료)가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는 경우, 확인조사 지침에 

따라 적용

7. 자료 제출 요구

╜ ἑ ἑ ŏƛ ･ 
Ὥ Ὥſ ἑ Ŝ ἑ ἑ ȋ

‑ ʨ ʨ ץ ŏ ȋ ſ* ׁ

ƟţˏƟ

ˏ ȋ ſ* ᾄ

ď ･ ･ˏ ἑ Ŝ ἑ ʨ  

<제출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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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목적 제출 서류 비  고

재산확인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임차보증금 파악

부채

‑법원 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개인간 사채 확인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근로능력 판정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최근 2개월분)

‑근로능력 판정

급여계좌 확인 ‑통장사본 ‑지급계좌 등록 및 실명 확인

8. 유의사항

* ȋ ~ ī ₩ ץ ſ

~ʨ ~ ץ

Ɣ ŏƛ ~ Ɣ ~ἦ ʨ ğ ץ ſ*

℮ ἑ Ŝ ȫ ~

ⅡⅡ 보장가구의 결정

1. 목 적

~ ~ȋ ά ･ 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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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초
연금

영유아보육
장애인
복지*

장애인
연금

긴급복지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①
동

일

주

민

등

록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

람

･65세 

이상 

노인과 

그 배우

자

･부모 및 형제 

자매

‑성인(만19세 

이상)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 

포함 여부를 

신청자가 

선택하도록 함

 ※조부모

(가정 해체로 

조부모 양육 

시)와 아동

･ 재혼가정의 

경우 배우자의 

자녀 포함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

･18세 이상 

중증장애

인과 그 

배우자

･생계 및 주거

를 같이하는 

사람

･생계를 의존

하고 있는 

동거인

･부 또는 모*와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22세) 아동

*배우자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사람

･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18세미만

(취학 시 만22세) 

아동

2. 사업별 보장단위

ά 8 ~ȋ

ʨ ά 8 ~ȋ ἑ »

구 분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초
연금

  장애인 
복지**

장애인
연금

긴급복지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선정단위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급여단위 가구/개인 개인 개인 개인 가구/개인 개인

 * 예외적으로 개인단위 선정･보장 가능
**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

3. 사업별 가구의 범위

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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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초
연금

영유아보육
장애인
복지*

장애인
연금

긴급복지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②
별
도
주
민
등
록

･배우자(사실혼 
포함)

･30세미만 자녀 
(취업시 제외)

･생계 및 주거를 같
이하는 사람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 
의무자인 경우에 
한함)

･ 배우자 
(사실혼 
포함)

･부모 및 형제 
자매

‑성인(만19세 
이상)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 
포함 여부를 
신청자가 
선택하도록 함

･배우자
(사실혼 포함)

･30세미만 자녀
(취업시 제외)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생계를 책임

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
무자인 경우
에 한함)

･배우자
(사실혼 
포함)

･직장 등의 
사유로 다른 
가구원과 분
리된 가구의 
주 소득자

･교육, 양육의 
사유로 주거
를 달리하는 
자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생계 및 주거
를 같이하고 
있음이 확인
된 사람 등

･ 거주불명등록
자인 부 또는 
모가 자녀와 
함께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

･ 가정폭력시설
에 입소중이거
나 또는 퇴소 
후 배우자와 
별거중인 모

③
외
국
인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 
(만19세 미만)를 
양육하고 있거나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중인 사람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 
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중인 
사람

･배우자
(사실혼 
포함)

‑고유식별
번호*가 
있는 자 

*고유식별
번호 : 
외국인등
록번호, 
말소전 
주민등록
번호, 
국내거소
신고번호, 
부동산등
기용등록
번호 등

･아동의 부 
또는 모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
적의 미성년 
자녀(만19세 
미만)를 양육
하고 있거나 
본인 또는 대
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배우자의 대한
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
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하고 있거나 
사망한 배우
자의 태아를 
임신중인 사람

･배우자
(사실혼 
포함)

‑고유식별
번호*가 
있는자

*고유식별
번호 : 
외국인등
록번호, 
말소전 
주민등록
번호, 
국내거소
신고번호,
부동산등
기용등록

번호 등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존비속
을 돌보고 
있는 사람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등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하여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
후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장애인자립자금대여는 해당 사업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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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가사간병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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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동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등록

포함될 가구원 제외할 가구원

국민기초

생활보장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을 

조회하여 

일괄 등록

‑배우자

‑ 30세 미만 자녀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동거인(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

‑ 2촌이내 혈족 외의 동거인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결정시 제외

되는 사람>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사람

･외국에서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사람

･보장시설수급자

･가출행방불명자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 
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동거인

기초

연금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

‑사실상 이혼관계인 배우자

‑고유식별번호가 없는 외국인 배우자

<가구구성 처리 절차>

① 동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등록

② 별도 주민등록상
 포함될 가구원 추가

(담당자 확인)

③ 사업별로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 
삭제(담당자 확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을 조회하여 일괄

등록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상담을 통해 포함될 

가족 확인 후 추가

‑사업별로 제외대상을 확인하여 삭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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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동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등록

포함될 가구원 제외할 가구원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결정 시 

제외되는 사람>

․ 가출․행방불명․실종,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감 중인 사람

․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 고유식별번호가 있는 외국인배우자중 

혼인신고 후 2년 경과된 사람

영유아

보육

‑아동의 부모 및 형제자매

‑외국인 부 또는 모

‑조부모(가정해체 시)

‑부모 및 형제자매외의 세대원

‑ 20세 이상 성인형제 자매(신청인 선택시)

 ※ 재혼가정의 배우자의 자녀(별도 주민 

등록 시)

장애인

복지

‑배우자

‑ 30세 미만 자녀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동거인(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

‑ 2촌이내 혈족 외의 동거인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결정시 제외

되는 사람>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사람

･외국에서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보장시설수급자

･가출행방불명자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 

청장이 확인한 사람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동거인

장애인

연금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

‑사실상 이혼관계인 배우자

‑고유식별번호가 없는 외국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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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동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등록

포함될 가구원 제외할 가구원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결정 시 

제외되는 사람>

․ 가출․행방불명․실종,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감 중인 사람

․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긴급복지

지원

‑주소득자(생계 의존)

‑자녀(생계 의존)

‑동거인(생계 의존)

‑사실혼 배우자(생계 의존)

‑외국인 배우자(생계 의존)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사람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 장이 확인한 

사람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구금시설에 수용중인 사람

‑보장시설수급자

‑가출행방불명자

‑재외국민

한부모

가족지원

‑ 부 또는 모(외국인포함)

‑ (외)조모부 또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

‑부 또는 모에 의해 양육되는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의 자녀외의 

세대원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결정시 제외 

되는 사람>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만 18세 이상(취학 시 만 22세)을 

초과하는 혼인 전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복지사업,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서 ʻ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결정시 
제외되는 자ʼ는 조사시 가구원으로 등록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보장결정시 급여･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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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양의무자의 범위

구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장애인
복지

긴급복지
지원

한부모
가족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
∙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X X X X X

① 신청인의 
보장가구 구성

②부양의무자 확인
(담당자 확인)

③부양의무자 및 
가구원 등록

∙보장가구 구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급권자의 가구범위 

확정

∙가족관계등록부등을 확인하여 

부양의무자 확인

∙가구구성형태(재혼한 부모, 

부모가 다른 자녀 등)에 따라서 

제적등본 확인

 ※ ʼ08.1.1일 전 가족관계 변동

자료는 제적등본으로 확인

가능

∙확인된 부양의무자의 주민

등록 조회를 통해 부양의무

자가구원 등록

6. 공적자료 조회

╠ ~ȋ ᾋ ･ Ɣ

7. 보장기관이 다른 가구원 조사 및 변동처리 방안

℮ ~ȋ ~ȋ ~ ˏƟ Ὥ Ŝ &ˏ ʧ*

'ἑ   ˏƟ ₩ ſ ╠

ˏƟ& ˏƟ' ŏ

‑ ˏƟ ŏ ╜ ℮ ˏἦ

Ὥ ˏƟ Ɣ╜ * Ὥ ˏƟ ἑ ʨ

‑ ʨ ℮ ἑ Ŝ ₩ ƛ ℮ ī ˏƟ Ὥ

ˏƟ

※ 다만, 변동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주 보장기관이 아닌 다른 보장기관에 제출한 경우는 자료를 
스캔등록 후 처음 신청한 주 보장기관에 알림기능으로 제공되고, 주 보장기관에서 변동자료를 
적용하면 관련 적용항목을 자료 제출한 다른 보장기관에 반영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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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 산정기준

가. 공적자료 반영기준

* 근로상태 변경없이 공적자료에 대한 소명시도 동일 기준 적용
ʛ /'* &ḁ * * * ˏ '* & ᾋ* '

‑ Ɣ ╜ἑ ʻ £ ˏ ɿ &ʧ 'ʼ
ʛ

‑ ʻ ʛ 1» £ ɿ ʼ 
ʗ & ʛ * Ɣ '

‑ ʻ ʼ 

나. 변동자 소명시 처리 기준

ʛ * &ḁ * * '

‑ ʛ ~ Ŝ& ɻ * * * * * '╠ Ŝ ἑ Ŝ╠

& Ŝ╠ ʨ ʨ '

     주의 동일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면서 월보수만 변동되는 경우(군인 등)는 변경된 월 소득이 
아닌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평균소득을 반영
ʛ * &ˏ '

‑ ʻ ʛ 1» £ ɿ ʼ 0'

ʗ & ʛ * ƔƔ * & ᾋ* * ʧ ' Ɣ

'

‑ ʻ ʼ 

1) 상시근로소득자는 연 평균소득을 반영하여 일시적인 월보수 변동(군인 등)으로 인해 급여가 빈번하게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실직･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는 이를 바로 반영하여 급여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2) 임시･일용직 근로자 및 영세 자영자는 적정한 소득 파악 및 관리를 위해 기존의 ʻ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ʼ을 

계속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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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조사(정기)시 일용근로자소득 산정 기준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를 반영할 경우 ʻ최근 6개월간 평균소득ʼ 반영
     (공적자료로 연계된 전전전분기와 전전분기의 월평균소득)
     예시  12월 확인조사시 공적자료 반영시에는 1/4, 2/4분기의 월평균소득

공적자료가 현재의 일용근로자 소득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소명한 경우에도 ʻ최근 6개월간 
평균소득ʼ 반영

     예시  12월 확인조사시 최근 6개월간 소명자료 반영시에는 전전분기, 전분기 평균소득 반영

4. 사업별 소득 조사 항목

ʨȫ ~ ƛ Ɵţ Ɣ ἑ ᾋ ╬

‑ Ὥ   ἑ Ὥ

ʨȫ ~ Ɣ ~ ~ ŏ

‑ 8 & ' ᾄ ╜ ~

‑ ♦ 8   & ' ᾄ ἑ ♃ ſ*

& ' ᾄ ἑ

예시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①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의 (○)에 해당하는 소득항목을 모두 조사
      ②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에 해당하는 소득항목은 모두 소득인정액 산정시 반영
      ③ 기초연금의 경우 (○)에 해당하는 소득항목만 소득인정액 산정시 반영되고, (×) 

소득항목은 소득인정액 산정시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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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항목별

국민
기초

기초
연금

긴급
복지

장애인
복지*

장애인
연금

차상위 지원 

한부모
가족

차상위자활,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1.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 ○ ○ ○ ○ ○
일용근로자소득 ○ × ○ ○ × ○ ○
자활근로소득 ○ × ○ ○ × ○ ○
공공일자리소득 ○ × ○ ○ △** ○ ○

2. 사업소득

농업소득 ○ × ○ ○ × ○ ○
임업소득 ○ × ○ ○ × ○ ○
어업소득 ○ × ○ ○ × ○ ○

기타사업소득 ○ ○ ○ ○ ○ ○ ○
3. 재산소득

임대소득 ○ ○ ○ ○ ○ ○ ○
이자소득 ○ ○ ○ ○ ○ ○ ○
연금소득 ○ ○ ○ ○ ○ ○ ○

4.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 ○ ○ ○ ○ ○
사적이전소득 ○ △*** × × ○ × ○

부양비 ○ × × × × × ×
5. 보장기관 확인소득 ○ × × × × × ×
  * 장애인복지 :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녀학비, 장애인자립자금대여
 ** 장애인연금(공공일자리소득) :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참여소득은 포함
*** 기초연금(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6억원 이상)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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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가. 근로소득

 정 의

ʛ Ɣ ἑ

‑ ɻ ƛ ʛ

‑ ƛ ʛ £ʛ ･ £ʛ ἑ ʛ ἑ ʨ *

Ȍ ʛ Ɣ ſ ἑ ʨ ἑ

 유 형

ʛ 8 1» ţ ſ ╜ ʨ ʨ ἑ

ʛ

ʛ 8 Ὥ ƛ ¸ ʛ ʛ

‑ ʛ ţ ſ ī 1» ţ ſ ╜ Ὃ

‑ ē Ɣ &℮ ſ ī ţ /ᶅ ſ ╠ '

‑ & ' & ʛ Ɣ ב ʨ ʨ Ὃ ſ

ˏ ʛ ᾋ~ ἑ '

ʛ 8 ʛ * ƔƔʛ * Ɣ℮ * *

ʨ ʛ Ɣ ſ ἑ ʨ ᾄ

ƔƔ 8 ᶹ * * ƔƔʛ

ᾋ~ ἑ

 조사방법

&~' ʛ

Ɣ ŏƛ

‑ ŏƛ ˏƟ ~ ╤ Ŝ Ὥ 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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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

  ② 국민연금공단 자료(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③ 근로복지공단 자료(직장가입자의 월평균보수)

   ③‑1 산재보험 :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③‑2 고용보험 :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 ｢행복e음｣연계 후 적용 (4월 이후 예정이며 정확한 시기는 추후 통보)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장애인고용장려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보수월액)

      ※ 장애인 근로자인 경우 해당되며, 확인조사시만 자료 제공
  ⑤ 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입증자료는 시스템에 등록)

     예시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실직으로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건강  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시 수정결과 반영

  ․ 국세청 종합소득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만 확인된 자로서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이직한 경우는 고용기관에서 발급한 월급명세서를 확인하여 

인정

 공적자료를 통해서는 근로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의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출실태 조사 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 적용대상 : 월급 이외의 실적급이나 수당이 수입의 주를 이루는 근로자

  예시 택시･관광버스･용달차 기사･관광안내원 등 
 ‑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사업) ｢고용․임금 확인서｣ 제출 시 근로 소득으로 반영 

(나) 일용 근로자 소득

 ʼ16.1월부터 일용근로소득 자료는 사업주가 일용근로소득을 신고한 기관(국세청 또는 

고용노동부)에 따라 정보시스템으로 각각 입수됨(정보시스템에 공적자료 제공 기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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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소득 자료에 대한 확인 지침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자료(국세청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자료가 사실과 다름을 민원인이 주장할 경우 해당 사업주가 신고한 

자료라는 것을 설명하고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일용근로소득 사실확인서(부록 사업별 서식 6호)를 
제출받아 처리

   ① 근로하였으나 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사업주로부터 받은 증빙서류 첨부)
   ② 근로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③ 조회내역은 사실이나, 현재 다른 근로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현재 별도의 소득활동을 하면 소득신고서 첨부)
     ‑ 수급자 본인이 확인서에 서명하여 제출받을 것
    ※ ①, ②의 경우 국세청으로 통보되어 사업주의 세액공제액이 조정됨을 민원인에 설명할 것
    ※ 확인조사시 정비화면에 입력된 내역은 시스템으로 취합하여 국세청으로 전달되므로, 확인서 

징구 및 입력 작업 철저 요망 
    ※ ③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이후 타 공적자료에 의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설명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자료(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자료가 사실과 다름을 민원인이 주장할 경우 사실확인을 위해 

고용노동부(관할 고용센터)로부터 발급받은 ʻʻ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피보험자용)ˮ를 
제출받아 결과 반영

Ɣ &Ȍ ʛ ʨ ἑ ſ ᶹ℮

ſ ･ ʛ ץ ſ ' ŏƛ ╜* Ɣ ŏƛ

Ὥ Ὥſ ἑ Ŝ ἑ

‑ ᾋ ~ ᾄ Ɣ ƔˏƟ * ℮ ˏƟ

ἑ Ŝ

‑ Ὥ * ſ ʧ * ſ ･ * ſ

ἑ ƔƔˏƟ * ἑ

 ※ 고용주(사업주)가 분기별 또는 월별로 신고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국세청) 또는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노동부)가 공적자료로 조회됨

 ※ 일용근로소득 정보제공 기관에 따라 소명처리절차가 상이하니 아래 일용근로소득 자료 확인 지침 참고
 ※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서 동일 근로자의 소득 자료가 다르거나 중복 수신된 경우 원천기관 

및 사업주 확인 후 반영
Ɣ ἑ ʛ ╜ ďׁ ƛ ╜ἑ ᾋ ἑ

~ &Ȍ ˏ '

‑ ᾋ 8 Ɣ ~ ďׁ ₩ ʛ ƛ ╜ἑ * ē

ά 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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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Ὥ' ʛ

Ɣ ŏƛ

‑ ˏƟ ･ȏ･ȋ ʧ ʨ

ץ

ň ʧ 1'

‑ ʛ ʨ ň ʧ

‑ Ɣ &ſ ᶹ℮ ' ἑ ᾄ Ὥ ʧ

･ ň ʧ &/άţ ώ ᾄ&03 - '

･ Ɣ ᾄ&/ ᾄ ᾋ/.. '

‑ ץ &ſ ᶹ℮ ' ī ʨ ἑ ň ʧ

& ᾋ //,4 - '

‑ Ȍ~ˏ£･ &ſ ᶹ℮ ' ī ʨ ἑ ň

ʧ & ᾋ 1/,4 - '

‑ & ē ' ī ʨ ἑ ň ʧ &/ ᾄ

/.. - '

& ' ƔƔ

ᶹ * * ƔƔʛ ἑ ʻē´
~ ╜ἑ ʼ2' ʧ ₩ & ᾄ '

  ※ 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 가입된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임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로 조회되어 상시근로소득에 반영됨

3) 열거되어 있는 사항 이외의 경우는 실비 및 훈련수당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4)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0조 1항(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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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소득

 농업소득

&~'

Ŝ & '3'* ƛ ･ * * 4'* * ~

* 5' ἑ ƛ ἑ ἑ

&ׁ'

╜ἑ Ȍ &ḁ ' ʧ

ἑ Ŝ

Ɣ &ḁ ' ἑ ſ ḁ * *

‑ ｢ḁ ά~｣~ ╜ἑ Ŝ *

ſ Ŝ ά~ Ɛ ḁ

농업소득 = 경작면적×작물별 단가

* 경작면적 : 농지원부를 통해 확인
* 재배작물 확인 : 농지원부 또는 신고
* 재배작물별 단가(= 단위 면적당 작물별 소득‑ 필요경비):농산물 표준소득정보

ʧ Ɣ * ḁ

ſ ᾋ ī ſ ₩

~ * ♃ ſ

Ɣ ƛ ╜ἑ ᾋ ἑ

~ &Ȍ ˏ '

5) 땅을 갈고 씨를 뿌려 가꾸는 농업

6) 식물의 씨앗이나 모종, 묘목 따위를 생산･판매하는 업

7) 종축(번식용 가축)을 사육하고, 생산･판매하는 업



84

 임업소득

&~'

& '･ ἑ ƛ ἑ

ἑ

&ׁ'

╜ἑ Ȍ & ' ʧ

ἑ Ŝ

Ɣ *

ſ ᾋ ī ſ ₩

ʨ&ȫ' ī ℮ * * *

ᾄ ˏƟ ˏ ₩

Ɣ ƛ ╜ἑ ᾋ ἑ

~ &Ȍ 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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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소득

&~'

ƛ ἑ ἑ

‑ ~~ Ŝ ŏƛ ℮ ἑ  ╠

¯ ʧ

&ׁ'

╜ἑ Ȍ & ' ʧ

ἑ Ŝ

ȫ Ɣ *

ſ ᾋ ī ſ ₩

ʨ&ȫ' ī ~ ˏ * ţ

Ɵ ₩

Ɣ ƛ ╜ἑ ᾋ ἑ

~ &Ȍ ˏ '

 기타 사업소득

&~' 8 ₩ ･ * * ˏ ἑ

&ׁ'

╜ἑ Ȍ ʧ ἑ

Ŝ

~ Ɣ╜ *

ſ ᾋ ī ſ ₩

Ȍ ƃ ďׁ ƛ ╜ἑ Ŝ

‑ Ɣ & ･ ･ ･ ˏ 'ἑ ʨ

ʨ･ Ȍ ƛ ǯ

‑ Ȍ ἑ Ὥſ ά╜ἑ Ŝ

~ &Ȍ ˏ '

   예시  행상, 노점상 등 소규모 영세자영업(고정적인 부업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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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산소득

 임대소득

&~' 8 ℮ ･℮ ･ȫ ˏ ᾋ ἑ

&ׁ'

╜ἑ Ȍ & ᾋ '

Ɣ ŏƛ ē ･ ~* ď Ŝ ᾋ ţ

 이자소득

&~' 8 ʧ･ ･ ȫ ᾄ ἑ ἑ

&ׁ'

╜ἑ ʧ * Ȍ ŏƛ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소득 정보 연계 (ʼ16.1월부터), 이외 
사업은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재산소득(이자소득)을 반영 

 연금소득

&~' 8 £ ʧ * ʧ ˏ ἑ

&ׁ'

Ɣ╜ἑ ʧ ŏƛ

‑ / * 0 ἑ Ŝ

  ※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는 연금소득이 아닌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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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

Ȍ ʧ Ɣ ἑ Ȍḁ Ɣ ḁ Ɵ ˏʧ

ḁ ώ ˏ ἑ

&ׁ'

ʧ ḁ ʧ ~

ἑ ʧ ſ* ʨ ʧ Ṹ

*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은 부채로만 반영

라.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8   ɻ ˏ ʨ╜ἑ   ᾄ･ ʧ･ ʨ ･ 
ˏ ʧ

‑ ʧ ἑ ʧ

&ׁ' Ɣ

ʨ ţ

‑ ˏ ʧ ˏ ʧ

‑ ᾄ* ℮ ᾄ ᾄ

‑ ʧ ʧ

‑ ℮ ץ ᶅ ᶁ~ ʧ

‑ ʧ& ℮ ᾄ* ℮ ᾄ'

‑ ~ ℮ ~ ℮

ˏƟ ţ

‑ Ȍ ʧ * Ɣ ʧ * ȏ ʧ * ǯǯ ʧ * Ȍ

ʧ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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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ſ ʨ

‑ ʨ & ʨ * ʨ * ʨ *

ʧ' ʨ & ʧ* ʧ'

‑ ſ ά Ɵ ᾄ

‑ Ȍ~ Ɣ Ɵ   ʨ & ʧ* £ ᾄ* Ɣ

ᾄ* 4･03 ᶁ ᾄ '

‑ ₪ Ɣ Ɵ   ʨ & ʧ'

‑ ʧ

‑ ʛ ʧ 6'

ƛ ~ ╜ἑ Ὥ ʨ

‑ &ᶹ℮ ' ᾄ

‑ &ǯ Ɣά' ℮ ʧ& ʧ* ʧ'

‑ & ' ･ ᾄ* ･ſ Ɵ ᾄ* ǯ ᾄ*

ᾋ ~ * ᾋ ~

  ※ 공적이전소득 세부항목의 소득산정 여부 및 기준은 사업별로 다름
&Ὥ'

Ɣ ţ ╠ ʨ ἑ ℮ ╜ *

ƛ ~ ╠ ʨ ἑ

8)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소득산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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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공적이전 소득 포함 여부 정보
연계
현황

기초
생활보장등*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기초연금 0 ‑ × 0

장애인연금 0 × ‑ 0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0 × × 0

소년소녀가정지원금 0 × × 0

입양아동양육수당(양육보조금)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양육보조금)

0 × × 0

아동양육비(한부모) 0 × × 0

국민연금급여 0 0 0 0

공무원퇴직연금급여 0 0 0 0

군인퇴직연금급여 0 0 0 0

사학퇴직연금급여 0 0 0 0

별정우체국연금 0 0 0 0

실업급여 0 × × 0

산재보험급여 0 0 0 0

보훈급여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0 0 0 0

국가유공자 급여

보상금 0 0 0 0

간호수당 0 × × 0

무공영예수당 0 × × 0

기타 0 0 0 0

독립유공자 급여 보상금 0 0 0 0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0 × × 0

직업훈련수당 0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지원금

재활보조금 0 × × ×
피부양보조금 0 × × ×

지자체 지원

이･통장 등 직책수당 0 × × ×
출산･고령화 관련 수당 0 × × ×

교통수당 0 × × ×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0 × × ×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0 × × ×

참고 사업별 공적이전소득 범위 및 정보연계 현황

*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타법 의료급여,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자녀교육비, 
긴급복지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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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이전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8 ἑ ˏ ἑ ʧ

&ׁ'

& ʧ' 8 ἑ ˏ 7'

ἑ ʧ

‑ 8 ｢Ȍ ˏ *｢ץ ｢ ʧ  ｢ץ

& ' 8 ἑ ď ἑ Ŝ

& '

‑ ʨȫ ἑ ſ ἑ Ģƛ ¸ ᾄ ἑ

ʧ

‑ 8 ｢Ȍ ˏ *｢ץ ｢ ʧ * ｢ץ

｢ˏ ʧ ｢ץ

 부양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ᶑ 8 ἦ ｢ ｣ Ŝ

ʨȫ ī ˏ & ' ἑ Ģ

8 ｢Ȍ ˏ ˏ ｢ץ

 ※ 유의사항 : 해당 부양의무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생활비 지원이 있어 이를 이미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한 경우 부양비 산정 시 이를 차감하여 계산함

9) 정기적 지원이란 조사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 중 수급(권)자가 6회 이상 지원을 받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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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장기관 확인소득

 정 의

ʨ ʛ ~ ſ Ɣ ἑ ׁ

ʨ ď ~ Ὥſ ά

‑ ώ* ~

ī ἑ

 ※ 당사자가 소득 확인을 거부･기피하거나 소득확인이 곤란한 경우 포함
ɻ ʨȫ ἑ άţ ʛ ἦ ἑ ʨȫ ē ʨ

ᾋ ׁ* ʛ ἦ ₩ * * ē´

ʛ ℮ ἑ Ŝ *

‑ ᾄ ʨȫ ἑ ʗᾋ ŏ ſ

ɻ ī ˏƟ ʧ

 ※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에게만 산정할 수 있으며,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에게는 산정할 수 없음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대상자

~ἦ ᾋ ╜ἑ Ŝ ţʨ * ʨ * ďʨ * ǯ ʨ

ʨ &ʨ ʨ ♃' ī ~ἦ

※ 추가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거나,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면제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즉시 삭제

~' ˏƟ ~ἦ ᾋ

&/' ď ~ Ὥſ ╜ἑ ʨ

‑ ʛ ~ ſ Ɣ ἑ ׁ ď

ᾋ ŏƛ ~ Ὥſ ʨ

‑ * ē ȋ ᾋ Ŝ ȋ ℮

ē ╜ ᾄ ~ ʛ ℮

ſ ₩ ſ ~ Ὥſ

╜ἑ Ŝ ˏƟ 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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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ſ ₩ Ὄ ~ ἑ Ģ ╜ἑ ʨ

‑ ʻʛ ἑ ἑ ᾋ~ 4. ƛ ἑ ſ ἑ

ʼ ē ƛ ׁ ď ᾋ ŏƛ ~

Ὥſ ʨ

&1' ē ʨ ē ď ~

Ὥſ ╜ἑ ʨ

‑ ē ʨ ē ἑ ℮ ₩ ȋ ſ Ὄ ἑ

ſ ℮ ˏ ē

‑ ď ᾋ ſ ~ ἑ

Ὄ Ὥſ ╠ Ŝ ˏƟ

  ※ 조건불이행자로 결정된 사유만으로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할 수 없으며, 추가 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음이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상담, 사실조사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산정 가능

ׁ' ˏƟ ᾋ

&/' ʻ ʼץ ē ƛ ἑ ē ╠

※ 단, 근로무능력자, 조건부과제외자, 조건제시유예자는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자이나 실제 근로를 통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소득을 조사(지출 실태 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활용)하여 소득 산정

&0' ʨ ~ ¼Ɵ ſ ･ȏ･ȋ Ŝ

&1' ˏ * ˏƟ ʛ Ŝ

ᾄˏ£ &ǯ ſ ʛ ~ ~ Ŝ '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기준

~' Ɵ

ˏƟ ˏƟ /ᶅ ץ

/ᶅ ׅ ˏ ~ ἑ Ὄ Ὥſ

& '╜ ˏ ╠

‑ ᾄ ˏ£ /ᶅ ά 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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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1년 이내라도 추가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거나,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면제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삭제

ׁ' ˏ ʧ

/ 26*02. &｢ ʧ ｣ 0./4ᶅ ʧ'

※ ʼ16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 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 기준 (효력 : ʼ16.1.1~12.31, 
전년대비 450원 인상)

Ὥ' ˏ

&/' /3 ˏƟ ᾋ

&~' ď ~ Ὥſ ╜ἑ ʨ

&ׁ' ſ ₩ Ὄ ~ ἑ Ģ ╜ἑ ʨ

&Ὥ' ē ʨ ē ď ~

Ὥſ ╜ἑ ʨ

&0' /3 ˏƟ ᾋ

&~' ē ʨ ē ſ ׁ ď･ ~

ἑ Ģ ˏƟ ʨ

※ 상기 수급자가 소득 추가 신고 시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삭제하고 해당 소득으로 반영
&ׁ' ʻʛ ἑ ἑ ᾋ~ 4. ƛ ἑ ſ ἑ

ʼ ē ƛ ׁ ď･ ~ ἑ Ģ

╠ ʨ

&Ὥ' ά₪~ȋ ʨ ~ ~ ἑ Ὄ Ὥſ ╜ἑ Ŝ ἑ

7 ~ἦ

 유의사항

&/' ʛď ἑ ʧ

‑ ˏƟ ʛ ἦ ἑ ʨ ~ ʛ ℮ ἑ Ŝ

ἑ Ὃ * ʛ ἦ Ɵţ ſ ╜ ~ ׁ

Ὄ * ώ* ╜ἑ

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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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ʻʛ ℮ ſ ʼ ȋ ſ ₩

ץ ſ* ſ~ ἑ ~ Ŝ ʨ ī

ˏ ˏƟ ╜₩

‑ ώ * ˏ ᾄ ╜ ₩

※ 보장기관이 지출실태조사표나 수급자와의 추가소득 유무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등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한 근거를 확보하지 않고 동 소득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행정소송이나 
이의신청 등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

&0' ē ƛ ἑ ˏ ƛ ἑ ʧ

‑ ʻʛ ἑ ἑ ᾋ~ 4. ƛ ἑ ſ ἑ

ʼ ē ƛ ἑ ˏ ƛ ˏƟ ˏ ʧ »

  ※ 예를 들어,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일용근로로 월평균 50만원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

‑ ʻʛ ἑ ἑ ᾋ~ 4. ƛ ἑ ſ ἑ

ʼ ē ƛ ╜ ʻ̒ ˮץ ē ʨ

ē ƛ ŏ

‑ 4. ƛ ή ἑ ʧ /. ˏƟ ſ

ē ƛ ἑ ╜ ₩

  ※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ʻ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얻는 소득ʼ이 아니므로 조건부 
과제외사유를 만족하는 소득의 종류가 될 수 없음. 근로 또는 사업소득과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다른 종류의 실제소득임

&1' ď ʨ

‑ ʨ ~ ď ď ˏƟ ď

Ὥ ῤ ἑ Ŝ ἑ ʨ ď

&2' ſ ₩ ץ

‑ ˏƟ ˏ Ῠ ʨ ˏ

ƛ~ ╜ἑ ʨ īἑ ſ 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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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가. 적용 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ďׁ ╠ Ὥſ ╜ἑ Ŝ

‑ ʛ 8 ･Ɵư ･ ή ˏ ･Ɵư ץ

‑ ʛ 8 ･ē ά ᶹ

‑ ḁ * * * ˏ *

‑ ~ȋ ἑ ~ ʛ ἦ *ׁ ſ Ɣ ╠

ἑ Ŝ

‑ ʨ ʨ ׁ ᾄ ἑ ʛ

‑ ~ׁ ╜ἑ Ŝ

나. 적용 절차

지출실태

조사표 

작성

작성된 

지출내역

정보시스템에 

입력

정보시스템을 통해 참고자료 확인

  ‑ 기준 지출금액

  ‑ 기준 소득금액

  ‑ 동종업종 임금액

추가 상담, 

근로활동및 

소득신고서 

재작성

(수급권자) (담당공무원) (담당공무원) (수급권자)

ʨȫ ī ſ* ╠

※ 작성서식 : 지출실태조사표(사업별 서식4호) 참고
ˏ ʧ * ˏ ʧ * ℮ ʧ ſ

* 기준 지출금액 :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토대로 조사대상 가구와 유사한 특성(소득계층, 거주지역, 
가구원수)을 가진 일반적인 가구가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된 금액으로, 기준 
지출금액보다 해당 가구 지출(합계)액이 적은 경우에는 지출실태조사표를 재작성토록 함

* 기준 소득금액 : 가구원의 인적 구성, 경제적 특성, 지출실태 등 다양한 변수를 이용하여 조사대상 
가구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가구의 소득 수준 금액

* 동종업종 임금금액 : 수급권자와 동종 직업군에 종사하는 자의 평균임금액으로 조사된 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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ʨȫ ώ ~ ſ*

3 ʻʛ ℮ ſ ʼ
ſ╠ ʗ ʛ * ḁ･ ･ * ˏ *

ƛ

ſ ˏ ďׁ ſ ˏ ʧ ~

Ὥſ ά╜ἑ Ŝ ἑ ˏƟ ƛ ğ

다. 지출실태조사표 작성요령

ʛ ἦ ἑ ᾋ ƛ ά ɿ &

ˏ ' ˏ

︣ ˏ ╠ ᾄ ˏ ╤

₩ ץ

ⅣⅣ 재산조사

1. 재산의 종류

가. 일반재산

 일반재산의 범위(주거용재산 포함)

/.'* ē //' & /.2 / * 0 * 1 '

‑ ά* * Ɣ℮ * ʗ ἑ Ɣ℮ ἑ

 ※ 종중재산, 마을공동 재산 등 공동재산은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 완료시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하고, 타인에게 명의 변경시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ʻ고유번호ʼ를 받은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하고, 이 경우 공동재산에서 
발생하는 금융재산은 단체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산정에서 제외함

10) 논･밭･임야 등

11) 건물, 시설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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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ᾋ ʧ& ʧ '

Ɣˏ& /.2 2 3 '

/.. ~ ･ ℮

‑ ά* ˏȋ

& 4 // '

ȫ& 4 /2 /5 '

‑ Ƈ ȫ* ₩ Ὃ ȫ* ȫ* ȫ

ȫ& 67 0 '

ē ╜ἑ ʗ ē ƛ ╜ἑ ἑ ȫ

& ȫ'

ἑ ץ ɻ ᾋ ȫ & ȫ'

 주거용 재산 

※ 일반재산 중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은 일정 한도 내에서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하고, 별도의 
소득의 재산환산율 적용함에 유의

‑ ά₪ * Ɣ℮ * &ˏ * ſ * ᶹ * ' ʗ

‑ ά₪ * Ɣ℮ * ᾋ ʧ& ʧ '

‑ ₩ * ᾄ ď *

ʨȫ & ἑ '~ ď ἑ Ģ * ȏ * ȋ ἑ

Ŝ &ά₪ * Ɣ℮ * * ʧ ἑ 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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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ʨȫ ἑ ʨȫ ~ ᾄ ď ἑ Ŝ / & ἑ ᾋ' ᾋ

₩˫ ď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한도액 1억원 6,800만원 3,800만원

*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가액 등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산정
예시  중소도시에서 8,000만원 주택 보유시, 주거용재산 적용한도인 6,800만원까지는 

주거용재산으로 적용하고 1,200만원은 일반재산으로 적용, 중소도시의 기본공제액 
(3.400만원)은 주거용 재산 적용액(6,800만원)에서 차감하고 차액 3,400만원은 주거용 
재산 환산율 적용

       ‑ 부양의무자는 적용한도 없이 상기 주거용재산 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은 모두 주거용재산으로 
인정

나. 금융재산

ʧ ἑ * * * Ȍ･Ɣ ~ ȫ

ʧ* ʧ* ʧ* ȫ

다. 자동차

℮ & /02 '

‑ ℮ * ℮ * ℮ * ℮ * ℮

2. 재산의 조사범위

ᾋ ~ȋ

‑ Ὥ * ȏ ･ * ǯ₩ ¯* * ~ ･ ･
~ȋ Ὃ ~ȋ ~ȋ

･ ἑ Ŝ 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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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별 재산조사 항목

사업명

항목별

국민
기초

기초
연금

긴급
복지

장애인
복지*

장애인
연금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
자산

형성지원

1.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 ○ ○ ○ ○ ○ ○ ○ ○
임차보증금 ○ ○ ○ ○ ○ ○ ○ ○ ○
선박･항공기 ○ ○ ○ ○ ○ ○ ○ ○ ○

동산 ○ × ○ ○ × ○ ○ ○ ○
입목재산 ○ ○ ○ ○ ○ ○ ○ ○ ○
회원권 ○ ○ ○ ○ ○ ○ ○ ○ ○

조합원입주권** ○ ○ ○ ○ ○ ○ ○ ○ ○
분양권** ○ ○ ○ ○ ○ ○ ○ ○ ○
어업권 ○ ○ ○ ○ ○ ○ ○ ○ ○

2. 금융재산 ○ ○ ○ △ ○ ○ △ ○ ○
3. 자동차 ○ ○ ○ ○ ○ ○ ○ ○ ○
  * 장애인복지 :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녀학비(금융포함) / 장애인자립자금대여(금융제외)
 ** 현재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미연계 항목

4. 재산가액 산정기준

~ Ɣ ~ň

재산 항목 산정 기준

일반

재산

･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보정계수(0.95)

･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보정계수(3.5)

･ 가축･종묘 등의 동산 조사일 현재 시가(신고가액)

･ 입목재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어업권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금융재산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금융기관등의 입증자료상의 가액

자동차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

 ※ 사업별로 보정률, 보정계수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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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방세법상 재산종류별 과세기준 산정방식

재산종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토 지

표준지공시지가

(국토교통부, 1㎡당)
표준지공시지가×면적

개별공시지가

(시･군･구청장, 1㎡당)
개별공시지가×면적

건

축

물

주

택

공동주택

(아파트,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

(국세청,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국세청, 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개별주택가격

(시･군･구청장)

개별주택가격

(시･군･구청장)

건  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선박/항공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입목재산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회 원 권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어 업 권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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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가. 일반재산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중 주거용 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함에 유의(수급권자가 주거용 
재산 적용한도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같이 일반 
재산으로 처리) 

&~' ά₪ * Ɣ℮ *

8 ē & 0 0 /‒0 ' ά₪ ･Ɣ℮ ʗ *

& 0 / 0 ' ɻ ʗ

8 & c ' Ɣ *

Ɣ℮ * ſ ~

&ׁ' ά₪ * Ɣ℮ * ᾋ ʧ

8 ά₪ ･Ɣ℮ * ἑ ˏ£ ἑ ᾋ~

ȫ ī ʧ& ʧ* ʧ '

8 ʧ

  * 주택 임차보증금이므로 적용율 0.95를 적용함에 유의

&Ὥ' ˏ ď * ȏ * ȋ ἑ Ŝ

8 * ᾄ ď *

ʨȫ & ἑ '~ ď ἑ Ģ * ȏ * ȋ ἑ

Ŝ ƒ &ά₪ * Ɣ℮ * * ʧ ἑ 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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ʨ & ἑ '~ ď ſ Ὥſ ἑ ē

&ē * ' ᾋ c & & c ''

ſ* Ŝ ᾄ ď

ᾄ ᾋ ~ ď

     * 주거용재산 한도액까지만 인정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8 & /.2 / 1 ' * ē &ē * '

& /.2 / 1 ' 8 ｢ ｣ Ɣ ᾋ

╜ἑ ʗ ╜ſ ἑ

ē & 4 2 '

‑ ē &ē 0 / 0 ' 8 ἑ Ɣ ƛ ˏⱧ ἑ

ἑ Ģƛ * ׁ ſ~ Ɣ ἑ

･Ɣ ･ ･ ſ･ ſ

‑ & 4 2 ' 8 ďׁ ἑ Ὥ ȋ

ἑ * * ₩ * * ₩Ɵ * ʨ･ *

ᵉ Ɣʨ ʗ & Ὥ'

<참고> 유형별 시설종류

레저시설 :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옥외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소
도크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급･배수시설 : 송수관, 옥외 하수도, 지하수, 복개설비
에너지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
기타시설 : 잔교, 주차시설,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부수시설물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기타승강시설, 보일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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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0 / ɻ

‑ ᾋ ȋ ˏ£ ₪ ╠ ď ἑ ȋ ╠

ē ἑ ʗ * ά₪ ƛ Ɣ℮

ȋ & ē '

&ׁ'

‑ Ɣ ŏƛ ᾋ ſ ΄

Ɣ╜ἑ ~

ē

‑ ē * 8 Ɣ ſ

~

‑ Ɣ * Ɣ℮ * ď ē &

ē * ' ſ ~

          ☞ 기초생활보장은 토지산정시 시군구별 보정률 적용

            * 정보시스템의 토지･주택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제시되며, 보정율은 소득인정액 산정시 자동 적용

<참고> 미등기 재산 처리방법

■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 등기가 안 된 경우 처리방법
   ‑ 일차적으로는 ｢민법｣상 지분*대로 재산을 산정하되, 상속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상속지분이 

유동적이므로 신청자(수급자)가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재산 산정을 원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재산 산정

   ※ 미등기재산의 납세의무자를 신청자(수급자) 외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 
   (예시) 상속재산이 1억, 상속인이 배우자･자녀 3명인 경우 법정지분이 배우자 1.5, 자녀 각각 

1이므로, 상속 재산 1억을 지분합계(4.5)로 나누어 해당 지분만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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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보증금

&~'

* ~ ἑ ˏ£ ἑ ᾋ~ ȫ ī

ʧ& ʧ* ʧ* ~ ʧ '

&ׁ'

ᾋ ~ ʧ ἑ ʧ* ʧ ſ ץ ᾋ

ᾋ ţ & ţ '

‑ ďׁ ἑ ȫ ţ ₩

ď ἑ Ŝ ţ /0' ~ň

임차보증금가액 = 임차보증금 × 보정계수(0.95)

 * 정보시스템에 계약서상의 전월세보증금을 입력하면, 보정계수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자동 반영
ˏ£ ╠ ᾋ ţ ἑ * ᾋ ᾋ ˏ£

4» /» ˫ ī Ð ď ἑ ē Ŝ Ð

ἑὭἑ Ŝ ἑ ᾋ ˏ£ /» ˫

Ŝ ἑ ʗ ˏ£ ╠ ᾋ ℮ ē

Ὥ ᾋ Ģ & ᾋ 4 '

 선박･항공기

&~' 8 Ɣˏ& /.2 2 3 '

8 ˏ ･ ･ ƛ Ɵţ

Ɣˏ 8 Ɣ ἑ ˏ･ ･ Ɣˏ･ 
Ɣˏ ʗ ˏȋ

12) 보정계수 : 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되나, 전월세는 시가로 산정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월세보증금 가액산정에 보정계수를 곱하여 5%를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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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Ɣ ŏƛ ~ ţ /1' ~ň

선박･항공기 가격 = 시가표준액 × 보정계수(3.5)
   ※ 보정계수 : 매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조정

 동산

&~'

/.. ~ ･ ℮

‑   ˏţ･ˏȋ ἑ ℮ ſ* ˏȋׁ ᴊ ſ･RT
    * 건설기계 중 12톤 이상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제외한 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기중기,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참조)은 동산으로 처리 
    *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2종은 자동차로 처리  
&ׁ'

~ ･ ℮ » ~ /.. ~ ~ ἑ

Ŝ * ᾋ ſ

 * 건설기계의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가액을 조사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 (시기는 추후 통보)
 입목재산

&~'

& 4 // '

‑ ƛ * & '* & '

(입목의 종류)

  산림목(총 5종) :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유실수(총 18종)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밤, 감, 자두, 매실, 호도, 앵두, 대추, 살구, 모과, 

다래, 유자, 보통온주밀감, 조생온주밀감, 기타귤

13) 보정계수 : 지방세정의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액이 시가의 약20%이므로 시가의 70%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보정계수 3.5를 적용(매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보정계수는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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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Ɣ ŏƛ ~

 회원권

&~' 8 4 /2 /6 ˫ ɻ ȫ

Ƈ ȫ 8 ｢ ･ Ɵ ｣ ɻ

Ƈ Ƈ ἑ ȫ

₩ Ὃ ȫ 8 ｢Ɵư ｣ ɻ ₩ Ὃ ƛ

ᾋ ἑ ἑ ȫ

ȫ 8 ｢ ･ Ɵ ｣
ʗ ἑ ȫ

ȫ 8 ｢ ･ Ɵ ｣ ɻ

ἑ ȫ

ȫ 8 ｢ ･ Ɵ ｣
ἑ ȫ

&ׁ'

Ɣ ŏƛ Ƈ * ₩ Ὃ * * ȫ*

ȫ* ᾋ ~

 조합원입주권

&~'

67 0 ȫ

&ׁ'

ȫ ſ* Ɵ ţ » ȋ

ˏ ē ~ ʧ ʧ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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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ʧ ך Ŝ 8 ｢₩ ď Ŝ ｣ 26 Ɵ

ţ ~ň&ˏ ē ~ ' ʧ&ך ʧ '

ʧ

‑ ʧ ʨ Ŝ 8 ˏ ē ~ ʧ& ʨ ʧ ' ¯

ʧ

 분양권

&~'

ē ╜ἑ ʗ ē ƛ ╜ἑ ἑ ȫ

&ׁ'

ȫ ſ* ₩ʧ ך » ~ň ╠

ʧ & ˫ ţ ʧ* ₩ʧ ʧ '

 어업권

&~'

ἑ ץ ɻ ᾋ ȫ

‑ 8 * * *

ץ ‑ 8 * * Ɣ℮ *

&ׁ'

Ɣ ŏƛ ȫ 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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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재산

 정의

ʧ ἑ * * * Ȍ･Ɣ ~ ȫ

ʧ* ʧ* ʧ* ȫ

 조사방법

Ɣ╜ἑ ʧ & * ' ŏƛ

ώŜ¯ ᾋ * ˏ ╠ ʧ ἑ

Ŝ ʨ ŏ

‑ ʧ ℮& ' ἑ Ŝ ἑ &ᾋ '

  ※ 단, 잔액(대출)증명서는 소명일 전월 이후에 발급받은 것을 제출토록 함
‑ ἑ ╠ץ ᾋ ˏƟ

 금융정보 등 조회

ᾋ 8 ʛď~ ἑ Ὥ

‑ Ȍ ˏ &Ȍ ˏ 0/ 1 * 01 0'

※ 차상위자활,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차상위 자격학인(구 우선돌봄차상위) 사업 포함
‑ ˏ ʧ&ˏ ʧ /. 0 * // 0 * /0 '

‑ ʧ& ʧ /0 / '

‑ ˓ʨ &˓ʨ /1 '

‑ ~ & ~ // * /0 0* /0 1'

‑ ᾄ & 3. 0* 3. 1'

‑ » ȋ &» ȋ Ɵ Ɵ

/4 0* /4 1'

‑ ₱ &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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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ǯ & ǯ 4. 4'

‑ ʨ &Ȍ~ Ɣ * * & ''& ʨ

1 1'

ᾋ

‑ ~ȋ &Ȍ ˏ 8 ~ȋ * ʗ '

 ※ 신청조사 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징구
ˏ

: ʧ <

‑ ʧ* ʧ* ʧ ȋ ʧ 8 1» ץ ɿ

‑ ˏ ʧ* ˏ ʧ* ˏ ʧ 8 ἑ

‑ * ȫ* ʧ* 8 ~

 ※  비상장주식의 대부분은 금융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자진신고 안내를 통해 액면가액을 적용하되, 
명의신탁, 휴폐업 등의 경우 본인 소명에 따라 조치

‑ ȫ* * * * ȫ 8 ~

‑ ʧ 8 ʧ ʨ »

‑ ʧ ἑ ᾄ ἑ

: <

‑ ᾋ ץ

‑ ŏ ʧ

: <

‑ ȫ 8 ʨʧ ʛ /ᶅ ץ ʨ╠ ʧ

‑ ʧ 8 ʧ ʨ » ʨʧ

  ※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은 연금 개시 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 수령액이 조회되며, 
연금소득으로 산정
ˏ ʧ 8 ţ ᾄ /.

※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의 월 수령액은 모든 금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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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ʧ Ɣ℮ ･ ･℮
ώˏƟ ʧ ˏƟ ƣ ŏƛ

ˏ ˏ

‑ 8 ･ ˏ

‑ 8 /

‑ ʧ Ɣ℮ * ᾋ ~ȋ ƛ ℮

~ȋ & * ' ₩

‑ ʧ ŏƛἑ ſ

‑ ʧ ץ Ṹ ╬

․ ʧ Ɣ ἑ & ･ 'ἑ

ʧ ₩ Ὥ ī

Ɣ ἑ Ṹ ἑ Ὃ╬

․ ʧ Ɣ Ṹ 3ᶅ ἑ 1 ʧ

․ ･ Ɣ Ṹ 1ᶅ ἑ 0 ʧ

  조회결과 적용

╠ ʧ ʧ & ᾋ '

‑ ʧ & ' ţ ἑ ʧ ･ ň ȋ ſ

ŏƛᾋ

 ※ 가령 대출금이 평균잔액으로 조회되거나 각종 연금 및 보상금 등이 금융재산에 포함되어 
조회되는 경우 등 그 원천을 고려하지 않음 
ţ ἑ ₩ ţ ſ ἑ Ŝ

Ὥ ᾄ ἑ Ŝ ἑ ʧ 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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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동차

 정의 

/02 ɻ ℮

‑ & ' ℮ * ℮ * ℮ * ℮ * ℮

 조사방법

Ȍ ǯ » ˏ ~

Ɣ╜ἑ ~

※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
(1순위) 보험개발원  (2순위)지방세정  (3순위)국토부 최초취득가액(*잔가율) >취득가액(*잔가율)
(4순위)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정보 반영 기준 변경
  ‑ 1/4분기 자료와 확인조사 시점(2회)에서의 최근 자료를 반영  

 조회결과 적용

℮ ･₩ׅ ʻ ℮ ʼ Ŝ

※ ʻ차량도난확인서ʼ 제출만으로는 재산산정 제외 불가
₩ Ŝ ˏƟ & ŏ･ ŏ' ἑ

Ŝ

ˏ ά &ᾋ '

※ 확인사항‑ 단체명이 함께 표기된 자동차등록증, 법인･단체의 지출증빙서류(자동차세납부, 유류비 
지출여부 등) 등
Ɣ℮ ℮ Ŝ * ʨ&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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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 ᾋ ˏ   Ὥ

& ℮ ~ ･¯ ╜ἑ ℮ * ˏ ἑ

℮ '

~ ･¯ ╜ἑ ℮

사업구분 제외･감면되는 유형

•기초생활보장

•타법의료급여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자녀교육비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자활지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 장애인사용자동차14)로 장애등급 1～3급 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미만의 자동차는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시 제외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에 철저)

 ※ 타법의료급여 중 국가유공자 의료급여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에 

대해 장애인사용자동차 규정 적용

•기초연금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차량

(모든 국가유공자 차량이 아님)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 

공로상이자

• 장애인 소유 차량은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재산산정에서 제외

•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비과세되는 차량은 전부 재산 산정에서 제외 

  예시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소유한 차량

• (적용방법) 해당 가구에 재산산정 제외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 노인 부부 

각각 1대에 한하여 제외 가능 

•장애인연금

• 장애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1대까지 재산에서 제외

 ‑ 고급자동차의 경우라도 1대에 한하여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며, 장애인 

부부가 각각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각각 1대씩 제외

 ‑ 장애인 소유 자동차가 2개 이상인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종전과 동일하게 재산에 산정 (고급자동차 우선 적용)

14) 장애인사용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호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또는 보훈처 훈령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제2조제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6급 등록장애인 또는 보훈처 훈령 제2조제1호 각 호의 대상자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동차.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고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자녀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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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분 일반재산으로 환산되는 유형

•기초생활보장

•타법의료급여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자녀교육비

•한부모가족지원

• 장애인 사용자동차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차량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인 수급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 

하고 있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2,500cc미만 자동차(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 등)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 

로서 다음의 차량 1대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다만 아래 차량은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15)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  하고 있는 자동차

   ②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③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하는 경우 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소득파악이 어려운 경우 ① 동종업종의 평균임금, ②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일급 41,680원/ʼ14년)에 따라 월 15일 이상을 적용한 

임금의 순서대로 적용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16)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 본인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차량

  ‑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 치료가 필요하나 

건강상태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차량 

   * 거동이 곤란한 경우란 보장구가 있어도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

   ※  질병･부상으로 차량 소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원의 건강상태 및 

병원소재지, 차량이용 실태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차량 소유가

불가피한지 여부 확인

╜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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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분 일반재산으로 환산되는 유형

• 배기량 1000cc 미만 화물･승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 이륜자동차 260cc 이하 차량 (2015년부터 50cc 미만도 이륜차에 포함)

•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차량으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차량으로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보유한도 

제한 없음)

• 급여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 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차량. 단, 처분 또는 전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환산하지 않음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지방세법｣ 제124조에 의한 자동차

  ‑ 단, 고급자동차(3,000cc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써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는 재산의 소득환산율 100% 적용

• 고급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한 경우

  ‑ ʻ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ʼ가 발급되는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에 ʻ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ʼ로 기록되어 

대포차임을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배기량 2,000cc미만의 자동차중 차령이 10년 이상인 승용자동차는

일반재산 기준 적용

• 그 외 자동차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를 준용

•차상위자활지원

• 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①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 제외) 

②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 ③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 그 외 자동차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준용

15) 전방조종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의거 자동차의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까지 거리가 자동차 전체 길이의 4분의 1이내인 차량

16)  차령 산정은 년(年)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연식 중 빠른 날짜를 적용. 예를 들어 ʻ99년 5월식의 경우 

ʼ09년 1월이 되면 10년 이상된 차량으로 분류



116

라. 기타 산정되는 재산

 정의

ᾋ ~ȋ ˏ Ῠ ( & * * ʧ ¯

' Ŝ

‑ ~ ~ ((* (((* ʧ ¯

ׁ ~ ʻˏ ╜ἑ ~ ʼ ȋ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
 ** 타 재산 증가분 : 타 재산 구입, 부채상환금
 *** 본인소비분 : 의료비, 교육비, 위자료 지급금,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재산 처분, 재산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기타 산정되는 재산가액 = (처분한) 재산 가액‑(타재산 증가분+본인소비분)‑자연적 소비금액

 ※ 정보시스템에 기타 산정되는 재산가액은 타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감소분을 차감한 
금액을 일반재산은 일반재산의 기타(증여),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기타(증여)란에 입력함

ʻˏ Ῠ ʼ
‑ ɻ ~ ׁ c

╜ἑ

‑ ʨ ~

Ŝ ˏ ╠

‑ ˏ ʨ ~ ¯ Ŝ ſ

 조사방법

~

‑ Ὥ Ŝ 8

  * 주택을 매각하여 전세계약 체결 → 임차보증금을 재산으로 산정
‑ Ŝ 8 ʧ ¯

  * 부채는 본인의 부채로 산정된 범위 내에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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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ȋ * *

‑ * & '* ˏȋ* ᶹ ˏ

ȋ ȋ ╠ ʧ

     *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같이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 등 중증 질환자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의 의료비 포함

     * 증빙서류：진료(약제)비 납입확인서와 납입영수증 등, 장례식장(화장장 등 포함) 및 혼례식장 
영수증 등(간이세금영수증은 불인정)

     *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같이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 등 중증 질환자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의 의료비 포함

~ȋ ǯ

‑ * ʧ ~ȋ ǯ ╠ ʧ

     * (기초연금) 동거 자녀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비로 사용한 경우 본인소비분으로 
차감(입학금, 수업료에 한함)

     * 증빙서류：학원비영수증, 등록금납입영수증 등 
ʨ

‑ ¯ ʨ Ŝ * ʨʧ

¯&ά* ȋ ･ ~ * ~ ╜

ἑ Ŝ ἑ '

     *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양육비 포함
     *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기부, 계좌이체내역서 등

Ŝ ἑ Ɣ

‑ Ŝ ἑ Ɣ ╠ Ŝ * ᾄ

ʧ ך ʧ

‑ ʧ ך ʧ& ₩ ' ʗ ʧ ¯

     * 증빙서류：납세증명서, 세금 납부 영수증
ʧ

‑ ~ * ƒ Ŝ * ʧ ( ˏ

Ģ £ & *  * ¯ '

ʧ ¯

  * 자연적 소비금액 등 반영 시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출된 금액이 음의 값인 경우 ʻ0ʼ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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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항목 정   의

 1. 소득･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 

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

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

참고 사업별 자연적 소비금액

사  업 자연적 소비금액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사업 둥

  ‑ 기준 중위소득 50%를 매월 차감 (소진시까지)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단독가구는 3인 가구, 부부가구는 4인 가구 기준

  ※ (기초생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2015년 6월 이전 기간의 적용은 ʻ해당 

연도 최저생계비의 120%ʼ씩 차감

  ※ (기타 보장) 2015년 12월 이전 기간의 적용은 ʻ해당 연도 최저생계비의 

120%ʼ씩 차감

참고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령상 소득･재산 항목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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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항목 정   의

  가.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가.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

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득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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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 광업권자･ 
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다.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와 할인액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신용계) 또는 신용부금(信用賦金)으로 인한 이익

  마.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사.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카. 비영업대금의 이익

  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연금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소득 및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제3호,제4호, 제5호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가.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주택연금, 

농지연금 소득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 법에 의한 

농지를 담보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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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

•사적이전소득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부양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소득

  가. 제5조의제1항제4호 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

원할 것

•보장기관 

확인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대상자

  ‑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당사자가 소득확인을 

거부･기피하거나 소득확인이 곤란한 경우 포함)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

•보장기관 확인소득부과 제외대상자

  ‑ 근로능력이 있는 자 중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근로활동이 곤란하거나 

환경변화를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된 자

 2.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축물 및 주택

  가. 토 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나. 건축물 :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다. 주 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임차보증금 •주택･상가･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

•동산 •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 등 동산 

•입목재산
• ｢지방세법｣ 제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입목

  가. 입목 : 입목,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

•항공기,선박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및 선박

  가. 항공기 : 제10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

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선  박 :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선박, 기선･범선･전마선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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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제18호까지 규정에 의한 회원권

  가. 골프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나. 콘도미니엄회원권,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원제종

합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

  라. 승마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마. 요트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

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

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어업권
• ｢지방세법｣ 제6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

  가.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을 말한다.

•금융재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

•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상품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 ʻʻ금융자산ˮ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
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보험업법｣ 제4조제1항

 1.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생명보험

  나.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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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화재보험

  나.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 포함)

  다. 자동차보험

  라. 보증보험

  마. 재보험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

 3.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상해보험

  나. 질병보험

  다. 간병보험

  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

•자동차

• ｢지방세법｣ 제124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

  가. ʻʻ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

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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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항목 공적자료
공적자료
변경시기

정보시스템
통보내용 

정보시스템
통보시기
(주기)*

소

득

근

로

소

득

상시근로소득

건강보험 보수월액 4월 전월 보수월액 매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소득신고)
7월 전월 표준보수월액 매월

장애인고용공단(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 근로

소득)

 * 확인조사시만 반영

분기
고용장려금: 전월 근로

소득
매분기 초

장애인고용공단(사업주의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

소득)

 * 확인조사시만 반영

년
고용부담금: 전월 근로

소득
연 1회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10월 연말정산된 근로소득/12 연 1회

일용근로소득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사업주가 분기별 신고한 

자료

분기

별도 표 참조

신규 신청시: 입수가능한 

가장 최근 3개월 자료 

(확인조사시 : 입수가능

한 가장 최근 6개월 자

료)

매분기 초

사

업

소

득

농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

소득/12
연 1회

어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 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

소득/12
연 1회

임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

소득/12
연 1회

기타사업소득

(자영업자)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

소득/12
연 1회

사업자등록증 수시 신규사업자등록자료 반기

ⅤⅤ 소득･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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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항목 공적자료
공적자료
변경시기

정보시스템
통보내용 

정보시스템
통보시기
(주기)*

재

산

소

득

임대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

소득/12
연 1회

이자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10월 이자소득/12 연 1회

금융정보 조회결과 4월 이자소득/12 수시

연금(개인)

소득
금융정보 조회결과 수시 연금의 월 수령액 연1회

기

타

소

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4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사학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공무원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국방부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별정우체국연금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비정기 전월 지급된 실업급여 매월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비정기 전월 지급된 산재급여 매월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 전월 지급된 보훈급여 매월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고정 : 1월

◦변동 : 4월
직불금(고정+변동)/12 연 1회

재

산

일

반

재

산

토지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10월

◦취득세: 

수시

◦재산세: 시가표준액

◦취득세: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년 1회

(취득세 : 

매월)

국토부 지적대장 수시

전월에 변동(취득, 매각 

등)된 토지 현황 

※ 매각 현황 제공

반기

건축물

(주택,건물,

시설물)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10월

◦취득세: 

수시

◦재산세 : 시가표준액

◦취득세: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년 1회

(취득세 : 

매월)

국토부 건축물대장

(시설물제외)
수시

전월에 변동(취득, 매각 

등) 된 건축물 현황 

※ 매각 현황 제공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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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항목 공적자료
공적자료
변경시기

정보시스템
통보내용 

정보시스템
통보시기
(주기)*

선박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10월

◦취득세: 

수시

◦재산세: 시가표준액

◦취득세: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년 1회

(취득세 : 

매월)

항공기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10월

◦취득세: 수시

◦재산세: 시가표준액

◦취득세: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매월

어업권 지방세정(취득세) 취득세: 수시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매월

입목재산 지방세정(취득세) 취득세: 수시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매월

회원권 지방세정(취득세) 취득세: 수시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매월

금융재산 금융정보 조회결과 수시

금융재산별 가액

※ 요구불 예금: 3개월 

평균잔액

수시

자동차

국토부 차적정보 수시 전월에 취득한 차량정보 수시

보험개발원 분기 차량기준가액

①년초

②확인조사 

시점(2회)

 * 각 항목별 통보 주기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통보

 * 국토부 선박원부 및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로 확인가능

 * 농업직불금은 전년도 자료를 소득으로 우선 반영하되 자료가 없는 경우 전전년도 자료를 반영함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공적자료) 입수주기

구분 1사분기 자료 2사분기 자료 3사분기 자료 4사분기 자료

사업주 신고 4월말 7월말 10월말 다음해 2월말

복지부 입수 7월말 10월말 다음해 1월말 다음해 5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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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환산율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타법의료급여

◦장애인자녀교육비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재산 ‑기본재산액 ‑부채)

× 월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 월 1.04%

일반재산 : 월 4.17%

금융재산 : 월 6.26%

승 용 차 : 월 100%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0.7×(근로소득‑56만원)}

+기타소득*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부채]

× 연 소득환산율 / 12월+P*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연 4%

ⅥⅥ 소득인정액 산정

1.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 )

※ 긴급복지지원 : 소득인정액제도 미적용

※ 차상위자활, 차상위자산형성지원 :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4.17% 적용

※ 타법의료급여(국가유공자 의료급여) 

 ･ (소득평가액) 상시･일용근로 소득 52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0.7×(근로소득‑52만원)}+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본재산액 등 재산의 소득환산 기초연금 준용(고급자동차 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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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분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타법의료급여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자녀교육비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의한 장애수당 및 제50조에 의한 장애아동 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의한 기초급여액 및 같은법 제7조에 의한 부가급여액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의한 아동양육비 및 제2항에 의한 추가

아동양육비

•  ʻ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ʼ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ʻ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ʼ에 의한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 아동복지사업지침에 의한 소년소녀가정(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 가는 경우)지원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7항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17)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기관에 준하여 처리

2.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사업별로 상이

･ 기초생활보장

･ 자활지원

･ 타법의료급여

･ 경증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자립자금대여

･ 장애인자녀교육비 

･ 장애인연금

･ 긴급복지지원*

･ 기초연금

･ 한부모가족지원

‑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근로소득공제액)

‑ 

* 근로소득공제액 미적용

(1)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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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분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금

  ‑ 재활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활(치료･요양 포함)에 지출하는 비용 중 동 

재활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ʻʻ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

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ˮ로 인정하여 차감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18)

  ‑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는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를 보장기관에 통

보한 후 이를 확인하여 소득산정에 반영

   ※ 체납자로 파악되거나 납부유예자 등으로 분류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로 확인되면 익월부터 생계급여에서 차감

•장애인올림픽에서 입상한 자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는 연금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

한 사람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입양특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월15만원)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 (기초생활농어민가구 특례 참조)

  ‑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 15만원 이내, 농업에 직접 사

용하기 위해 금융기간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상환액중 이자비용 50%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19)(타법의료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제7항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중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액 최고액(ʼ15.4.1~ʼ16.3.31 : 282,600원)에 해당하는 금액

◦긴급복지지원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로서 평균 1개월간 의료비, 약제비, 간병비

•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대학생･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기성회비

 ※ 당해연도 납부한 입학금･수업료 등 월평균 지출액

• 월세(또는 보증부 월세)로 주거를 임차한 경우 매월 지출되는 임차료

  ※ 이 경우 차감되는 주거비는 주거지원 기준을 넘을 수 없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 또는 

금융부채로 인하여 매월 지출되고 있는 원금 및 이자비용

17) 보장결정 후에는 의료급여 지급에 따라 의료비의 본인부담이 감소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급여액을 

산정해야 함에 유의

18) 국민연금 ʻ급여ʼ는 공적이전소득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님에 유의

19) 중고등학생의 수업료･입학금 공제는 교육급여 특례에 한하여 실질적 효과가 있는 바, 교육급여 특례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의 실익이 없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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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분 근로소득 공제 내용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타법의료급여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자녀교육비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아래 표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정해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되, 근로활

동 등을 통해 얻은 소득임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구의 지출규모에 의해 추정한 

소득 등)는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음 

<근로소득 공제율>

공 제 대 상 소 득 공제액 공  제  율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50%

만 24세 이하 수급(권)자 및 만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근로 및 사업소득(대학생제외)
20만원 나머지30%

대학생이 얻은 근로 및 사업소득 30만원 나머지30%

65세이상 노인의 근로 및 사업 소득 30%

장애인의 근로 및 사업 소득 30%

특례보호기간중인 북한이탈주민 30%

행정인턴에 참가하여 얻는 소득 10%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30%

  ‑ ʻ장애인 직업재활사업ʼ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및 장

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

  ‑ ʻ정신질환자직업재활사업ʼ은 정신보건법 제 16조에 의한 주간재활시설, 정신질

환자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

  ‑ 휴학생의 경우 1년간 근로소득공제 적용｢평생교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학

교에 등록된 정규대학생(사이버대학생)도 근로소득공제 적용

   * 이외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일률 공제 10% 추가 

적용 (행복e음 자동반영)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상시근로소득 공제 :  개인별 56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기초연금) 노인 부부로서 65세 미만의 배우자가 근로활동 중에 있는 경우도 

근로소득에서 56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모두 적용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전액 공제

 * 고용기간이 3개월(건설공사 1년, 하역종사자) 미만자의 소득 

(2)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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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 역 
사업명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일반재산

◦국민기초생활보장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자녀교육비

◦타법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지원

◦차상위자산형성지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13,500만원 8,500만원 7,250만원

금융재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2,000만원 

3.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ʻʻ ‑ ˮ값은 ʻʻ0원ˮ으로 처리

가. 기본재산액

»ᶑ 8 ~ȋ ˏ Ὥſ ╜ ē Ɵ

ſ ἑ ʧ ╜ἑ ~

ʧ 8 ~ň& ď ~ň' ¯ ╜*

~ȋɻ Ɵţ Ὥ ʧ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ʻʻ구ˮ(도농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ʻʻ시ˮ / 농어촌 : 도의 ʻʻ군ˮ
※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소도시 기준 적용

ˏ Ɣ

‑ ď * * ʧ Ɣ ſ* Ɣ ŏƛ ˏ ἑי

Ŝ ₩ ℮ ~ ἑ Ɣ

 ※ 장애인연금은 자동차 및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에서만 공제함에 유의
 ※ 기초연금 사업에서는 공제의 순서가 없으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각각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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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채

 정의

ʧ ˏƟ ᾋ ʧ* Ɣ ╠ ʧ

 부채 인정범위 

ʧ ˏƟ ᾋ ʧ

ʧ ˏƟ ᾋ ʧ

‑ ƔƔˏƟ ᾋ ʧ& ά * Ȍ~ * Ɣ ʧˏƟ* ʛ Ɣά*

Ɣ * Ȍ ά ｢ƔƔˏƟ Ɵ ｣ 2

ƔƔˏƟ'

‑ ʛď Ɣ ᾋ ʧ&ȏ Ɣ * Ȍǯ Ɣ * Ɣ *

Ɣ * ₩Ɣ '

‑ Ȍ Ɵ Ɣ & '* ʧ Ɣ ~ ȫ Ɣ ~

‑ ʧ ά ʧ ᾋ ʧ

» £ & '

‑ ŏ &ŏ '* ･
  ※ 공정증서에 의해서 공증된 사채 불인정
ᾋ ʧ

 조사방법

ʧ ˏƟ ᾋ ʧ

‑ Ɣ╜ἑ ʧ ˏƟ ᾋ 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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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기관의 대출내역

제공방법
   ‑ 금융정보 등 조회시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대출내역 확인이 가능

제공내역
   ‑ 금융기관 대출금 : 담보대출(부동산 등), 신용대출, 약관대출(보험) 등 개인이 받은 ʻ개인대출ʼ만 

인정되며, 기업대출은 인정되지 않음
   ‑ 신용카드 미결제금 :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사업별로 상이)

ʧ ˏƟ ᾋ ʧ

‑ ᾄ ˏƟ ･ ʨ ᾋ ʧ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은 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 중 (반영 시기 추후 별도 통보)  
» £ & '

‑ ŏ ἑ ･ ᾋ ʧ ſ*

Ŝ ך &0 ' ȋ

ᾋ ʧ

‑ ᾋ ţ ᾋ ʧ ſ* &ʧ * ἑ

ˏ '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임대보증금은 주택등 시가표준액의 50%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

 * 전세권 설정 등기된 금액, 또는 확정일자에 의한 임대보증금 중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의 
금액 인정 

‑ 8 ｢ˏ ʧ *｢ץ ｢ ʧ ｢ץ ᾋ ʧ

 부채차감 순서

ď * * ʧ ¯ ſ*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 ~ ἑ ¯

※ 기초연금 사업에서는 부채차감 순서가 없으며, 재산의 총액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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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ᾋ ˏ ╠ Ŝ & Ŝ '

ᾄȫ･ ȫ ╠ Ŝ ἑ ώ ὑ ᾋ ʧ

₩ ᾋ & ʻ ᵉ ᾋ ʼ'
& Ɣ ἑ άˏ£ ᾋ ' άˏ£&/ᶅ 'ץ

ᾋ

 부채로 인정시 유의사항

ʧ ᾋ ἑ Ɣ

다.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사업명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 용 차

국민기초생활보장

(준용사업포함)

월 4.17%

*주거용재산 월 1.04%
월 6.26% 월 100%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연 4% 연 4%

연 4%

*3,000cc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의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율 100%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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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Ⅶ 부양의무자 조사 (기초생활보장사업)

1. 조사의 내용

ἦ

ἦ･ď ･ˏ
2. 조사방법

가. 부양의무자 유무

~ Ɵţ ~ȋ

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재산조사)

╜ἑ Ɣ ˏ ╜* ~ ~

Ŝ ʨ&ȫ' ᾋ

‑ Ɣ ╜ ἑ * ˏƟ

ˏ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  액 22,800만원 13,600만원 10,150만원

8 ď /,.2# ſ* ׁ

ᾋ 2,/5#

다. 부양여부 및 불능･거부･기피 확인

ȏ * * ǯ * ἑ

‑ ȏ * * ǯ Ɣ

 ※ 부양의무자 조사의 세부 기준 및 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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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Ⅷ 연령산정 방식

8 & ʨ ' ἑ ~ȋ ȋ ſ

ἑ

‑ ʻ ʼ ˏ
‑ ά* * ώŜ¯ ᾋ ʻ ᶅʼ ˏ



제3장 보장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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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장결정

ⅠⅠ 개  요

ˏƟ ץ ᾋ Ɵ

ˏ ğ ʨ ץ ŏ ･ 

ŏ

‑ ʨ

조 사
조사결과 통보
(보장결정 요청)

보장결정 및 등록 통 지

(통합조사관리팀) (통합조사관리팀) (사업별담당팀) (사업별담당팀)

‑ ȫ& '

조 사
조사결과 통보
(보장결정 요청)

보장결정 및 등록 통 지

(읍･면･동) (읍･면･동) (사업별담당팀)
(읍･면･동/

사업별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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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 주요 사업별 선정기준

1. 복지급여

기준
기초

생활보장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긴급복지
한부모
가족지원

소득･
･

재산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중위

소득 29%

의료급여 

기준 중위

소득 40%

주거급여

기준 중위

소득 43%

교육급여 

기준중위

소득 50%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금액( ʼ 16년 

단독 100만원,

부부160만원)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금액( ʼ16년 

단독 100만원,

부부160만원)

‑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

소득 50%

‑소득≦ 기준 중위

소득 75%

‑재산

 ･ 대도시:13,500

만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 농어촌:7,250

만원  이하

‑금융재산:500

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

소득

52%

(청소년

한부모는 

기준중위

소득

60%)

부양

의무

자

‑ 부양의무자

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교육급여

제외

X X X X X X X

기타

자격

‑ ‑ 65세 이상 
노인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가 

아닐것

‑만 18세이상

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가 

아닐것

‑어린이

집 이용

‑만0 ‑ 5
세

‑ 어린이

집 미이

용

‑만0‑5세

‑만 18세 

이상 등록

경증

장애인

‑ 장애아동

수당

 (18세미만 

등록장애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의한 

위기상황에 

처한 자

‑한부모

가족지원

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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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구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장애
부모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소득

･
재산

‑소득≦전국

가구월평균

소득 150%

(건보료로 

판정)

‑생계급여ㆍ의료

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주거급

여ㆍ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구성원 포함),

‑다만 기준중위소득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건보료 판정)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건보료  판정)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또는 

140% 

원칙(건보료

로 판정)

‑사업별로 

상이

‑생계･의료･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설수급자 

등 제외), 

‑소득≦전국

가구월평균

소득150%

(건보료로 

판정)

 서비스내용 

 월14만원 

~22만원

‑소득≦전국

가구월평균

소득100%

(건보료로 

판정)

서비스

욕구

‑만 65세이상

‑만 75세 이상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

‑장기요양

보험 

등급외 A, 

B의  노인

‑장애 

1～3등급 

또는 중증 

질환자 등 

시․군․구청장 

인정자

(차상위

계층 이하)

‑만6세이상~

만65세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3급

장애인, ʻ인정조사 

표ʼ에 의한 방문 

조사 결과 일정 

점수(220점) 

이상인 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였 

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ʻ인정조사표

ʼ에 의한 

방문조사는 

실시하지 않음) 

‑출산(예정)

일 전 40일 

또는 출산일 

로부터 30일 

이내

사업별 상이 ‑ 만 65세 

미만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 1~3급등록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

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법정보호

세대)

‑만18세미만

으로 뇌병변,

지적,자폐성,

청각,언어,

시각장애를 

가진 장애 

아동(중복

장애인정)

‑양쪽부모가 

시각 혹은 

청각･언어

등록장애를

가진 만 

18세 미만 

비장애

아동



142

ⅢⅢ 보장결정

1. 조사결과 통보

ώᾄ ἑ ᾋ ŏƛ ſ*

ˏ * ˏ ʧ* ʧ ď ἑ ℮ ŏƛ

ŏ

‑ ˏ ʨ ŏ ˓ʨ ἑ

Ŝ ἑ* ʧ ₩ ˓ʨ ţ

‑ ˏ &ˏ Ŝ 1. ' ץ ʧ ŏƛ~ ╜ Ŝ

ˏ ץ

 ※ 연장된 민원처리기한(기초생활의 경우 60일)까지 금융조회결과가 회신되지 않은 경우는 선 
보장결정 후 사후 조치

2. 보장결정

ˏƟ& ･ȏ･ȋ ' ʨ ץ ŏ & ŏ '

‑ Ɵ ʨ ץ ά ŏ

ᾄ ώᾄ ἑ 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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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 통  지

1. 개  요

ᾄ ώᾄ ἑ ŏ ץ ſ ｢ ʨ

ŏ ｣ ʨȫ ἑ ī

2. 통지방법

‑ ἑ Ŝ &QKQ' ἑ &c‑ '

~ἦ

3. 통지대상 및 내용

ᾋ 8 *

ץ

‑ 8 ŏ ץ & * '* ȋ * ʨ ･ ץ * ˏ£* Ŝ

ſ ץ

‑ 8 ἦ ἑ Ŝ Ɵ &ˏ '

4. 통지기한

ˏ 8 1. & ~ ἑ Ŝ 4. ץ ~ἦ'

8 /2 & ~ ἑ Ŝ 1. ץ ~ἦ'

ˏ ʧ 8 1. & ~ ἑ Ŝ 4. ץ ~ἦ'

ʧ 8 1. & ~ ἑ Ŝ 4. ץ ~ἦ'

8 /2 & ~ ἑ Ŝ 1. ץ ~ἦ'

~ 8 /2 & ~ ἑ Ŝ 1. ץ ~ἦ'

※ 상기외 사업은 해당 사업별 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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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 이의신청

1. 개  요

ˏƟ ŏ ᾋ ~ ἑ Ŝ ･ȏ･ȋ ī

~ἦ

2. 법적근거 및 신청방법

구분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초
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
복지

긴급복지
지원

영유아 보육 
･양육수당

한부모
가족지원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40조

기초연금법 

제22조

장애인연금

법 제18조

장애인복지법

제84조

긴급복지지원

법 제16조
지침

한부모가족지

원법

신청

대상

처분

급여신청, 

급여변경 

신청에 대한 

처분 및 

부작위(급여

중지 포함)

기초연금과 

관련된 

처분(지급결

정, 지급정지, 

수급권상실, 

환수, 과태료 

부과 등)

장애인연금

지급결정,

신청에 대한

처분

장애인복지 

법에 따른 

복지조치

‑지원결정 내용

(연장결정 

포함)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명령

보육료･양육

수당 지원 

신청에 대한 

처분

급여신청, 

급여변경 

신청에 대한 

처분 및 

부작위(급여

중지 포함)

신청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처분에

이의가

있는자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긴급지원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명령을 받은 

자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타 관계인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자, 

대리인

장애인연금

신청자,

대리인

장애인, 

장애인의 법정 

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긴급복지지원

신청자

보육료

지원 

신청자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신청

기한
60일 이내 90일 이내 90일 이내 ‑ 30일 이내 90일 이내 90일 이내

신청

방법

구두 또는 

서면
서면 서면 ‑ 서면

구두 또는 

서면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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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의신청 절차

구분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초
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
복지

긴급복지
지원

영유아 보육 
･양육수당

한부모
가족지원

접수

･생계･의료･주거
시･군･구청장
(사회복지
담당부서 
또는 읍･면･동)･교육급여
 시도교육감
(시군구청 신청
대행 가능)

시･군･구청장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특별자치
도지사,

시･군･구청장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
실시기관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장
(긴급지원
담당부서)

시･군･구청장
(사회복지
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시･군･
구청장

송부

･10일이내 
･교육급여 신청
대행인 경우 15일
이내

즉시 ‑ ‑ 10일 이내 ‑ ‑

확인･
처분

처리
기관

･생계･의료･주거
시･도지사

･교육급여
 시․도교육감

시･군･구청장
(특별자치
도지사)

특별자치
도지사,

시･군･구청장

장애인복지
실시기관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읍･면･동장)

시･군･
구청장

처리
기한

30일 이내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15일 이내 1개월 이내 15일 이내 30일이내 30일이내

처분 
효력

이의신청 대상 
최초처분 

결정일자로 소급

급여신청인 
경우 신청일이 
속한달로 소급‑급여신청 
이외는 처분
결정월로 
소급

‑ ‑ 신청일로 
소급하여 
지원결정

‑

통
지

대상

･생계･의료･주거
이 의 신 청 인 , 
시･군･구청장･교육급여
 이의신청인

이의신청인
(시･군･구청장)

이의신청인 이의신청인
이의신청인,
시･군･구청장

이의신청인 이의신청인

방법 서면 서면 서면 서면 서면 서면 서면

불복시

･생계･의료:60일 
이내보건복지부
장관에게이의
신청･주거 60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이의신청･교육 60일 이내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

‑ ‑ ‑ ‑ ‑ ‑

* 이의신청 처분에 대한 불복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



146

4. 이의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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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급여 ･서비스 실시

ⅠⅠ 급여･서비스 개요

1. 주요 복지급여

급여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
연금

장애인복지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해산
급여

장제
급여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대 상

생계

급여

수급자

의료

급여

수급자

주거

급여

수급자

교육

급여

수급자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출산시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사망시

65세이상 

노인 중 기준

대상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 18세이상 경증

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18세미만 등록

장애아동

1~3급 장애인

본인 및 1~3급 

장애인의 자녀

(기준중위소득 

52%) 

급여액

생계급여 

지급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

‑ ∙임차가구 

: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급여 

지급

∙자가가구 

: 주택

보수범위

별 수선

비용을 

상한으로

수선유지

급여지급

∙입학급･
수업료

 ‑급지

(지역)별

∙교과서대

‑ 131,300
/년

∙부교재비

‑ 39,200
/년

∙학용품비

‑ 53,300
/년

1인‑
60만원

75만원 ∙ 노인단독 ‑ 
202,600원

∙ 노인부부

‑324,160원
( ʼ 16 . 1월~ ʼ
16.3.월)

 * ʼ16.4월부

터 급여는 

추후통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경증 ‑ 4만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 차상위 경증 

‑ 4만원

∙시설(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경증 – 2만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중증 – 20만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경증 ‑ 10만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중증 

‑ 15만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 경증 

‑ 10만원

∙시설(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중증 

– 7만원

∙시설(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경증 –
2만원

교과서대 : 

131,300원/년 

부교재비: 

39,200원/년 

학용품비 :

53,300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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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 한부모가족지원

양육수당 아동교육비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제외) 장애인연금법 제

4조3항에 해당되는 연
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장애인
연금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른 대상자

만0‑5세 영유아 고등학교
재학생

12세 미만
아동

중․고등학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기초급여

 ‑ 18세～64세 : 최대 

20.3만원*

   *부부장애인‑ 
32.4만원*

 ‑ 65세 이상 : 

기초연금 으로 전환하여 

지급

  * ʼ16.1월~3월 적용

(ʼ16.4월 급여부터는 

추후 통지

부가급여*

12개월미만‑월20만원

24개월미만‑월15만원

36개월미만‑월10만원

취학전84개월미만‑
월10만원

※장애아동:36개월

미만 월20만원, 

36개월이상 월10만원

※농어촌양육수당 : 

만0‑5세 아동

  10‑20만원

급지

(지역)별

월 7만원

※5세미만 아동

양육 만25세

이상 미혼모․
부자 및 조손

가족은 월 5만원 

추가

연 5만원 월 5만원

* 부가급여 

구분 18‑64세 65세 이상

기초(생계․의료) 8만원 28.3만원*

기초(주거․교육)
※생계․의료수급자 제외

7만원 7만원

차상위 7만원 7만원

차상위초과 2만원 4만원
 

* ʼ16.1월~3월 적용(ʼ16.4월 급여부터는 추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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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
연금

장애인복지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경증장애
수당

장애아동 
수당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지급일
매월

20일

수급자로

결정된 날
매월20일

분기별

25일까지
사유발생시 매월25일 매월20일

분기별

납입기한 전

급여

개시일
신청일 ‑ 신청일

신청일이

속한 달
‑ ‑

신청일이 속한 달(사전 

신청의 경우 65세가 

되는 달)

신청일이

속한 달

최초

급여

산정

방법

신청일이 

속한 달 

급여 전액 

지급

‑
신청일이 

속한 달 급여 

전액 지급

월할 계산 ‑ ‑ 100%  100%

중지시

급여

중지된 달 

까지 지급*

중지일

까지

지급

중지된 달 

까지 지급

중지일이 

속한 

분기까지 

지급

‑ ‑ 중지된 달까지 지급 중지된 달까지 지급
중지일이 속한 

분기까지 지급

전출

입시

급여

･15일 이전‑
신거주지

･16일 이후‑
구거주지

･15일 이전‑
신거주지

･16일 이후‑
구거주지

전입일이 

속한 다음 

분기부터 

전입지에서 

지급

‑ ‑ ･15일 이전‑신거주지

･16일 이후‑구거주지

･15일 이전‑신거주지

･16일 이후‑구거주지

전입일이 속한 

다음 분기부터 

전입지에서 지급

(*) 부정수급자의 경우 부정수급자로 결정된 달의 급여 전액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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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 한부모가족지원

양육수당 아동교육비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매월20일 매월25일
분기별

납입기한 전
매월 20일

연1회

‑ 3월 급여지급일

(3.20)에 지급

단, 3월 급여지급일 

이후에 신규보호대상

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선정된 날  이후 급여

지급일에 지급

매월 20일

신청일이 

속한 달
신청일

신청일이

속한 달

신청일이

속한 달 
신청일이 속한 달

신청일이 

속한 달

100% 100% 월할 계산 100% 100% 100%

중지된 달까지

지급
중지된 달까지 지급

중지일이 속한

분기까지 지급
중지된 달까지 지급 중지된 달까지 지급

시설퇴소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15일 이전‑신거주지

16일 이후‑구거주지

･15일 이전‑신거주지

･16일 이후‑구거주지

전입일이 속한

다음분기부터

전입지에서지급

 ･15일 이전‑신거주지

 ･16일 이후‑구거주지

급여지급전에 전출한 

경우에는 

신거주지에서 지원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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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사회서비스바우처

급여
구분

영유아보육료지원(i‑사랑카드)

만0~2세아
보육료지원

만3‑5세아  보육료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지원

대 상

만0‑2세
전계층

만3‑5세
전계층

기준대상자 중 

만0세∼12세의 

미취학 장애아

기준소득액 이하(법정저소득

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

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내용

소득수준

무관지원

연령별 정부

재원단가 전액지원

소득수준

무관지원

월/ 220천원

‑월 438천원

*누리만3‑5세 장애아

 : 438천원

정액 100천원

* 방과후장애

아동: 219천원

지급일
 바우처카드 결제 후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급여
개시일

신청일

최초급여
산정방법

지원유형에 따라  일할계산 보육료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

중지시
급여

중지된 달까지 지급

전출입시
급여

이용하고 있는 보육시설 소재지 보장기관에서 해당 어린이집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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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바우처)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역사회서비스
가사간병방문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
발달지원

기준대상자 중 

65세이상 장기

요양보험 등급

외 A,B의(요양

서비스 필요) 노인

･골절 등으로 단기 

가사서비스 지원

이 필요한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

‑ ｢장애인복지

법｣상
 등록1~3급

장애인

 (만6세 이상~

만65세미만)중  ʻ
인정조사표ʼ에 

의해 일정 점수 

이상인 자

기준대상자 중 

출산(예정)일 

前 40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30일이내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시 선정기준 

개별 적용

‑만65세미만의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1～3급 등록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법정보호

세대)

‑만18세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전국가구평균

소득 150%이하

가정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 등록장애를 

가진 만 10세 미만 

비장애 아동

‑전국가구평균

소득 100%이하

가정

‑시간: 24시간, 

27시간, 36시간

‑내용:가사･
활동지원을 위한 

방문서비스 ․ 
단기 가사서비스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

‑ 급여: 기본급여 

430～1,063천원, 

추가급여 91～
2,464천원

 (추가급여간 중복

가능)

‑내용:중증

장애인의 사회

활동지원 위해 

지급(개인별 본인

부담금 차등지원)

‑ 시간

 ･ 단태아(2주)

 ･ 쌍생아(3주)

 ･ 삼태아(4주)

‑내용: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 등

‑서비스별,

 지역별 상이

‑시간: 24시간, 

27시간

‑내용: 가사간

병서비스 제공

‑ 월14∼22만원상

당의 언어치료, 

미술ㆍ음악치료 

등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금액 지원 

(지역별 상이)

‑ 월16∼22만원상

당의 언어발달진

단서비스, 언어

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의 

프로그램 제공

ʻ ʼ 
ʻ ʼ 

매월(27일)대상자 결정처리 및 전송완료된 대상자에 대해 익월 바우처 생성 원칙

(단, 산모･신생아사업의 경우 수시신청이며, 결정통보 후 익일 생성)

익월 바우처 생성 중지(2개월 미사용, 2개월 본인부담금 미납, 부정행위자)

바우처생성 시 거주하는 보장기관에서 월단위 바우처 지급원칙

단, 지역사회서비스의 경우 전출 시 해당 바우처 중지되며, 산모･신생아사업의 경우 1회성사업으로 전출입처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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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 복지급여

1. 급여 지급절차

가. 개요

급여변동
확인

(10일∼15일) ⇒

급여자료 
생성*

(15일24시
기준) ⇒

지급확정
(∼16일)

⇒
지급의뢰
(∼18일)

⇒

급여이체 
및 지급

(18∼20일) ⇒ 추가지급
(말일)

(10일∼20일)
(20일24시

기준)
(∼21일) (∼23일) (23∼25일)

조사담당 정보시스템 사업별 급여담당
회계 관련 

부서

사업별 

급여담당

* 급여자료생성은 당월급여를 시스템에서 최종확정하는 행위로 생성이 끝난 이후에는 급여지급자료에 대한 수정이나 

삭제 불가(단, 지급제외처리는 가능)

나. 절차별 처리내용

 급여변동 확인

ʨ Ɵ ╠ ˏ & ℮* ~ȋ ℮* ץ '

℮

‑ ώᾄ ἑ ʨ ˫ ℮

 급여자료 생성

ˏ ʨ   ʨ ℮

ˏ ʨ ･Ɣ Ŝ ἑ ʨ ſ ʨ

ʨ & /3 ' ţ ᾄʨ ~ ʨ

╠ Ŝ ώᾄ ~ ~ʨ ˏ£℮ ~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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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확정

ʨ ώᾄ ἑ ℮ ╜ ʨ ץ ʨ

ŏ

 지급의뢰

ŏ ╠ ʨ &NBD ' ţ╠ &c‑ ' ţ

ʨ

 * 지방재정시스템(e‑호조)과 연계된 급여 및 서비스 목록은 별첨 참고

 급여이체 및 급여지급

&c‑ ' ╠ ʨ ץ ʻc‑ ʼ&ʧ ŏ '

ἑ   ･ȏ･ȋ ʧſ ʨ ʨ

 ※ 매월 급여지급 시 계좌유효성 확인(실명인증) 후 지급

 추가지급

ʨ ŏ ἑ ˏ ʨ ƛ ℮

ˏ ʨ ~ ʨ ~ἦ

<참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급여지급 절차

※ 보조금 지급단계별 수정 이력을 기록하여 변동내역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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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복지급여 지급 절차 비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급여변동대상 확인 (시･군･구)

급여자료 생성 (정보시스템)

급여 확정 (시･군･구)

급여내역

PDF파일로 자동변환 
① 전자결재에 자동연계

첨부파일 수정 불가

전자결재 (시･군･구)

시･군･구 회계부서에

지급요청
② ʻe‑호조ʼ에 자동연계

급여이체내역 수정불가

시･군･구 회계부서에서 

입금 조치
③ 금융결제원, 시･군･구 금고 이체

입금 시 계좌 실명(유효성) 확인

수급자 계좌에 입금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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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단위 지급단위 급여․서비스단위 지급주기
e호조 

연계 여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일반) 생계급여(일반) 매월지급 ○

생계급여(시설)

생계급여(시설)‑주,부식비 등 매월지급 ○
생계급여(시설)‑월동대책비 매월지급 ○
시설위로금‑특별위로금 매월지급 ○

주거급여 주거급여 매월지급 ○

교육급여(일반)

교육급여(일반)‑입학금 분기지급 ○
교육급여(일반)‑수업료 분기지급 ○
교육급여(일반)‑교과서대 분기지급 ○
교육급여(일반)‑부교재비 분기지급 ○
교육급여(일반)‑학용품비 분기지급 ○

교육급여(시설)

교육급여(시설)‑입학금 분기지급 ○
교육급여(시설)‑수업료 분기지급 ○
교육급여(시설)‑교과서대 분기지급 ○
교육급여(시설)‑부교재비 분기지급 ○
교육급여(시설)‑학용품비 분기지급 ○

기초생활양곡할인 기초생활양곡할인 매월지급 X

차상위계층양곡할인 차상위계층양곡할인 매월지급 X

자활지원
자활급여 자활급여 매월지급 ○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매월지급 ○
아동복지

소년소녀가정지원금 소년소녀가정지원금 매월지급 ○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지원 매월지급 ○

입양아동지원
입양아동양육수당 입양아동양육수당 매월지급 ○

장애입양아동양육보조금 장애입양아동양육보조금 매월지급 ○

영육아 보육

양육수당 양육수당(어린이집 미 이용아동) 매월지급 ○
장애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매월지급 ○
농어촌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매월지급 ○

노인복지 기초연금 기초연금 매월지급 ○

참고  지방재정시스템(e‑호조) 연계 급여 및 서비스 목록

■ 정기급여 : 총 6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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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단위 지급단위 급여․서비스단위 지급주기
e호조 

연계 여부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매월지급 ○
장애인연금‑부가급여 매월지급 ○

장애수당(생계,의료) 장애수당(생계,의료) 매월지급 ○
장애수당(시설) 장애수당(시설) 매월지급 ○

장애수당(주거,교육,차상위) 장애수당(주거,교육,차상위) 매월지급 ○
장애인급여(지자체) 장애인급여(지자체) 매월지급 ○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 매월지급 ○
장애아동수당(시설) 장애아동수당(시설) 매월지급 ○

장애아동수당(주거,교육,

차상위)
장애아동수당(주거,교육,차상위) 매월지급 ○

장애아동수당(지자체) 장애아동수당(지자체) 매월지급 ○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자녀교육비‑교과서대 분기지급 ○
장애인자녀교육비‑부교재비 분기지급 ○
장애인자녀교육비‑학용품비 분기지급 ○

한부모가족지원

모자가정아동양육비 모자가정아동양육비 매월지급 ○
부자가정아동양육비 부자가정아동양육비 매월지급 ○
조손가정아동양육비 조손가정아동양육비 매월지급 ○

청소년한부모

모자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모자아동양육비 매월지급 ○

청소년한부모

부자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부자아동양육비 매월지급 ○

한부모가족추가양육비

모자가족추가양육비 매월지급 ○
부자가족추가양육비 매월지급 ○
조손가족추가양육비 매월지급 ○

한부모가족생활보조금

모자가정생활보조금 매월지급 ○
부자가정생활보조금 매월지급 ○
조손가정생활보조금 매월지급 ○

청소년한부모모자가정생활보조금 매월지급 ○
청소년한부모부자가정생활보조금 매월지급 ○

한부모가족학용품비

모자가정자녀학비‑학용품비 분기지급 ○
부자가정자녀학비‑학용품비 분기지급 ○
조손가정자녀학비‑학용품비 분기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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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단위 지급단위 급여․서비스단위 지급주기
e호조 

연계 여부

청소년한부모모자가정자녀학비‑
학용품비

분기지급 ○
청소년한부모부자가정자녀학비‑

학용품비
분기지급 ○

의사상자 의사상자자녀학비

의사상자자녀학비‑학용품비 분기지급 ○
의사상자자녀학비‑입학금 분기지급 ○
의사상자자녀학비‑수업료 분기지급 ○
의사상자자녀학비‑교과서대 분기지급 ○
의사상자자녀학비‑부교재 분기지급 ○

사할린한인 사할린한인(특별지원금) 사할린한인(특별지원금) 매월 ○

보장단위 급여단위 급여․서비스단위 지급주기
e호조 

연계 여부

긴급복지

긴급복지(생계지원) 긴급복지(생계지원) 수시지급 ○
긴급복지(교육지원) 긴급복지(교육지원) 수시지급 ○
긴급복지(해산비지원) 긴급복지(해산비지원) 수시지급 ○
긴급복지(장제비지원) 긴급복지(장제비지원) 수시지급 ○
긴급복지(의료지원) 긴급복지(의료지원) 수시지급 ○
긴급복지(주거지원) 긴급복지(주거지원) 수시지급 ○

긴급복지(사회복지시설이용) 긴급복지(사회복지시설이용) 수시지급 ○
긴급복지(연료비) 긴급복지(연료비) 수시지급 ○
긴급복지(전기료) 긴급복지(전기료) 수시지급 ○

보장단위 급여단위 급여․서비스단위 지급주기
e호조 

연계 여부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해산급여 수시지급 ○
장제급여 장제급여 수시지급 ○

생계급여(긴급) 생계급여(긴급) 수시지급 ○
의사상자 의사상자 장제급여 의사상자 장제급여 수시지급 ○

 ■ 수시급여 : 총 4종

 ■ 청구성급여 : 총 4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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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단위 급여단위 급여․서비스단위 지급주기
e호조 

연계 여부

한부모가족

지원

청소년한부모부자

검정고시학습비

부자검정고시학습비‑등록비 수시지급 ○
부자검정고시학습비‑교재비 수시지급 ○

청소년한부모모자

검정고시학습비

모자검정고시학습비‑등록비 수시지급 ○
모자검정고시학습비‑교재비 수시지급 ○

청소년한부모부자

자산형성계좌
청소년한부모부자자산형성계좌 수시지급 ○

청소년한부모모자

자산형성계좌
청소년한부모모자자산형성계좌 수시지급 ○

청소년한부모부자

자립활동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부자

자립활동촉진수당
수시지급 ○

청소년한부모모자

자립활동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모자

자립활동촉진수당
수시지급 ○

청소년한부모부자

아동의료비

청소년한부모부자아동의료비 수시지급 ○
청소년한부모모자아동의료비 수시지급 ○

의료급여

의료급여(요양비) 의료급여(요양비) 수시지급 ○
의료급여(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장애인보장구) 수시지급 ○

건강생활유지비 건강생활유지비 수시지급 ○
본인부담보상제 본인부담보상금 수시지급 ○
본인부담금상한제 본인부담금상한금 수시지급 ○

특별청소년

청소년특별지원(생활지원) 청소년특별지원(생활지원) 수시지급 ○
청소년특별지원(건강지원) 청소년특별지원(건강지원) 수시지급 ○
청소년특별지원(학업지원) 청소년특별지원(학업지원) 수시지급 ○
청소년특별지원(자립지원) 청소년특별지원(자립지원) 수시지급 ○
청소년특별지원(상담지원) 청소년특별지원(상담지원) 수시지급 ○
청소년특별지원(법률지원) 청소년특별지원(법률지원) 수시지급 ○
청소년특별지원(활동지원) 청소년특별지원(활동지원) 수시지급 ○
청소년특별지원(기타지원) 청소년특별지원(기타지원) 수시지급 ○

노인복지

사할린한인지원

(배우자항공비)

사할린한인지원

(배우자항공비)
수시지급 ○

사할린한인지원

(아파트집기비품)

사할린한인지원

(아파트집기비품)
수시지급 ○

사할린한인지원

(국내임대주택입주비)

사할린한인지원

(국내임대주택입주비)
수시지급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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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단위 급여단위 급여․서비스단위 지급주기
e호조 

연계 여부

입양아동지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수시지급 ○

장애인복지

장애인의료비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본인부담금 수시지급 ○
장애인보장구구입지원 장애인보장구구입지원 수시지급 ○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수시지급 X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수시지급 ○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금(시설) 운영보조금(시설) 수시지급 ○
기능보강보조금(시설) 기능보강보조금(시설) 수시지급 ○

사업비(시설) 사업비(시설) 수시지급 ○

2. 급여기준

가. 급여지급일

ˏ ʨ

‑ 0. & ･Ɣ Ŝ ἑ ʗ ʨ'

․ ά* ˏ ʧ ℮ ᾄ 03

‑ ǯ ʨ ἑ ˏ 03 ˫ ʨ

~ ʨ 8

‑ ŏ ʨ Ŝ

나. 급여개시일

ʨ »

‑ * ʨ ŏ ╠ ב ὑ ʨ ʨ » ╬

 ※ 단, 기초연금의 사전신청인 경우 65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의료급여, 긴급복지는 ʻ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ʼ, 입양아동지원은 ʻ 수급자로 결정 통지한 

날일 속한달ʼ 이 급여개시일이 됨  
ʨ ἑ ἑ ή ʨ 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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ǯ ʨ Ŝ ʨ » &ʨ ' ἑ ˏ ἑ ţ ʨ

‑ ʨ » &ʨ ' ἑ ˏ ţ ţ

ʨ ʨ ΄ ʨ

다. 거주지변경 시 지급기준

ʨ &/3 ' Ŝ 8 ď & ' ･ȏ･ȋ ʨ

ʨ &/4 ' Ŝ 8 ȋď & ' ･ȏ･ȋ ʨ

※ 거주지가 변경되었으나 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급여확정이 된 경우에는 급여 확정된 
보장기관에서 급여지급

~ȋ ᾋ ･ ･
ď Ŝ Ŝ ἑ ~ȋ ď ʨ

라. 급여중지자 지급 기준

ʨ ~ ŏ ╠ ή ʨ ἑ ʨ

‑ ǯ ʨ &ǯ ' Ŝ ʨ ἑ ˏ˫ ʨ

ʨ Ŝ ʨ ŏ ╠ ή ʨ ἑ ʨ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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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여변경

가. 변경사유

ᾋ ･ ･ʛ ἦ ℮

~ȋ ･ ･ŏ ･ ᾋ･ǯ ~ȋ ℮

~ȋ ･ ď ℮

나. 변경내용

ʨ * ʨ * ʨ

다. 급여 변경자 지급 기준

* ℮ ℮ ᾄ ˏ ʨ ʨ

라. 변경방법

Ŝ 8 ｢ ʨ Ɣ& Ŝ' ｣
ώᾄƔ ȫ Ŝ

※ 복지대상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마. 통지

ץ 8 Ŝ * Ŝץ * Ŝ

8 * Ŝ

&QKQ' ἑ &c‑ ' ~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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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여중지

가. 중지 사유

ᾋ ᾋ ʨ ἑ ~ ī ╠ Ŝ

‑ ᾋ ᾋ ˏ ƛ

‑ ǯ ʨ &ǯ ' ᾋ ･ ･ ･ ℮ ἑ

Ŝ

ᾋ ~ ʨ ἑ ď Ŝ

ᾋ ~ ˏƟ ȋ ď ･ˏ ἑ Ŝ

※ 기초연금은 지급 정지로 처리

나. 중지 시기

~ ŏ ╠ ή ἑ ē ή Ὥ ή ʨ

‑ ~ ŏ ╠ ή ･ȏ･ȋ ŏ ב ἑ ή

~ ī ╜ ī

※ 급여 중지는 수급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므로 급여 중지 후 서비스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다. 중지 절차

ʨ ŏ ･ȏ ･ȋ
‑ ŏ

ʨ ī

<급여 변경 ･ 중지 절차>

조 사 변경･중지 요청
변경･중지결정 

및 등록
통  지

(통합조사관리팀) (통합조사관리팀) (사업별 담당팀) (사업별 담당팀)

※ 기초연금사업은, 지급정지･상실에 따라 다르게 적용 



제2편 통합업무절차
제2편

제4장

급
여･
서
비
스
실
시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 165

5. 급여지급 계좌 관리

가. 급여 계좌 명의･수급자 명의

 급여계좌 원칙

ʧ ʨ ╜ ἑ ʧ ˏƟ ἑ

Ɵ ţ ʧ ἑ Ģ

 급여계좌 예외

‑ ᶅ ŋ» * ŋ» ἑ ŋ» ╠ Ŝ

‑ ʧ ȫ ╠ Ŝ

‑ 
‑ ᶹ ˏ ᾋ

‑ ˏƟ ď℮ Ὥſ

ƛ ~ ἑ

ᾋ ~ἦ

‑ * ţ * 1 ץ ţ

‑ ᾋ
‑ ᾋ ʨ * ţ * 1 ץ ţ

ἑ

‑ 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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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법원의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심판 결정문 또는 후견인 선임이 명기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 압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부
   ･ 금융기관에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기타 상기에 준하는 입증자료로서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치매

  ‑ 보건소(치매상담센터)의 치매진단이 내려진 병원진단서 또는 치매, 중풍, 뇌병변 병원진단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 인정서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자의 경우

  ‑ 입소통지서 및 정신과전문의 소견서

ʗ ɻ 1 ἑ ˏƟ& ǯ･ ˏƟ' ʨ ~ἦ Ŝ

‑ ׁ ~ ţʨ ἑ Ŝ

&Ȍ ˏ 7 1 '

‑ ǯ ʨ &Ȍ ˏ /0 ℮ ɻ /1 1 '

 ※ 한부모가족지원(자녀학비), 장애인복지(장애인 자녀학비 지원)도 기관(학교)계좌로 지급 가능
‑ ʨ &Ȍ ˏ /2 0 '

‑ &˓ʨ 1 1 '

 ※ 단, 기초연금사업에서 부부 수급자의 경우 기존과 같이 부부가 동의하면 배우자 일방의 계좌에 
입금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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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명의 확인방법

ʨ ʨ * * ţ ~ ʧ ˏƟ

ʧ * ţ ἑ

ď ţ

‑ ･ȏ･ȋ ď £ Ɵ ℮ ţ ᾋ ʧ & *

ţ ' ʧ ˏƟ ʧ & * ţ ' ǯ ğ

ğ

ʧ ŏ ᾋ ʨ

‑ ʨŏ ԍׅ ʨ ʨ ᾋ ȏ ȋ ţƛ ʻc ʼ
ʧ ŏ ἑ * ȏ ȋ ʧ

ʨ ʧ & * ţ ' ᾄ ʧ &

* ţ ' ǯ ἑ ᾋ ʧ

‑ ╜ ἑ ᾋ ᾋ ἑ ʧ ŏ * ʧ ŏ Ὥ

ʻc‑ ʼ ᾄ ･ȏ･ȋ ~ ʨᾋ

나. 급여계좌 수 : 1인 1계좌

 배 경

ʗ℮ ʨ Ŝ ἑ ♦ ʧ ʨ 0»

ʨ &ţ ' ʨ Ɵ

* / ʨ ~ 0» ʨ &ţ ' ſ ἑ Ŝ

/» ţ ά &ʼ.7ᶅ 4 7 '

 급여계좌 등록 

0» ʧ ʨ ἑ Ŝ ₩ ʨ ţ ἑ / /ţ

~ἦ

※ 기존 수급자 중 1인 다수계좌인 경우는 정보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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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복지급여 수급자

급  여  명 수 급 자 (급여계좌 명의인)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 보장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

긴급복지지원금  ‑ 지원결정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

장애인연금  ‑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경증장애수당  ‑ 18세 이상 등록 경증 장애인

장애아동수당  ‑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부모 등 보호자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자녀를 둔 장애인

 ‑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

기초연금  ‑ 65세 이상 노인

양육수당(어린이집 미이용아동)
 ‑  아동 및 부모 등 보호자

   ※ 아동과 동일 가구 구성원인 부모 등 보호자에 한함

입양아동 양육수당  ‑  입양아동의 부모

입양장애아동 양육보조금  ‑  입양장애아동의 부모

청소년 특별지원(생활지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교육비,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

 ※ 제3자(기관)가 수급자가 되는 급여 : 장제급여, 교육급여, 의료비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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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압류방지 전용 통장

1.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요

 • 도입배경 
   ‑ 기존의 거래통장은 수급금과 본인예금이 혼재되어 있어 수급금까지 압류하는 사례가 발생 하여, 

입금을 수급금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을 차단하여 압류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전용통장 도입(본인도 입금불가)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인 1계좌 원칙의 예외로 운영
 • 압류방지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의2(급여의 지급방법 등), 제35조(압류금지)
   ‑ 기초연금: 기초연금법 제21조(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 
   ‑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 제19조(압류방지 등) 
   ‑ 장애(아동)수당: 장애인복지법 제82조(압류 방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양도․담보 및 압류금지)

《압류방지 전용통장 주요내용》
• 가입대상: 기초생활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 수급자중 희망자
• 상 품 명: 행복지킴이 통장(압류방지 전용통장) 
• 입금제한: 지급기관이 특정코드를 부여한 자금만 입금가능
  *예금 원금의 입금만 제한(이자는 가능), 출금은 통상의 방식과 동일
• 통장표시: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표제부(예금주, 계좌번호, 인감표시란)에 ｢압류방지 전용통장｣임을 

표시

2. 압류방지 전용통장 운영

 • 압류방지 전용통장 발급
   ‑ (신규발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규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ʻ수급자 

확인서ʼ를 발급받은 다음 시중은행･우체국･농협･새마을 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가능
   ‑ (기존발급자) 기초생활수급자가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통장을 

개설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발급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사용해야 하며, 이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수급계좌변경만 가능함(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개만 사용 가능)

 • 급여계좌 변경신청 및 등록
   ‑ 수급자가 압류방지 전용통장 표제부 사본을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관할 시･군･구의 

담당공무원은 행복e음의 급여계좌를 일반계좌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계좌로 변경등록(상담․ 
신청/계좌관리/계좌정보등록관리/압류방지계좌 등록관리)

     *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일반계좌로 입력하거나 일반계좌를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입력하는 
경우 지급오류가 발생하므로 등록시 각별히 주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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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시･군･구에 급여계좌를 변경등록한 이후부터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매월 급여 입금
   ‑ 해당 급여내역을 송부할 때 일정한 코드값*을 부여하여 전송
    *12(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13(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15(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아동)수당)
 • 입금제한 및 압류거부
   ‑ 참여 금융기관은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일정한 코드값이 있는 경우에만 압류방지 계좌에 입금을 

허용하고, 동 코드값이 없으면 입금을 차단
   ‑ 참여 금융기관은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대하여 (가)압류, 질권, 담보제공, 상계, 지급정지등 

수급권을 저해하는 일체행위 방지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법으로 보호되는 통장으로 ʻ압류명령서ʼ를 제시, 압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거부해야 함
 
3. 입금오류 발생시 처리방법

 • 은행 이체이후 입금 불능 처리된 경우(일반계좌 오류처리와 동일)
   ‑ (오류내역 확인) 압류방지계좌임에도 압류여부가 ʻʻNOˮ 되어 있거나, 일반계좌임에도 

압류여부가 ʻʻYESˮ 되어 있는 경우 및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성명 등 오류 확인
   ‑ (반납처리) 오류대상자를 e‑호조(지방재정시스템)에서 반납처리
   ‑ (오류현황조회) 반납처리된 대상자는 행복e음 ʻʻ지방재정 연계 처리현황ˮ 메뉴, 오류현황 

화면에서 조회(오류현황에서 변경한 계좌정보는 1회성임)
   ‑ (계좌변경 후 재지급) 오류현황에서 조회된 대상자를 확인하고 계좌정보만 변경 처리하여 

재지급
   ‑ (계좌정보변경) 지급이후 오류발생대상자의 ʻʻ복지급여계좌신규･변경신청ˮ 화면에서 계좌정보 

정정처리

4. 기타 유의사항 안내

 • 수급자가 카드 결제용, 대출금 납입용으로 사용시 취소나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을 직접 방문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해당급여의 수급금만 입금이 허용되므로 ʻ카드 결제 후 취소시 카드사의 카드 환급금ʼ이나, 
ʻ연체발생시 연체 납부금ʼ도 입금이 제한될 수 있음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수급자 본인도 해당 복지급여 이외의 다른 금품을 입금을 할 수 없으므로 
카드 결제사용은 가급적 자제토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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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절차별 처리내용

 예탁금 납부

･ȏ･ȋ Ɣ

& ȫ Ɵ Ɵ 0. '

･ȏ･ȋ ǯ ╠ Ȍ * ･₩ * ･ȏ･ȋ
ţ

‑ ſ* Ȍ ․ ǯ ˏ Ɣ ʨ

ʧ ₩ ˏ

 대상자 결정･통지

ŏ ˏ 8 05

  * 단, 신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수시 전송 (전송기한 제한 없음)
~ἦ

‑ ~ἦ

 * 단, 신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전송일 익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 ά ˓ʨ ī ~ ďׁ ŏ ╠ ᾋ ᾋ ἑ

Ὥ ב ~ἦ

 * 신규 대상자에 한하며 매월 10일까지 대상자 전송 시 ʻ바우처송수신관리ʼ 화면에서 ʻ당월신청ʼ 
여부를 Y로 선택하고 전송한 대상자에 한해 가능(단 장애인활동지원은 전송일자 제한이 없음에 
유의)
･ȏ･ȋἑ ᾋ ʨ Ŝ ŏƛ ī

‑ * ώʧ ƔˏƟ ΄ ץ

 카드발급

ʨ

‑ 8 Ɵ ･ ･℮&ά* ․ ḗ Ɵ ․ȏ․ȋ& ē ' '

  * 대상자의 가족 또는 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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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ʨ & ･ȏ･ȋ
'

‑ ʨ 8 & ' &Ȍ ' @A*  *

‑ 8 ᶹ ₱ * ℮ * ~ £ * ή *

ή *

‑ ~ &QKQ ' 8 ᶹ άˏ~ * ή ώ

 본인부담금 납부

ώʧ ך ~ἦ

ך ˏ£

‑ » ţ ך

․ ℮ * ᶹ ₱ * ~ £ 8 / ‑ // |

* 0 ‑ ᾄ /|/. * 1 ᾄ //|03

  ※ 납부마감일이 휴일인 경우는 전일까지 입금
‑ ƔˏƟ ך

․ * ･ ē´Ɵ * ή * ή *

ή ώ

 바우처 생성

･ȏ･ȋ ʧƛ ώʧ ╜ἑ Ģ

‑ ᾋ ~ ſ ŏ ˏ ἑ ~

╜

 서비스 결제

Ɣ Ɣ & ἑ ƔˏƟ' ŏ ά ˏ& ἑ ᾋ '

£ 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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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지급 및 정산

ƔˏƟ Ɣ ŏ ά ˏ

ȋ

1 &3 * /3 * 03 ' ƔˏƟ ţ ʧ

‑ ʧץ &frrn8--lctq,qmag_jqcptgac,mp,ip' ~ἦ

Ɣˏ Ɵ * ץ ･ȏ･ ȋ
‑ ･ȏ･ȋ ץ

₩ ī

2. 바우처 생성 및 지급 기준

가. 바우처 생성일

ˏ 8 & / '

‑ ᶹ ₱ * ℮ * ~ £ ᾋ

// ώʧ ך ᾋ & ώʧ ʻ. ʼ ᾋ '

‑ ᾋ ˏ ᾄ ἑ Ŝ

‑ ή * ή * ή ώ ᾋ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및 바우처 생성 제한 대상자 제외
/ ~ 8 ᾄ / /. & '

‑ ᶹ ₱ * ℮ * ~ £ ᾋ

ᾄ / /. ώʧ ך

0 ~ 8 ᾄ // 03

‑ ᶹ ₱ * ℮ * ~ £ ᾋ

ᾄ // 03 ώʧ ך ſ ƔˏƟ ᾄ

Ŝ

8 & c ' ŏ ･
‑ ･ ē´Ɵ 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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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비스 개시일

/ »

‑ ᶹ ₱ * ℮ * * ~ £ * ή

* ή * ή ώ ᾋ

ώʧ ך »

‑ ･ ē´Ɵ ᾋ

다. 바우처 유효기간

╜ἑ &ᶹ ₱ * ℮ * ~ £ * ή

* ή * ή ώ 'ἑ ᾄ ץ

* ᾄ ţ ₩ ˫ Ŝ ƣ ╬

‑ 0» £ ἑ Ŝ ᾋ ň ˏ £

~ἦ& ή * ή '

ˏ ╜ἑ & 'ἑ ᾄ ץ

ˏ£ ץ Ŝ

╬

･ ē´Ɵ / ╜ 4. ץ

라. 거주지 변경 시 생성기준 

ᶹ ₱ * ℮ * ~ £ * ή *

ή * ή ώ

‑ ˫ ἑ ･ȏ･ȋ ʨ ╜

ἑ ･ȏ･ȋ ʨ

‑ ˫ ἑ ･ȏ･ȋ ʨ

 ※ 전입지에서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전입지 시･군･구에서 재신청해야 함



176

･ ē´Ɵ

‑ ŏ Ɵ ･ȏ･ȋ ʨ

마. 서비스 중지자 지급 기준

& '~ ŏ & '╠ ή ʨ ŏ ˏ£

ň ᾄ ƔˏƟ

ŏ ץ ἑ

‑ * ἑ ˏ Ŝ ŏ ˏ£

╜ ʨ

ἑ ˏ Ŝ ώʧ ď ʨ

3. 서비스 대상자 자격(변경) 관리

가. 변경사유

ᾋ ʻ ･ ʼ ď ℮

ᾋ ἑ Ŝ ʨ ʻ ʨ Ŝʼ
ᾋ * ˏ* * 0»

ň

나. 변경내용

ᾋ ʨ& ʨ* £* ά~*

ώʧ ' Ŝ* ď Ŝ ň Ŝ Ŝ

다. 변경방법

･
‑ ᶹ ₱ * ℮ * ~ £ * ή *

ή * ή 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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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ᾋ ₩ ℮

․ ᾋ ţ ἑ ･ȏ･ȋ ŏ ╜*

ᾋ Ŝ ʻʻ ŏƛ Ŝˮ ň

‑ 
․ ᾋ ᾄ ~ ℮

․ ţ Ɣ ſ ἑ Ŝ ･ȏ･ȋ
‑ ･ ē´Ɵ

․ ᾋ ˏ

ʨ Ŝ

‑ & ἑ ʨ Ɣ& Ŝ' '

ʨ Ŝ

․ ŏƛ ʨ Ŝ ŏ ╠ Ŝ c

‑ ώᾄƔ ȫ Ŝ ~ἦ

 ※ 복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ň

‑ ᾋ ~ * ˏ ~ ň

‑ * 0» ἑ 0» ώʧ ך

ᾋ ᾋ ･ȏ･ȋ ȫ ň ~ἦ& ή *

ή '

라. 통지

* Ŝ &QKQ' ἑ

&c‑ ' ~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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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중지

가. 중지사유

ˏ£ Ŝ

ᾋ ˏ£ ň Ŝ

‑ 
‑ ~ ˏ Ŝ

‑ ƛ Ὥ ἑ ╬ Ŝ

‑ ･ ₩

 ※ 바우처카드 부정 사용 시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ƔˏƟ ŏ Ŝ

‑ ᾄ 0» £ ďׁ 0» £ ώʧ ך

Ŝ ᾋ ň ˏ £ Ŝ

‑ Ɣ ᾋ ᾄ ~ ἑ Ŝ

 나. 중지시기

~

‑ ᾋ ň ╜ἑ Ŝ ･ȏ･ȋώᾄ ἑ c

‑ ׁ ˏ ἑ ᾄ ƔˏƟ ŏ

ץ 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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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바우처 결제 유효기간

중지사유 요 건 바우처 결제 가능기간

본인포기 대상자 본인의 서비스 중지 요청
본인포기로 중지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사망･말소 등
대상자가 사망(자동처리) 또는

행방불명 등이 확인된 경우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중지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자격종료
대상자의 수급자격 종료

(지원기간 종료 등)

자격 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00시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판정결과변경
대상자의 등급변경으로

자격 탈락

자격 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00시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바우처 미사용
2개월간 연속하여 바우처 결제

실적이 없는 경우

바우처 미사용으로 중지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다. 중지절차

ʨ ŏ ･ȏ ･ȋ
‑ ŏ c

ʨ ī

<변경 ･ 중지 절차>

조  사 변경･중지 요청
변경･중지결정 

및 등록
통  지

(읍･면･동) (읍･면･동) (사업별 담당팀) (사업별 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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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별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사 업 별 지 원 액 본 인 부 담 금 납부방법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16,600원～344,520원 무료 ‑ 64,000원
개인별 본인부담금

입금계좌 입금

(가상계좌)

장애인활동지원
430,000원~3,527,000원

(47시간~391시간)

‧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 

‧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 포함) 및 차상위계층)은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및 지원량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건보료판정)

개인별 본인부담금

입금계좌 입금

(가상계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450,000원~1,620,000원

(10일~20일)

서비스 가격과 정부지원금 차액

(제공기관에 따라 다양)
제공기관 직접납부

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상이 사업별 상이 제공기관 직접납부

가사간병

방문지원

217,680원~255,150원

(24시간~27시간)
무료 ‑ 19,710원 지정된 계좌에 납부

발달재활서비스 140,000원~220,000원 무료 ‑ 80,000원 제공기관 직접납부

언어발달지원사업 160,000원~220,000원 무료 ‑ 60,000원 제공기관 직접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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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보육전자바우처(아이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 절차

절  차 내    용

보육료지원신청서 및 

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
지원대상 아동의 부모 등이 읍･면･동에신청

조  사
시･군･구 담당공무원

  ‑ 카드발급신청서 정보 : 카드사로 전송

자격 결정･통지

시･군･구 담당공무원

  ‑ 카드발급신청서 정보 : 카드사로 전송

  ‑ 본인에게 결정내용 통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자 결정자료 전송

아이행복 카드 

발급

금융기관

  ‑ 자체심사기준 및 신청인 의사에 따라 카드발급 후 이용대상자 

주소로 ʻʻ아이행복 카드ˮ 배송

서비스 대상자

관리

시･군･구, 읍･면･동
  ‑ 대상자 관리(이용, 전출입 등)

  ‑ 어린이집 관리

  ‑ 바우처 관리





제5장 변동･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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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변동･사후관리

ⅠⅠ 변동사항 관리

1. 개 요

ʨ ~ȋ ᾋ ˏ ď *ׁ ʨ ſ

ʨ ň* ʨ ℮ ᾋ

ʨ ~ȋ * ･ ℮ ᾋ ׁ ἑ

Ɵ * Ɵ Ɵ Ɵ

2. 변동사항 확인대상

ʨ ʨ ň ʨ * ʨ * ˏƟ ŏ ἑ

℮

‑ ʨ ď * ~ȋȋ

‑ ʨ ʛ ἦ *

‑ ʨ ･
‑ ･ ἦ *

3. 변동사항 확인방법

가. 일반적인 확인

ʨ ſ

ʨ * ʗ * ˏ Ɵţ ʨ Ŝ

ˏ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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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

ʨ ď Ŝ* ~ȋ ℮&ǯ * ȏ ᾋ '* ･
℮

※ 각 항목별 알림 주기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정보시스템으로 통보

다. 상담･가정방문 등을 통한 확인

ʨ ď

ʨ ~ȋȋ ℮ ţ ℮ ~ȋ ᾋ

ά

ʨ Ɣ ･

ʨ ʛ ἦ ･~ȋ
참고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변동사항 알림 시기

구    분 변동자료 알림시기

소득

근로소득 매년 2회 변동사항 발생시

사업소득 매년 2회 변동사항 발생시

재산소득
매년 변동사항 발생시

(연금소득 금융조회시)

기타소득 매년 2회 변동사항 발생시

재산

일반재산 매년 2회 변동사항 발생시

금융재산 금융조회 후 변동사항 발생시

자동차 매년 2회 변동사항 발생시

인적 사항

사망*, 말소 매일 변동사항 발생시

거주지 변경 매일 변동사항 발생시

군입대, 군제대 매월 변동사항 발생시

해외출입국 매일 변동사항 발생시

교정시설 입･퇴소 매월 2회 변동사항 발생시

출생, 결혼, 이혼 매년 1회 변동사항 발생시

 * 사망일자가 없는 경우 사망신고일자로 공적자료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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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동사항 확인항목 및 처리사항

가. 수급자 변동사항

변동사항 확인 항목
정보시스템 
알림 기능

처리할 일

거주지

변동

세대 전부 알림

가구원 일부 알림

①동일보장가구 여부 판단
②전출대상자만 시스템에서 전출처리 
③시스템자동반영 후 보장가구원 재구성
 ‑ 전출자를 부양의무자로 변경등록

미거주 × 해당자 보호중지 등

가구원

변동

출생 × ①가구원 추가 급여신청 안내
②해산급여 신청 안내(기초생활)

사망 알림
①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②장제급여 신청 안내(기초생활)

말소 알림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결혼 × 가구원 추가 급여신청 안내 후 재판정

이혼 ×
보장가구를 분리하고 현 보장가구원에서 이혼
대상자를 삭제(보장가구원과 부양의무자 여부를 
판단하여 정리 등)

출입국 내역 알림 * 사업별 지침에 의거하여 처리 

군 입대 알림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군 제대 알림 가구원 추가 급여신청 안내

교정시설 입소 알림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교정시설 출소 알림 가구원 추가 급여신청 안내

가출 × 해당자 보호중지(부양의무자로 변경등록)
사망의심자 알림 사망의심자의 실제 사망여부 확인 및 등록

소득･재산

변동

소득･재산 공적자료 알림 변동자료 확인 반영

공적자료 외

신고소득･재산
×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기타

변동

성명,주민등록번호 알림
급여 및 서비스이력을 조회하여 카드 등 재발급 
처리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근로능력

‑만65세 이상자 알림

‑만18세 이상자 알림

‑진단서 유효기간 알림

‑장애인 등록 알림

‑ 의료급여 종별변경 및 근로능력 재판정 
대상자 안내

‑ 근로능력 재판정 실시

가구 특이사항 ×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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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양의무자 변동사항

변동 항목
정보시스템
알림 기능

처리할 일

거주지
변동

세대 전부 알림
부양의무자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른 부양능력 재판정

가구원 일부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 여부 판단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가구원
변동

출생 ×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사망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주민등록상
가구원 전출입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 여부 판단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말소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결혼 × 부양의무자 가구원 등록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이혼 × 부양의무자 가구원 삭제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군입대, 군제대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교정시설 입출소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소득･재산
변동

소득･재산 공적자료 알림 변동자료 확인 반영 후 부양능력 재판정

기타 변동

성명,주민등록번호 × 인적사항 변경처리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가구 특이사항 ×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다. 변동사항의 처리방법

･ * ~ȋ ℮ Ŝ

& ˏἦ'

* 단독가구 사망･말소 시 자동으로 자격을 중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려줌(알림기능)
Ɣ ℮ ╠ Ɣ

ἑ Ģ

‑ ╜ἑ ･ Ɣ ℮ ℮

╜ *ׁ ╜ ~ Ŝ ･
 * 공적자료의 변동으로 수급자격 및 급여액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보장중지 

및 급여변동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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ˏƟ ℮ ╠ ʗ ή *

Ɣ╠ ℮ ˏ

‑ ℮ ᾋ ᾄ ᾄ ʨ ἑ ˏ ╜ * ℮

ᾄ ʨ ℮ ţ* ʨ ʨ ℮~ἦ

╜ἑ ･ ℮ /3 ˫

℮ ᾋ ώˏƟ Ὃ

라. 입수자료별 처리 방법

ǯ ･ * ȏ ･ ᾋ

‑ ℮ ℮

‑ ǯ ἑ ʧſ ſ ſ ǯ ･ ¯

ʻ ʼ ή Ὥ ή ʨ & '

 *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ʻ형확정 여부ʼ와 관계없이 교정시설 입소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지급 중지

‑ ȏ ᾋ ἑ &Ɣ ʛ * ʛ '

ᾋ ή Ὥ ή ʨ

‑ ǯ * ȏ ᾋ

․ ǯ ȏ ᾋ ʨ ʨ ~ ╠ ב ~ἦ

  * 단, 장애인연금은 법령 개정이 필요하므로 개정 전까지는 이전 기준(소멸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을 적용
ˏ Ȍ

‑ ʨ ~ȋ ( ᾋ ἑ ･ Ȍ ℮ ſ ･ ₩

 * 기초연금의 만65세 미도래 배우자(사실혼 포함), 보육 양육수당의 차상위 수급자의 부모
‑ Ȍ ᾋ ἑ » ſ* ~ȋ ἑ

╜ ~ȋ ἑ

 * 기초연금의 장기출국자(해외체류 60일 이상자의 경우)는 지급정지 대상자로 처리하고, 입국한 
달의 다음달부터 연금 지급

‑ ˏ ʨ ň ʨ (ἑ ʛ 4» £ 7. ƛ

ˏ ʨ ᾋ ╜ ᾄ ʨ ₩ ᾄ

 *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경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인 경우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체류하면 경증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도 지급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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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Ȍ ˏ ׁ / ˏ£ 7. ἑ Ŝ ἑ

Ɵ ･Ɵ ſ*

 *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경우 1회 해외체류기간의 기준을 60일로 함

5. 거주지 변경 처리

~ȋ Ŝ

구  분 사업별 구 거주지에서 할일 신 거주지에서 할일

가구 전체

거주지 변경
전체

①시스템에서 전출 자동처리 후 알림 ①시스템에서 전입 자동처리 후 알림
②거주지 변경에 따른 확인조사 후 급여 

실시

가구원 일부

거주지 변경

국민기초

생활보장

①시스템에서 전출사항 알림
②동일보장가구 여부 판단
  ‑동일보장가구 해당 : 전출 미처리
  ‑동일보장가구 미해당 : 전출 처리
③전출처리 한 경우 보장가구원수 변경
④전출자를 부양의무자로 변경등록

①시스템에서 전입 사항 알림
②동일 주소지내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동일 보장가구원 유무 확인 
③거주지 변경에 따른 확인조사 후 복지

급여 실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 

①시스템에서 전출 자동처리 후 알림 ①시스템에서 전입 자동처리 후 알림
②거주지 변경에 따른 확인조사 후 복지

급여 실시

긴급복지

지원

①시스템에서 전출사항 알림
②동일보장가구 여부 판단
③동일보장가구에 미해당하는 경우에 

전출 미처리
④지원대상 가구원수 변경‑급여변경 등

전거주지에서 이송된 긴급지원대상자에 
관한 대장의 사본 또는 파일사본을 확인
하여 지원결정(필요시 조사)

영유아

보육

①시스템에서 수급자(영유아)의 전출시
에만 거주지로 전출 자동처리 후 알림

②수급자(영유아)의 전출시 전출통보

①시스템에서 수급자(아동)의 전입시 
자동처리 후 알림

②거주지 변경에 따른 확인조사 후 복지
급여 실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①시스템에서 서비스 수급자의 전출시
에만 거주지로 전출 자동처리 후 알림

  ※서비스 유형에 따라 서비스자격 중지
②서비스수급자의 전출시 전출통보

①서비스 수급자의 전입시 시스템에서 
알림

②대상자가 받던 서비스가 신거주지에서도 
지원 가능한 서비스 여부 확인 

한부모

가족지원

①시스템에서 부/모의 거주지로 전출 
자동처리 후 알림

①시스템에서 전입 자동처리 후 알림
②거주지 변경에 따른 확인조사 후 복지

급여 실시

* 원본서류 최초신청지에서 보관,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하여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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ˏƟ ˏ

구분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

긴급복지
지원

영유아
보육

가정양육
수당

사회복지
서비스이용권
대상(바우처)

한부모가족
지원

보장

기관

동일보장가구의 

존속인 자의

거주지를 관할

하는 시･군･구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긴급지원대상자

의 거주지를 

관할

하는 시･군･구

이용시설 

소재지

시･군･구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인 부나 

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예시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가구원 1인이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 보장가구로 보호받는 등록 장애인인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가구단위 급여이므로 존속인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지원하고, 
장애인복지 급여는 개인단위 급여이므로 장애인의 주민등록지 시･군･구에서 지원 

예시2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을 수급 중인 노인부부가 주민등록이 분리되는 경우 기초생활 보장급여는 
가구단위의 급여이므로 존속인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지원하고, 기초연금은 개인단위의 



192

ⅡⅡ 급여･서비스의 적정성 관리

1. 개 요

ᾋ ň ʨ ･ Ɣ ץ ･
ά ſ Ṹ ȓ･ Ɣ

･ * ʛ ἦ * Ɵţ ᾋ ~ Ɵ ᾋ

Ɵ ſ ˏ

ʨ ᾋ ╠

2. 누락･추가서비스 안내

ʨ » ʨ ･ ˏ ſ

ἑ Ṹ ʨ ･ ץ

‑ ᾋ ň ʨ ･ Ɣ ץ

~ ~ἦ ʨ ･ ğ ץ

      예시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고등학교 진학 : 교육급여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의료급여 자격이 없는 경우 : 의료급여 자격 취득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65세이상이나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 기초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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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권리구제 서비스(ʼ15.9.1 개통)

순위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권리구제 서비스 유형

1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증장애인(만 18세이상) 중 

장애인연금 서비스 신청 가능자

(추출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으로써 장애인연급 수급 자격이 없는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경증장애인(만 18세이상) 중 장애수당 서비스 신청 가능자

(추출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만18세 이상인 

경증장애인으로써 장애수당 수급 자격이 없는 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만 18세미만) 중 장애아동수당 서비스 신청 가능자

(추출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만18세 미만인 

장애인으로써 장애아동수당 수급 자격이 없는 자

4

기초연금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이면서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대상자

(추출기준) : 기초연금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이면서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자

5

장애인연금 수급이력이 있는 자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대상자

(추출기준)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연금 수급 이력이 있는 자 중 현재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인정액이 16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16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6

장애등급이 1~2급인 자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대상자

(추출기준) : 국민연금공단에서 재심사한 장애등급이 1급, 2급 및 3급중복이고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없는 자 중 소득인정액이 16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7

확인조사 이후, 장애(아동)수당(기초) 탈락자이나 차상위(중위소득 50%이내) 

범위안에 들어오는 대상자

(추출기준) : 최근 1년 이내, 장애(아동)수당(기초)* 탈락자 중 차상위(중위소득 

50%이내)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대상자 

* 장애(아동)수당(기초)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8

만18세~20세 미만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 관련 복지급여 

미수급자

(추출기준) : 만18세~20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 관련 복지급여 미수급자(복지급여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대상자 중복이 있을 경우, 우선 순위를 1> 2>･･････････････> 7> 8 순으로 대상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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Ɣ ŏƛ ~ Ɣ ~ἦ ʨ ğ

ץ ſ* ℮ ἑ ȫ ~ & ŏ ₩ Ṹ

'ץ

℮ ~ ~ἦ ץ

      예시 ･ 만 65세 도래자 : 기초연금 신청 안내, 의료급여 종별 변경(2종￫1종), 근로능력 변경(유 ￫ 무)

            ･ 기초생활수급자 중 : 중학교 진학 예정자의 교육급여 신청 안내,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변경 안내

ᶅ₩ ʨ ᶅ₩ ˏ Ŝ ʨȫ ~ἦ ᾋ

ץ ἑ ˏἦ

예시 ʼ10.12월에 기초생활수급신청을 하여 4인가족 소득인정액이 1,390천원으로 나타나 
탈락(ʼ10년 4인가족 기준: 1,363천원)하였으나, ʼ11년도 기준 1,439천원 이내인 경우 
신청안내

‑ ʨ ἑ ˏ * ʧ* ˏ ʧ*

~ ᾋ ᾋ

‑ ･ȏ･ȋ ἑ ᾋ ₩ ץ

3. 중복 급여･서비스 방지

ᾋ ʨ ･ ץ ℮ ᾋ ī

ἑ ʨ ･ ά

‑ ~ ˏἦ Ɣ ά

‑ ˏ ʨ ʨ ･ ץ ╜ἑ ʨ ･
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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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급여서비스명(A) 부처 급여서비스명(B) 부처

1 만3~5세 보육료 복지부 장애아보육료 복지부

2 만3~5세 보육료 복지부 다문화보육료 복지부

3 만3~5세 보육료 복지부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4 만3~5세 보육료 복지부 유아학비 교육부

5 만3~5세 보육료 복지부 농어촌 양육수당 복지부

6 만3~5세 보육료 복지부 장애아동 양육수당 복지부

7 만3~5세 보육료 복지부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8 만3~5세 보육료 복지부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9 장애아보육료 복지부 만0~2세 보육료 복지부

10 장애아보육료 복지부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11 장애아보육료 복지부 다문화보육료 복지부

12 장애아보육료 복지부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13 장애아보육료 복지부 유아학비 교육부

14 장애아보육료 복지부 농어촌 양육수당 복지부

15 장애아보육료 복지부 장애아동 양육수당 복지부

16 장애아보육료 복지부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17 만0~2세 보육료 복지부 다문화보육료 복지부

18 만0~2세 보육료 복지부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19 만0~2세 보육료 복지부 농어촌 양육수당 복지부

20 만0~2세 보육료 복지부 장애아동 양육수당 복지부

21 만0~2세 보육료 복지부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22 만0~2세 보육료 복지부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23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24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농어촌 양육수당 복지부

25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장애아동 양육수당 복지부

26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유아학비 교육부

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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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급여서비스명(A) 부처 급여서비스명(B) 부처

27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28 시간연장형보육료 복지부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29 시간연장형보육료 복지부 농어촌 양육수당 복지부

30 시간연장형보육료 복지부 장애아동 양육수당 복지부

31 다문화보육료 복지부 농어촌 양육수당 복지부

32 다문화보육료 복지부 유아학비 교육부

33 다문화보육료 복지부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34 다문화보육료 복지부 장애아동 양육수당 복지부

35 다문화보육료 복지부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36 농어촌 양육수당 복지부 유아학비 교육부

37 장애아동 양육수당 복지부 유아학비 교육부

38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유아학비 교육부

39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농어촌 양육수당 복지부

40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장애아동 양육수당 복지부

41 농어촌 양육수당 복지부 장애아동 양육수당 복지부

42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43 장애아동 양육수당 복지부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44 농어촌 양육수당 복지부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45 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46 방과후보육료지원 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47 만0~2세 보육료 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48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49 만3~5세 보육료 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50 장애아보육료지원 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51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52 다문화보육료지원 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53 농어촌 양육수당 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54 장애아동 양육수당 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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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급여서비스명(A) 부처 급여서비스명(B) 부처

55 유아학비 교육부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56 기초주거급여 복지부 긴급복지주거지원 복지부

57 기초생계급여 복지부 기초의료시설생계급여 복지부

58 기초생계급여 복지부 긴급복지생계지원 복지부

59 기초생계급여 복지부 한부모가족양육비지원 여가부

60 기초생계급여 복지부 청소년특별지원생활지원 여가부

61 기초의료시설생계급여 복지부 긴급복지생계지원 복지부

62 기초의료시설생계급여 복지부 한부모가족양육비지원 여가부

63 기초의료시설생계급여 복지부 청소년특별지원생활지원 여가부

64 긴급복지생계지원 복지부 한부모가족양육비지원 여가부

65 긴급복지생계지원 복지부 청소년특별지원생활지원 여가부

66 긴급복지의료지원 복지부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복지부

67 긴급복지의료지원 복지부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복지부

68 성인암환자의료비지원 복지부 긴급복지의료지원 복지부

69 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 복지부 긴급복지의료지원 복지부

70 장애인의료비지원 복지부 성인암환자의료비지원 복지부

71 장애인의료비지원 복지부 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 복지부

72 장애인의료비지원 복지부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복지부

73 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 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복지부

74 장애인의료비지원 복지부 긴급복지의료지원 복지부

75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복지부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복지부

76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복지부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복지부

77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복지부 긴급복지의료지원 복지부

78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복지부 긴급복지의료지원 복지부

79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복지부 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복지부

80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복지부

81 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복지부

82 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복지부 장기요양보험(시설급여)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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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급여서비스명(A) 부처 급여서비스명(B) 부처

8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복지부 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복지부

84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복지부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보훈처

85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보훈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복지부

86 취약농어가인력지원(가사도우미) 농림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복지부

87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복지부 취약농어가인력지원(가사도우미) 농림부

88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복지부 취약농어가인력지원(가사도우미) 농림부

89 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복지부 취약농어가인력지원(가사도우미) 농림부

90 장애인활동지원 복지부 취약농어가인력지원(가사도우미) 농림부

91 장애인활동지원 복지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복지부

92 장애인활동지원 복지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복지부

9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복지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복지부

94 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복지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복지부

95 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복지부 장기요양급여(특별현금급여) 복지부

96 장기요양보험(시설급여) 복지부 장기요양급여(특별현금급여) 복지부

97 장애인생활시설실비 입소이용료 지원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복지부

98 기초교육급여 교육부 긴급복지교육지원 복지부

99 기초교육급여 교육부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복지부

100 기초교육급여 교육부 한부모가족교육비지원 교육부

101 긴급복지교육지원 복지부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복지부

102 긴급복지교육지원 복지부 한부모가족교육비지원 교육부

103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복지부 한부모가족교육비지원 교육부

104 고교학비 교육부 기초교육급여 교육부

105 고교학비 교육부 긴급복지교육지원 복지부

106 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지원 교육부 고교학비 교육부

107 국가보훈대상자수업료등국비지원 보훈처 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지원 교육부

108 국가보훈대상자수업료등국비지원 보훈처 고교학비 교육부

109 고교학비 교육부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보조 보훈처

110 산재근로자복지사업(장학금) 고용부 고교학비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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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급여서비스명(A) 부처 급여서비스명(B) 부처

111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교육부 국가보훈대상자 및 자녀의 보훈장학금 보훈처

112 국가보훈대상자수업료등국비지원 보훈처 국가장학금(Ⅰ,  Ⅱ) 교육부

113 국가보훈대상자수업료등국비지원 보훈처 대통령과학장학금 교육부

114 국가보훈대상자수업료등국비지원 보훈처 기초교육급여 교육부

115 국가보훈대상자수업료등국비지원 보훈처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복지부

116 국가보훈대상자수업료등국비지원 보훈처 긴급복지교육지원 복지부

117 교육정보화지원 교육부 유선전화, 인터넷통신요금감면 미래부

118 교육정보화지원 교육부 사랑의 그린 PC 지원 미래부

119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복지부 노인일자리지원 복지부

120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청

121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청 산림재해모니터링 산림청

122 노인일자리지원 복지부 자활근로 복지부

123 장애인행정도우미 복지부 자활근로 복지부

124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복지부 자활근로 복지부

125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청 자활근로 복지부

126 산림재해모니터링 산림청 자활근로 복지부

127 장애인행정도우미 복지부 노인일자리지원 복지부

128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청 노인일자리지원 복지부

129 산림재해모니터링 산림청 노인일자리지원 복지부

130 장애인행정도우미 복지부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복지부

131 장애인행정도우미 복지부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청

132 장애인행정도우미 복지부 산림재해모니터링 산림청

133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청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복지부

134 산림재해모니터링 산림청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복지부

135 장애인직업능력개발지원(훈련수당) 고용부 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 고용부

136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참여수당, 생계지원수당)
고용부 장애인직업능력개발지원(훈련수당) 고용부

137 기초보장해산급여 복지부 긴급복지해산비지원 복지부

138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복지부 기초해산급여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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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급여서비스명(A) 부처 급여서비스명(B) 부처

139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복지부 긴급복지해산비지원 복지부

140 한부모가족복지자금대여 여가부 저소득층창업지원 복지부

141 한부모가족복지자금대여 여가부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복지부

142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복지부 주거현물집수리사업 복지부

143 취업수강료지원 보훈처 내일배움카드제 고용부

144 기초연금 복지부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복지부

145 장애인활동지원 복지부 장애아가족양육지원(돌봄서비스) 복지부

146 장애아가족양육지원(돌봄서비스) 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147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복지부 긴급지원(생계지원) 복지부

148 발달재활서비스 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아동청소년심리지원)
복지부

149 발달재활서비스 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복지부

150 언어발달지원 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아동인지력향상서비스)
복지부

151 기초생계급여 복지부 긴급복지의료지원 복지부

152 기초생계급여 복지부 긴급복지주거지원 복지부

153 기초생계급여 복지부 긴급복지교육지원 복지부

154 기초의료급여 복지부 긴급복지의료지원 복지부

155 기초의료급여 복지부 긴급복지주거지원 복지부

156 기초의료급여 복지부 긴급복지교육지원 복지부

157 기초주거급여 복지부 긴급복지교육지원 복지부

158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지원 복지부 한부모가족양육비지원 여가부

159 기초생계급여 복지부 한부모가족추가양육비지원 여가부

160 기초의료시설생계급여 복지부 한부모가족추가양육비지원 여가부

161 긴급복지생계지원 복지부 한부모가족추가양육비지원 여가부

162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지원 복지부 한부모가족추가양육비지원 여가부

163 기초생계급여 복지부 한부모가족생활보조금 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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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급여서비스명(A) 부처 급여서비스명(B) 부처

164 기초의료시설생계급여 복지부 한부모가족생활보조금 여가부

165 긴급복지생계지원 복지부 한부모가족생활보조금 여가부

166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지원 복지부 한부모가족생활보조금 여가부

167 기초장제급여 복지부 긴급복지장제비지원 복지부

※ 상기 유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에서 중복 확인 기능 구현 대상도 포함
※ 상기 유형외 개별사업 지침 상 규정하고 있는 중복 유형을 확인하여 중복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
※ 시스템 상 자동차단 되지 않는 유형에 대해서는 담당자 확인 후 절차 진행

참고  자격중지월까지 지급 원칙에 따라 행복e음상 자격 중복 발생시 처리 기준

   ① 급여서비스간 자격유지에 따른 중복은 두 급여 미생성
   ② 급여서비스간 자격중지, 자격유지인 경우는 사업별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격유지 급여서비스만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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ˏ ᾋ

사업명 급여 및 서비스명 지원 제외대상

기초생활
급여

생계급여

‑ 의료･자활급여특례자

‑ 노숙자쉼터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주거급여

‑ 의료･자활급여특례자,

‑ 보장시설수급자

‑ 의료기관에 3개월 이상 입원한 1인 가구로서 사용대차자 또는

주거가 없는 자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주거(운영비 포함)를 제공하는 ʻ공동

생활가정, 노숙자 쉼터,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ʼ 
등에 거주하는 수급자

자활지원

자활소득공제

‑ 차상위계층

‑ 자활급여특례자

‑ 보장시설수급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 의료･교육･자활급여특례자

‑ 보장시설수급자

의료급여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 의료기관 입원 중인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의한 보장시설 입소자

‑ 노인복지법에 의한 방문요양서비스(구 가정봉사원파견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지원, 특별현금급여, 재가

급여, 시설급여)

‑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활동보조)

‑ 기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의 가사간병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노인일자리지원 노인일자리사업 ‑ 기초생활보장급여

저소득장애인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2015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

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자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 2015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

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

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한다)

  ※ 장애인보조기구 신청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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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점관리대상자 관리

ʨ ğ

‑ ˏ & * * * ň ē'ƛ

» ･~ȋ ē& * * * ň ' ǯ ˏ ƛ ğ

 ※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자,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중지대상, 연령기준 초과, 장애 등 자격기준 
변경, 기초생활보장 수급은 중지 되었는데 경증장애수당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으로 
인해서 부가되는 복지급여에 대해서 중지하지 않은 경우, 금융자산 조회결과 미적용 사례 
등

ʨ

‑ ･ ʨ ╜ἑ Ŝ Ɵ

 유형 재산은닉, 부양의무자 누락, 위장이혼자, 차량명의도용, 사실혼 미신고, 기존부정수급이력자 등
&mdd‑jglc' Ɣ

‑ ţ ╠ ･ Ɵ ē

ˏ ƛ ἑ ʨ ά Ɣ

 예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골프장･콘도미니엄 등 각종 회원권, 복권당첨금, 전국 화장장 
등의 사망자 정보 등
Ɵ ᾋ

‑ Ɵ ᾋ ᾋ ἑ ･ ץ & ˏ ŏƛ '

Ɵ

 ☞ 확인조사 결과, 부정수급자로 판단되는 경우 보장비용 환수 절차를 따름
‑ ά ~ ƃ Ŝ ē

 ☞ 복지부는 의뢰 건을 검토하여 자체처리 가능으로 판단시 해당 지자체로 반송하고 중앙의 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조사 후 결과를 송부

5. 급여중지자 관리

ʨ & ' 3ᶅ ץ ʨ Ŝ ἑ 3ᶅ ץ

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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ʨ & ' ʨ ˏ

ʨ ἑ Ŝ ἑ ╠ ץ

‑ & ώ' ~ἦ

6. 정보시스템 자료관리 현황 모니터링

~ȋȋ ･ Ɣ ţ ℮ ᾋ ώᾄ ~ ἑ

ᾋ ώ Ὃ

‑ ~ȋȋ ℮ &~ȋ * ･ '

‑ ℮ &~ȋ * ･ '

‑ ･ Ɣ ℮ ᾋ

7. 의사무능력(미약)자 관리

ἦ ᾋ

‑ ˏ Ɵ ╜ἑ ᾋ ᾋ Ɵ

‑ ･ ･℮ ώᾄ ἑ ｢ ｣ ʨ ἦ ᾋ

* ᾋ ･ʨ Ɵ ･ ώᾄ Ɵ

& ἦ ᾋ ' ˏƟ ˏ * ｢ ｣ 
* ᶹ * /6 ℮* ˏ ἑ

ἦ

‑ ╠ ἦ ᾋ ╠

‑ Ɵ ᾋ * ᾋ

‑ ἦ Ɵ ğŏƛ ᾋ » ğ ᾄᶅ₩

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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ἦ ğŏƛ

℮ ώᾄ ἑ ˏ ἦ ᾋ ʨ Ɵ ğŏƛ

ğŏƛ ŏƛ ~ἦ

※ 점검결과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 점검표 [국기초 서식43호] 참고
‑ ╠ ἦ ʻᾋ ʼ ˏἦ *

 ※ 반기별 급여관리 점검결과를 정보시스템 ｢점검 결과표｣에 반기이내 등록
    예시  상반기 의사무능력자 관리 ‑ 6월 31일까지 점검결과 등록 완료

8. 사망의심자 정보 관리

ſ ʨ Ṹ

ˏƟ * * ˏ ‧ ʨ

ƛ･ ʨ ˏ FS@ ȋ &ʼ/1,1 '
‑ 2» ˏƟ&3» '

※ 한국장례문화진흥원(화장장, 외국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 
행복e음(장제급여)

※ 사망의심자 정보가 입수되면 사망 익월 이후 급여 미생성(ʼ14.8월 적용)
‑ ˏƟ Ɣ╠ ſ ŏƛ

※ 건강을 묻는 등 우회적으로 질문 또는 병원으로부터 확인 등
ŏƛ

‑ ŏƛ ʻ ʼ Ŝ ň ŏ

‑ ŏƛ ʻ ʼ ὑ Ŝ ʻ ʼ
 ※ 사망확인등록에서 사망의심자 확인결과를 ʻ사망ʼ으로 처리시 1인 단독가구는 자격･서비스가 

자동 중지되므로 반드시 사실여부 확인 후 결과등록 필요(ʼ15.2월 적용). 단, 생존자로 확인 
한 수급자의 급여가 미생성시에는 사망확인등록에서 확인결과를 ʻ생존ʼ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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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초

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

복지

긴급복지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법적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제46조

기초연금법 제

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장애인복지법 제

51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용어 비용징수 환수 환수 환수 비용환수 비용징수

환수

대상자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

‑수급자에게 

부양능력 있는 

부양 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 

기초연금이 

지급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은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은 후 그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 등을 

받은 경우

‑장애수당 등을 

받은 후 그 

장애수당 등을 

받게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잘못지급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지아니

하였으나 긴급 

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하지 아니한 

지원으로 결정된 

경우

-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

ⅢⅢ 보장비용 환수

1. 보장비용의 정의

&ư '   ʨ╠ʨ ē ╜ἑ

& ･ »ᶑ' ţ･ ďʨ ʨ

2. 보장비용 환수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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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초

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

복지

긴급복지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환수

대상

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차상위 포함)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포함)

‑장애인자녀

교육비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해산비･장제비

‑연료비 등 

ㅇ 한부모 가족지원

 ‑교육비/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ㅇ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자립

지원수당

 ‑검정고시비/

고교학습비

 ‑자산형성계좌

3. 보장비용 환수 절차

가. 필요성

~ ȋ ╤

₩

나. 대상사업 

Ȍ ˏ * ˏ ʧ* ʧ* * ˓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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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호중지 등 처분 ◦ 선정기준 초과자에 대한 보호중지 및 급여액 변경 등 처분

② 부정수급 확인 ◦ 선정기준 초과 및 소득변동자에 대한 부정수급 여부 확인 

③ 처분사전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등)

④ 보장비용환수결정

◦ 결정기관

  ‑ 보장기관이 결정

    *기초생활의 경우 필요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보장기관이 결정

◦ 결정내용

  ‑ 환수부합여부, 환수대상

  ‑ 부정수급기간, 환수 금액

  ‑ 납부방법 : 일시납, 분할납부, 상계처리 등 

⑤ 납부통지 ◦ 30일 이상의 기한을 주어 납부하도록 통지

‑ 납부거부(1차)
 

⑥ 납부독촉 ◦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독촉

‑ 납부거부(2차)
 

⑦ 체납처분

◦ 납부기한 내 미납 시 국세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 진행

  ‑ 압류 : 환수대상자 소유 재산에 대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

  ‑ 경매처분 : 지자체 장이 환수대상자 소유재산을 금전으로 

강제 환가하는 절차

⑧ 환수금액 처리

다. 환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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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환수 절차별 처리방법

 부정수급 확인

ˏ ἑ ʨ ˏ ƛ ᾋ ἑ ʨ Ŝ

ˏ ƛ ἑ ʨ ˏ ƛ ᾋ ʨ

ʨ ʨ ī ʨ ʨ ˏƟ

･ȏ･ȋ ώᾄ ἑ ʨ ī

 보장비용 환수 결정 

ďׁ ץ ğ ŏƛ ᾄ ſ

ʨ Ŝ ᾋ

ʨ ᾋ ך ᾋ & ʨ ἑ '

ᾋ ᾋ ʨ ʨץ ᾋ ʧ

ᾋ & ･ך ･ך ţ'* ･ * &   ･ך
･ך ţ' ţ

‑ ･ ά Ŝ ţ ŏ ſ* ţ Ŝ

ţ ţ & ţᶅ₩* ţ ˏ* » * ʧ '

ץ ˏȋ ʧ ᾋ ŏ

ď ŏ ſ ŏ ŏƛ

‑ ˏȋ 8 &Ȍ ˏ '* ˓ʨ &˓ʨ '

 보장비용 환수절차

ך ᾋ ī ך& ˏ 1. '

ך ᾋ ך ˏ ץ ך ך ₪

‑ ₪ ך &0 ך ˏ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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ך

‑ ₪ ך ˏ ˫ ך Ὃ ἑ Ȍ ἑ ך

ך & * Ŝ '

ך ‑ ᾋ ץ

ŏ

‑ ŏ ˏƟ Ȍ 64 * 1. 1 ἑ

ŏ ſ* ŏ ץ

ץ

‑ ╠ Ģ ץ

ʧ

ⅣⅣ 반환명령

1. 법적 근거

사  업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아동복지 한부모가족지원

관련 법조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7조

긴급복지법

제15조

아동복지법

제33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6조

용어 반환명령 반환 반환명령 반환명령

2. 반환요건 및 대상

ʨ Ŝ ἑ ʨ ･ ʨ ī ʨ ʨ

ƛ ʨ Ŝ ʗ ἑ ďׁ ţ

※ 일부의 반환은 반환의 감면인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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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환의 감면(감액 또는 면제)

ďׁ ˏ ʨ ī ~ ἑ ἑ

¯ ďׁ

‑ ˏ Ŝ ･ ŏ ď ʧ ¯

ŏ

‑ £ Ŝƛ ˏὭ ~ ἑ Ŝ ἑ & ¯

ŏ » ╜ἑ ᾄ ᶅ₩ ' ſ

4. 반환 절차 및 처리방법

① 과잉지급분 발생 ◦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

② 반환 결정 ◦ 반환의 감면사유 해당 여부 확인

③ 반환 통지 ◦ 반환 결정 즉시(3일 이내) 통지(15일 이내의 납부 기한)

‑ 반환거부(1차)
 

④ 납부독촉 ◦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수급자에게 납부를 독촉

‑ 반환거부(2차)
 

⑤ 체납처분

◦ 국세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 진행

  ‑ 압류 : 반환대상자가 소유하는 재산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함

  ‑ 경매처분 : 보장기관의 장이 압류한 반환대상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강제 환가하는 절차를 진행 

⑥ 반환금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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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1> [1 면]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계약서상 주소1) :                                                  )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

족 

사

항

세대주

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재학

여부

(학교명/

학년반)

건강상태

(장애/

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직업 직장명

 ※ 배우자 관계2)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부

양 

의

무

자3)

수급자와

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가

구

원

수

소 득 재 산
월평균

지원금4)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의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중 임차가구에 한함)
2) 해당자에 한함
3)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4)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0/. 075 & 4.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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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
사회보장급여 신청

보장구분 사회보장급여 내용

□ 기 초 생 활 보 장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주거유형 : □ 임차5) □ 자가 □ 기타6))   □ 교육급여

  ※모든 급여 신청 시 4개 급여의 □에 모두 √ 표시, 개별적으로 급여 신청시 신청하는 급여의 □에만 √ 표시
□ 자 활 급 여 □ 차상위 자활급여
□ 영 유 아 보 육․ 유 아 학 비

  □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 양육수당(가정양육)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유아학비 지원(유치원)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① 급식(중식)비   ②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③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비)    
 ④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 신청  □ 미신청]
 [사용‧희망 통신사 : □ KT  □ SK 브로드밴드  □ LG 유플러스 □ SK 텔레콤  □ 기타(     )]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 가입(예정)자 주민번호 :                  ]

□ 아  동 ․ 청 소 년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①생활지원    ②건강지원    ③학업지원    ④자립지원  

    ⑤상담지원    ⑥법률지원   ⑦활동지원    ⑧기타지원(            )

□ 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  □ 추가 아동양육비  □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 학용품비  □ 생활보조금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한부모 고교생학비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 청소년한부모 자산형성계좌(※2010년 가입자에 한함)]

□ 장 애 인 복 지
 □ 장애인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학비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 활동지원급여  (□ 신규신청     □  갱신신청   □ 변경신청)

 □ 추가급여  ①1인가구  ②취약가구 ③출산 ④학교생활 ⑤직장생활 ⑥자립준비 ⑦보호자일시부재

              ⑧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 긴급활동지원
□ 노  인  복  지 □ 기초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사 회 서 비 스
   이용권(바우처)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단기가사서비스) □ 가사간병방문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발달지원)   □ 발달장애부모 심리상담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기         타

 □ 시설이용․입소       □ 타법 의료급여7)(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 희망키움통장(Ⅱ)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감면 및 연계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감면신청(대행)

 □ TV수신료면제(고객번호:            ) □ 전기요금할인(고객번호:             )

 □ 휴대전화요금 할인(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도시가스요금할인(사용계약자명: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번호:        )
복지서비스 
연계 신청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급여
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보장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8)

※대표계좌기재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5) 민간․공공임차, 사용대차, 개인운영시설 거주자
 6) 가정위탁(입양대상), 보장시설, 타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자
 7) 타법의료급여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8)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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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범위

공통  본인, 가족, 친족9),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

기  

타 

관

계

인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후견인, 보장시설의 장(한부모가족지원의 경우 보장시설 종사자, 보호대상자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하나원 종사자)

영유아보육․유아학비

초･중･고 학생 교육비
후견인, 영유아 및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장애인활동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청소년지원
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사회복

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후견인

신청시 구비서식 추가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10),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차상위계층 확인

서 발급)

소득ㆍ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

(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도시가스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10.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1.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2.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3. 희망키움통장(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

(변경) 신청서

 14.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노인, 아동․청소년,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 희망키움통장

(Ⅱ))

소득ㆍ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사회서비스이용권

(바우처), 

영유아보육․유아학비

사회서비스이용권

(바우처)제공(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의4서식)

제출하는 곳  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9)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10)「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0/. 075 & 4.e- & ''



부    록

부 록

제1장

서

식

제1장  서 식 … 221

[4 면]

유의사항

1. 보장구분별 처리기한은 기초생활보장 30일(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 14일, 영유아보육, 유아학비14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30
일(연장시 60일) 기초연금 30일, 장애인활동지원 30일, 장애인연금 30일, 특별청소년 30일, 사회서비스이용권 14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70일 이내입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주거급여법｣ 제20조, ｢기초연금법｣ 제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한부모
가족지원법」제25조의2,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9조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 
｢주거급여법｣제24조, ｢기초연금법｣제29조제3항,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장애인연금법｣ 제25조제3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29조,「아이돌봄지원법」제35조제4호,「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39
조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
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 대신 대가성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ㆍ제23조, 「의료급여법」제3조의3, ｢주거급여법｣ 제14조, ｢기초연금법｣ 제11조, ｢장애인연금
법｣ 제9조제8항, 제11조제4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의4,「아이돌봄지원
법」제24조제3항,「초･중등교육법」제60조의7 등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기초연금법｣제31조제1항,  ｢장애인
연금법｣제2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7.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그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탁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하락한 경우, 장애인연
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애수당을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8.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조사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재산, 인적정보 등을 우선 적용 할 수 있습니다.

9.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별지 제1호의2서식 ʻ̒소득ㆍ재산 신고서ˮ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
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10.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일반도시가
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상기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등)

11. 향후 제공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복지서비스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2.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제공받기 위해서 본인의 관련 정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정 기관( 
PC 설치업체, 인터넷 통신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3.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
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하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
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0/. 075 & 4.e- & ''



222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6.1.1>

소득･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성명1)

소

득

사

항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연금소득 원 원 원 원

기타
소득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2) 원 원
기  타

(지자체 지원금등)
원

재

산

사

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원 토  지 원

선 박 원 입목재산 원
항공기 원 어업권 원
자동차  □ 차량명(                    )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금융재산 원

동  산

 □ 소  (   마리,          원) 
 □ 돼지(   마리,          원)
 □ 기타가축(   마리,      원)
 □ 종묘(                  원)
 □ 기계･기구류(           원)
 □ 기타(                  원)

분양권 원

조합원 입주권 원

회원권 원

기타 산정되는 재산

 소계 (A-(B+C+D)) 원

 (A) 일정기간3)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원

 (B) 다른 재산의 구입금액 원
 (C) 부채 상환액 원
 (D) 의료비 등 개별가구원이 소비한 금액 원

부

채

금융기관 대출금 원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개인간 부채  □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가구특성

지출비용4)

 □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받은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 (                원)

 □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조사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날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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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6.1.1>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주   소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세대주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2)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3)

(서명 또는 인)

+

+

+

+

1)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국
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교육감･광역시교육감･특별
자치시교육감･도교육감･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까지

5. 정보제공 목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장애인복지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아이돌봄지원법｣,｢장
애아동복지지원법｣,｢초･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지원 및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유의사항 : 동의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으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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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

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 사항

○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연금법｣ 
제11조제4항,｢장애인연금법｣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주거급여법｣제14조,｢아이돌봄지원법｣제24조제3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법｣ 
제10조 ｢장애인연금법｣ 제8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 ｢의
료급여법｣제3조의3제2항, ｢주거급여법｣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궁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기초연금법｣제11
조제2항,｢장애인연금법｣제11조,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 ｢초･중등교육법｣제60조
의6, ｢주거급여법｣제15조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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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16.1.1>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신

청
 
서

비

스

□보육료지원･
유아학비지원
(아이행복카드)

지원대상자 신청구분

□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영유아(3∼5세),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어린이집 장애아보육료     □ 어린이집 방과후보육료

□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영유아(3∼5세),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어린이집 장애아보육료     □ 어린이집 방과후보육료

□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영유아(3∼5세),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어린이집 장애아보육료     □ 어린이집 방과후보육료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지원대상자 
□ 일반노인
□ 독거노인
□ 부부가구

방문･주간
서비스기산(일) □ 월 27시간(9일), □ 월 36시간(12일)

단기가사
서비스기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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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1>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시설입소(이용)
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전자우편

시  설

입  소

(이 용)

대상자

01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희망입소
(이용)시설

주 소
희망입소
기    간

02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희망입소
(이용)시설

주 소
희망입소
기    간

입  소

(이 용)

시  설

안  내

노인복지시설
 ① 양로시설              ② 노인공동생활가정     ③ 노인요양시설

 ④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⑤ 기타(             )

아동복지시설 

 ① 아동양육시설         ② 아동일시보호시설     ③ 아동보호치료시설

 ④ 자립지원시설         ⑤ 아동전용시설     ⑥ 아동상담소 

 ⑦ 공동생활가정         ⑧ 기타(                ) 

장애인복지시설

 ① 지체장애인거주시설       ②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③ 청각･언어장애인거주시설   ④ 지적장애인거주시설

 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⑥ 장애영유아거주시설

 ⑦ 장애인공동생활가정       ⑧ 장애인단기거주시설

 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타(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① 모자가족 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공동생활지원형  □ 자립생활지원형)

 ② 부자가족 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공동생활지원형  □ 자립생활지원형)

 ③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공동생활지원형)

 ④ 일시지원 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① 성매매피해지원시설  ② 기 타(             )

노숙인복지시설  ① 노숙인재활시설      ② 노숙인요양시설      ③ 기 타(             )

기        타  

입  소
(이 용)
사  유

통지방법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위와 같이 시설입소(이용)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건강진단서 1부(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함)

 2. 기타, 관련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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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1>

□해산급여
 복지대상자 [           ] 지원 신청서□장제급여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급여

대상자와의관계

주     소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해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시설소재지)

해산(예정)일          년     월     일
해산원인  □ 출산     □ 사산

해산인원  (    ) 명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시설소재지)

사 망 일 년     월     일 사망원인

통지방법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복지대상자로서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해산급여 신청자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산시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2. 장제급여 신청자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유의사항

 1. 해산･장제급여 지원신청으로 출생･사망신고를 갈음할 수 없으므로, 출생･사망신고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출생･사망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해산급여 신청자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는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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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1>                                                             [앞면]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단, 장애인 자립자
금대여의 경우 2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보호구분
* 담당공무원 

확인 정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유무  □ 해당    □ 제외

 □ 한부모가족지원       □ 장애인복지        □ 기타 저소득층

융자액  □ 일금                    원 

자금종류
 및 용도

 □ 주택(전세)자금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생업자금(                  )    

 □ 기술훈련자금     □ 장애인보조기구구입자금

 □ 생업용 자동차구입자금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자동차구입자금(장애인근로자)  

 □ 자기계발훈련비  □ 의료비

 □ 기타 (                      )

사업계획서  뒷면에 작성

통지방법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복지대상자로서 자금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지역자활센터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 신청서 뒷면에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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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면]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창업(구입)형태1)  □ 수급자 개인       □ 자활공동체          □ 기타 (               )

사업명

사

업

내

용

 □ 신규사업

 □ 기존사업투자 

 □ 업종변경

 □ 자동차구입

사 업 장  □ 있음  (            ㎡) 

위   치

임대내용

 □ 전  세 원

 □ 월  세 원

 □ 기  타 원

 □ 보증금 원

차량내용
 □ 신  차 년식,          원

 □ 중고차 년식,          원

기

술

보

유

현    재

종사직종

자영업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한 직종

자영업

근로자 근로자

기  타 기  타

경  력 년 경  력 년

자격증 혹은 

 보유기술
 □ 있음  □ 없음 종류

사

업

일

정2)

일 정 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후

사업자금

운    용

총 사 업

소요자금
원

예상소요

경비내역

예  상

매출액

- 월별 

 (        )

- 년매출액

 (        )

신청융자

금   액
원

부족자금

확   보
 □ 확보     □ 미확보

기술･경영지도 

계획

 □ 지역자활센터장

 □ 소상공인지원센터

 □ 직업훈련기관

 □ 기타 (            )

지도 받고

싶은 내용

1) 창업형태는 담당자가 기재하십시오.

2) 사업일정란 기재요령 [신청자]

 ･ 조건부수급자 - 생업자금융자금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동안은 월별 세부계획 기재

 ･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경우 - 월별 계획은 기재하지 않되 구체적인 사업계획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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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시행 2016.1.1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추천) 통지서

유효기간

결정일로부터 6개월간
(단 ,장애인자동차 구입자금 2개월간)

융 자 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융자기관명 전화번호

     

    귀하를 자금대여 대상자로 결정하고 위 융자금융기관에 통보하였으니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간 내 자금대

여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초 목적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7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6

조 규정에 의거 융자된 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문의전화번호 :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귀하

구비

서류

- 아래 ①, ② 중 택 1

  ① 본인 및 보증인의 재산세 납부증명서 또는 재산세 납부영수증 사본 1부

  ② 본인 및 보증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월급명세표(소속기관장 확인)

 기타 구비서류 및 연대보증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 대여 결정통지와는 별개로 해당 금융기관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추천) 통지서를 받은 금융기관에서는 자금대여 결정 결과(융자금액, 융자일자, 융자

기간(거치/상환), 이자율, 상환방법(상환주기), 융자불가결정시 사유 등)를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요망

 ※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대여 결정통보서는 공문시행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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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1 >                                                            [1 면]

사회보장급여  [ 
□ 결정(적합) □ 결정(부적합)

] 통지서□변경･정지･중지･상실

신청인
/

세대주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전자우편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비 고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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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될 수 있으며, 

부정 수급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한부모가족 또는 장애인복지(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증명서(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 예정 장애인연금 급여액 및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성  명 장애인연금 급여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본인

배우자

3. 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18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0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수급권 상실：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장애등급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변경：연금지급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연금지급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국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 되거나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특별지원청소년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보호자, 지원기관,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자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지원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담당자

연락처

지원내용

3.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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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아동･청소년복지 대상자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그룹홈･가정위탁보호비 

/ 기타)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예정 연금액 및 연금지급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성  명 기초연금 급여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본인 원

배우자 원

   * 이 금액은 예상연금액으로 실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65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권상실, 

변경되거나 지급정지 될 수 있습니다.

  - 수급권 상실：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변경：기초연금 급여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기초연금 지급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 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초연금 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7. 기초연금법 제11조, 제28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또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위와 같이 노인복지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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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활동지원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활동지원 등급과 지급예정 월 한도액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활동지원등급                  등급 인정점수                 점

급여의 종류 및 내용  [  ] 활동보조    [  ] 긴급활동지원   [  ] 방문목욕    [  ] 방문간호

월 한도액 월              원
기본급여 월              원

추가급여 월              원

본인부담금 월             원
기본급여 월              원

추가급여 월              원

본인부담금 납부계좌

급여개시일

유 효 기 간 .     .     .    ~         .     .     .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견

3.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활동지원기관에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결정통지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4. 본인부담금은 기본급여의 본인부담금과 추가급여의 본인부담금 합으로 계산됩니다.

   ※ 단, 긴급활동지원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5. 법 제33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차상위계층 또는｢의료급여법｣의 수급자는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기본급여의 

본인부담금은 6%미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되고, 추가급여의 본인부담금은 

면제됩니다. 

7. 활동지원급여 이용 시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합한 총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8. 활동지원수급자격의 갱신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특별자치도･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의 다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교정시설, ｢치료감호법｣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된 경우 및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 제1급, 제2급 및 제3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활동지원 급여 제공이 중단되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 된 경우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가 중단 됩니다

1. 귀하가 신청한 사회서비스 조사･심의 결과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사회서비스명 정부지원액

(월)
본인부담금

(월)
본인부담금
납부계좌

이용권 
유효기간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 서비스 제공기관 : 이용안내문 참조

2. (본인부담금 납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지정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매월 말

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사회보장정보원 지정 계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타 사회서비스 : 제공기관 지정계좌

3. (서비스 개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 가상카드 포함) 수령 후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중 ‘단기가사서비스’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납부 다음 날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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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제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인당 연간 2개 서비스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이용자 준수사항)

  - 사회서비스 이용권은 반드시 이용자 본인이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제공인력 또는 제3자가 소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서비스 이용도중 신청자격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는 서비스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법에 의거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연속하여 2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자격이 

직권으로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신고, 행정기관 확인조사,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계획 변경 등에 따라 이용자 자격 또는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위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지출한 생활비용 지출내용을 항목별로 아래와 같이 기재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 출 항 목 금   액(원)

합    계

학 자 금

전 기 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기    타

3. 제출된 지출서류를 심사한 후 60만원을 한도로 귀하께서 신청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서비스유형 지원유형 보장기간/지원시간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에서 신청 후 본인부담금을 선입금 하신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및 서비스 이용절차는 대표번호(☎1577-2514) 혹은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서비스 실시기간 중 서비스 신청자격과 관련한 변동사유 발생 시 즉시 시･군･구(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또는 제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유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 초과, 여성가족부 및 시도･시군구가 규정한 ‘서비스 이용 준수

사항’ 위반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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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는 타법 의료급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유형 급여개시일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의료급여대상자로 선정되신 분께는 의료급여증이 발급되며,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때에는 의료급

여증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우선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진료후 필요한 경우에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상급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노숙인 등은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

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4.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다음 각 질환별 연간 365일이며, 불가피하게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11개 만성 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희귀질환 및 중증질환 및 11개 만성질환에 해당하지 않은 기타 질환을 모두 합하여 연간 365일

5. 의료급여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되며, 빌려준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6.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및 근로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의료급여의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료급여가 중지 됩니다.

1. 귀하가 신청한 차상위계층 확인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차상위 계층 생년월일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귀하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사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가능 사업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나 읍･면･동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에도 자격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0/. 075 & 4.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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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

 □ 부 적 합

신 청 내 용 보장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부적합사유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격심의결과 수급자격 미인정   □ 기타(                        )

안    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보장급여의 실시가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 등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 등의 변동

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할 시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정지･중지･상실

 □  변 경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 용

사 유

□ 소득･재산･임대차계약･근로능력 변동

□ 가구원의 사망･출생･현역입대･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 가구원의 전･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 기타(            )

 □  정 지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 용

사 유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
시설 또는｢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해외체류기간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경우 60일 이상)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기타(            )

 □  중 지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 용

사 유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 보장시설입소, 교정시설 수용 등 주거실태의 변동 

□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초과 해외체류(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60일 이상, 유아학비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31일 이상)

□ 보호대상자의 급여 중지 요청   

□ 보장기관 등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유사한 급여를 받는 경우

□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용도로 사용하여 3月이상 월차임을 연체

□ 기타(            )

 □  상 실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 용

사 유

□ 사망  □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장애인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국적상실   □ 국외이주  

□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 장애등급의 변경으로 중증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수급의 경우 1급~3급) 미해당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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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을 말함)에게, 

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3) 장애인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ㄹ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신청

  4) 기초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5)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6)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7)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해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시･군･구(읍･면･동)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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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결정 

조

건

부 

수

급

자

대상

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구  분

□ 조건부수급자

□ 조건부과제외자

□ 조건부수급자

□ 조건부과제외자

□ 조건부수급자

□ 조건부과제외자

특이

사항
 □ 가구원 일부보장(       ) □ 조건부수급자(      ) □ 기타(      )

보장

안내

◦ 상기가구원은 근로능력･가구여건･취업상태 등이 기준에 해당하여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조건부수급자는 일할 수 있는 수급자 중 자활노력을 조건으로 선정된 수급자임

◦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가구원은 결정된 날부터 7일 이내 가구별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시･
군･구(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전화상담도 가능)

◦ 상담에 응하지 않거나 자활사업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생계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불가피한 사유(건강문제 등)가 있는 경우 시･군･구(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1. 조건부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근거하여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2.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에 응하지 않거나 자활사업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 조건을 이

행하지 않았으므로 본인의 생계비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법 제30조제2항)

 ※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한 경우 생계비가 다시 지급됩니다.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활근로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사업참여

(7일 이내 방문･전화상담)

보고
시･군･구

자활사업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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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결과

신청인/

세대주

성  명

주  소

보장가구원수     명

산

정

내

역
  

 ○ 소득인정액 (가=나+다) 원

- 소득평가액1) (나)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2) (다) 원

1) 소득평가액 :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한 금액을 말함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29%)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2,936,333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3,414,340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215,917원 = 1,980,317원(7인기준) + 235,600원(7인기준-6인기준)

【참고】2016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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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1.1 >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 통지서 (○차)

수급자

(보호대상자)

성      명 전화번호

생 년 월 일

거주지
(소재지)

비     용

(부당이득)

납부자

성    명 전화번호

생 년 월 일

주    소

수급자･보호대상자와의 관계 □ 본인         □ 부양의무자       □ 기타(          )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제공내용

납부(환수) 사유

납부액 원 납부장소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산출내역 별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6조, ｢아동복지법｣
제60조, ｢장애인복지법｣제51조, ｢기초연금법｣제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영유아보육법 

제40조2 ,｢의료급여법｣제23조, ｢주거급여법｣제20조에 따라 에 따라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의 제공 비용을 환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직인

안

내

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및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경우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다른 급여는 민사집행 절차에 따라 환수처분할 수 

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

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을 말함)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음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유아학비: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군
수･ 구청장에게 신청

  3) 장애인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4) 기초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5)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해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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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1.1 >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외 국 인 등 록 번 호 )

주 소 (전화번호 :      )

대 리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청인

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

처  분  내  용 □ 선정     □ 보장변경/중지/정지/상실    □ 환수     □ 기타

□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7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 ｢기초연금법｣제22조, ｢장애인복지법｣제8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료급여법｣제30조제1항, ｢장애인연금법｣제18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38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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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

저축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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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7.1 >

가입

기수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 결정(추천) 통지서

구  분

□ 희망키움통장Ⅰ(생계·의료 수급자)  □ 희망키움통장Ⅱ(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자)

□ 내일키움통장(□ 시장진입형 □ 시장진입형(금융) □ 사회서비스형A(매출액 10% 이상)

                □ 사회서비스형B(매출액 10% 미만) □ 사회서비스형C(매출액 ‘0’인 사업단)

                 □ 인턴·도우미형)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근무지

신청내용 월별 저축액원  ※ 저축기간은 36개월

구비서류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본인적립금
입금기한

첫 입금년월일까지 (이후 매월 입금일 20일까지)

 귀하를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 대상자로 결정(추천)하였으니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에 

희망･내일키움통장적립 예금 계좌 개설 및 저축액을 입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민간위탁기관장

 문의 전화번호 :

                                                       귀하

구비서류

○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도장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도장

- 신청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1부)

-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

 ※ 구비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하나은행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075 & 4.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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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5.7.1> [1 면]

의료급여 제공(변경) 추천 신청서(국가유공자, 문화재 등)
처리기간

별도안내시 까지
    □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
번호

주소

휴대
전화

E-mail

가족 
사항

세대주
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직업 직장명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급
여
계
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대표계좌기재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  

  위와 같이 의료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보훈지(방)청장, 문화재청장 귀하  

신청시 구비서식 추가제출서류

소득･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3.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4.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제출하는 곳 관할 보훈지(방)청,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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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서식1호)

금융정보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동의자

(본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집
(사무실)

휴대전화

동의자

(배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집
(사무실)

휴대전화

    위의 작성요령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자로부터 안내 및 상담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연금수급 희망자(본인)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기 재

요 령

○ 주소는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로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함께 기입하셔야 합니다.(통보서를 

받으실 실제 주소를 상단에 기입) 

○ 연락처는 집전화와 사무실 또는 개인전화(핸드폰) 또는 연락이 가능한 보호자의 연락처를 함께 

기입하셔야 합니다.(비상시 연락을 받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상단에 기입)

유 의

사 항

○ 금융･신용･보험정보의 제공통보는 금융･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개인별로 위에 기재된 주소로 

우편송부하게 됩니다. 

○ 따라서, 우편물에 대한 취급 부주의와 본인 외의 가족 등의 열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정보등의 

유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국민연금공단 및 금융기관･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일체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0/. 075 4.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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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카드 신청인

성

명

한글 대상자와의관계

영문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집전화

휴대전화

신청카드

카드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임의선택불가)□ 

※우체국, 신협 현대증권은 체크카드만 발급 가능

신청구분 신규□ 재발급□

카드발급

금융기관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BC(IBK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신협□ 현대증권□) 

재발급사유

분실□ 훼손□ 

유효기간만료□ 

기타□

직장정보

(본 인)

직장명 부서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청구서수령지 ① 자택    ② 직장     ③ 이메일 이메일

카드수령지 ① 자택    ② 직장     ③ 읍･면･동주민센터
문자 알림 

서비스(SMS)
① 신청 ② 미신청

미성년자

발급동의서

① 징구    ② 미징구

현금카드기능

① 신청 ② 미신청

(※발급동의서 작성시만 징구 선택)

[※현금카드 기능 
가능여부 및 연결
계좌는 카드사별 
상이]

바우처 

사용내역

e-mail발송

① 신청    ② 미신청
체크카드명세서

e-mail 발송

① 신청   

② 미신청

(사업별 서식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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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1) 예금주는 반드시 신청인과 동일하여야 함

2) 전용카드일 경우 결제계좌 기입 불필요

3) 미성년자는(만18세미만) 별도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함

4) 카드비밀번호는 개통시 본인이 등록해야함

5) 체크카드 연결계좌는 KB국민카드(KB국민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하나카드(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카드(신한은행), NH농협카드(NH농협은행) 롯데카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BC (IBK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우체국, 광주은행, 제주은행, 신협, 현대증권)로 가능함

6) 보육료 지원 대상 영유아가 아동복지시설 입소자인 경우 ʻʻ전용카드ˮ 한정적으로 발급(보호자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밖에 없을 경우 카드 미신청)

카드발급신청, 약관승인 등

 본인은 위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아래의 내용을 확약하며 카드발급을 신청합니다.

① 금융사의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카드와 달리 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②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BC (IBK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전북은행 □ 수협은행 □ 광주은행 □ 우체국 □ 제주은행 □ 신협

□ 현대증권□)의 

  개인회원 약관을 승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BC (IBK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신협□ 현대증권□)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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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신청카드사：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BC(IBK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신협□ 현대증권□)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제 22조, 제 

2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거나 귀

사의 영업목적으로 사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

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및 제휴카드 관련 제휴기관 등에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

단하기 위한 자료 및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하는 등 본인이 동의한 목적에 제공/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제공･이용할 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E-mail 주소 등)

   - 신용거래정보(카드번호, 거래일시, 사용금액, 승인/매입 정보, 사용처, 개인대출현황 및 보증채무 현황, 연체

정보, 신용카드 한도 정보 등)

   -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정보

   - 신용능력정보(소득, 주거, 재산, 직장정보,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도의 판단에 필요한 개인 신용정보)

   - 기타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개인

(신용)정보

■ 정보제공 활용 목적：

   - 제휴서비스(무이자, 할인, 무료입장, 자동이체 서비스, 부가세 환급 지원 등) 및 각종 포인트(항공, 자동차, 정유 등)의 

제공 정산

   - 그린카드(에코머니 멤버십) 서비스의 제공 정산1)

   - 롯데멤버스 및 롯데마트 다둥이클럽 가입 및 서비스 제공･관리2) 

   - 카드배송, 우편물/E-mail/SMS 발송업무, 전화상담업무, 채권추심업무, 인터넷관련 서비스 업무,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업무목적(매출표 접수, 반송업무, 회원과 가맹점간의 분쟁해결, 가맹점대금 정산업무) 등 귀

사의 카드 관련 업무

   - 카드회원유치, 카드상품소개, 카드가입 및 이용권유, 금융상품소개, 통신관련 서비스 소개, 보험대리점 업무

(보험TM포함) 등 귀사의 영업목적 업무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개인 해외 출입국 정보 확인 및 활용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료의 지급･정산의 확인 및 활용

■ 제휴카드 관련 제휴기관：아이행복카드 관련 제휴기관, 나이스 등 VAN사, 롯데멤버스 제휴사2) , 다둥이 클럽 

제휴사2)  

■ 개인정보 활용 공공기관：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수사기관, 환경부(한국환경

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1), 지방자치단체1)

■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본 계약 소멸시 까지(단, 본 계약이전 발생한 신용거래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계약 

소멸시 까지 유효), 다만 신용정보 제공,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

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 귀하가 신청하신 카드를 접수/발급(승인) 가능합니다.

  ※ 카드가 재발급되거나 회원의 카드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발급시에도 이 동의서는 유효합니다.

  ※ 신청카드관련 제휴기관은 별도의 안내장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변경시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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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의 바우처카드 부분 작성 요령

1. 필수기재사항은 꼭 기재하여야 합니다.

   (카드종류, 신청인정보, 자택정보, 대금결제, 신청인 성명/서명 등 모두 필수기재사항입니다.)

   * 필수기재사항 제외: 직장 관련정보  

2. 신청인이 작성하여야 할 서류는 총 2장이며 앞면 발급신청서에 2회, 뒷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에 

2회, 추가동의서에 1회 등 5곳의 신청인란에 모두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및 서명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하여야 하며 서명 대신 인장 날인도 가능합니다)

3. 신청인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분실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합니다. 또한 대리

인이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동사무소 직원은 발급신청서 하단부 ‘읍･면･동사무소기재란ʼ을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을 A4

용지에 복사하여 별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발급신청서 항목별 기재요령입니다. 

  ■ 카드종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바우처전용카드 중 하나에 √ 표시 

   ㅇ 신용카드: 월 1회 결제일에 청구되며, 바우처 신용카드는 신용등급에 따라 발급

   ㅇ 체크카드: 사용시 마다 연결계좌 잔고 내에서 즉시 결제가능

   ㅇ 전용카드：신용불량자,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등 제한적으로 발급 가능

  ■ 자택전화번호와 핸드폰번호 중 1개 이상은 반드시 기재

   ㅇ 자택전화의 경우 앞자리가 전국지역번호(DDD), 핸드폰의 경우 앞자리가 (010.011.016.017.019)필수코드로 지

정되어 있으며 편의상 000-000-0000으로 기재할 경우 카드발급오류로 카드발급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여 작성 

  ■ 청구서 수령지 - 일반 신용카드/체크카드 이용대금명세서를 받으실 곳으로 자택/직장/이메일 중 선택하여 표시

   ㅇ 신용카드: 자택, 직장, 이메일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항목으로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ㅇ 체크카드: 체크카드는 별도의 대금청구는 없으며(즉시결제) 이메일 선택시 이용내역명세서를 기재되어있는 이

메일로 발송

   ㅇ 유의사항: 선택한 항목에 대한 정보기재 필수  ex) 이메일 선택시 이메일 주소 필수기재

  ■ 카드수령지 - 바우처카드를 받으실 곳으로 자택/직장/읍･면･동 중 선택하여 표시하며 배송지별 관련배송정보기재
                  (예:자택-보호대상자주소, 직장-직장주소,전화번호, 읍･면･동-읍･면･동주소)

     ※거동불편노인, 중증장애인 등 자택 카드수령이 어려운 보호대상자 경우 읍･면･동주민센타로 카드수령 지정 가능하나 이 

경우 반드시 배송지 정보 중 읍･면･동정보(읍･면･동명, 담당자명, 읍･면･동주소, 전화번호)를 모두 읍･면･동주민센터의 

해당내용으로 상세기재함.

     예) 읍･면･동명: 교1동사무소, 담당자명:홍길동, 읍･면･동주소: 서울 종로구 교1동 112, 읍･면･동전화번호:02-1234-5678  

  ■ 문자알림서비스(SMS) - 카드사용시 이용내용을 실시간(즉시)으로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

(핸드폰번호 필수)로 신청/미신청 중 선택하여 표시

  ■ 체크카드명세서 이메일발송 - 체크카드의 이용내역을 받아보시고 싶을 때 선택하며, 발송 방법은 이메일로만 

가능(이메일 주소 기재 필수)

  ■ 바우처사용내역 이메일발송 - 바우처서비스의 이용내역을 받아보시고 싶을 때 선택하며, 발송 방법은 이메일

로만 가능(이메일 주소 기재 필수)

  ■ 결제은행/계좌번호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대금을 납부하실 계좌로 반드시 본인 명의 통장만 가능

  ■ 미성년자 발급동의서

   ㅇ 14세 이상은 체크카드 발급가능. 

   ㅇ 14세 미만은 카드발급 불가

  ■ 현금카드 기능 - 카드사 및 은행별로 상이하여 카드발급 과정에서 별도 안내

 5.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하신 내용에도 불구하고 최종 발급되는 카드의 종류, 결제일, 결제계좌가 각 카드사 

별도 기준에 의거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카드실물과 함께 우송해드리는 카드정보와 종합안내장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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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서식3호] [ 1면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발급

대상자

대상자 성명(한글) (영문)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미성년자 발급동의서   ① 징구  ② 미징구  ※ 만14세미만 아동은 별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신청

카드

신청구분  □ 신규   □ 재발급 재발급사유 □ 분실     □ 훼손    □ 기타

실물카드
 □ 노인돌봄종합(방문/주간)  □ 장애인활동지원   □ 가사･ 간병방문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발달지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가상카드

(인증번호)
 □ 노인단기가사        □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

실물

카드

수령지

수령인 □ 발급대상자      □ 보호자(배우자) ※ 수령자가 보호자(배우자)인 경우 
성명, 연락처를 기재

성명 전화번호 -

수령지 ① 자택  ② 직장  ③ 읍･ 면･ 동주민센터

 ※ 자택, 직장, 읍･ 면･ 동주민센터 중 희망 수령지를 체크하고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
(주민센터는 주소 기재 불필요)

자택 □□□-□□□ 전화번호 -

직장 □□□-□□□ 전화번호

＊ 대상사업：노인돌봄종합(방문/주간),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가상카드

(인증번호)

수령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대상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전화번호 이동통신사  □ 내국인   □ 외국인

＊ 대상사업：노인돌봄종합(단기가사),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

＊ 휴대전화 가입자의 범위：‘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 따른 신청인의 범위와 동일
(본인, 배우자, 친족, 기타관계인)

환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대상사업：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가사･ 간병방문지원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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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 제출용 [2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동의서 】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의 처리),｢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개인정보보호법｣제
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대상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카드, 전화번호, 주소, 환급계좌(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대리인 : 성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관련 본인 확인절차 및 만족도 조사에 활용
  ○ 바우처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납부･환급 업무에 활용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카드 제작 및 배송
  ○ 서비스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
  ○ 허위･초과결제, 대상자 자격위반 조사 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적정급여 관리에 활용
  ○ 기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개인정보는 전자바우처 자격 종료 후 5년 보유 및 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상기 내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업무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ʻʻ개인정보 보호법ˮ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본 기관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받는자 : 우체국 및 포스토피아(배송･투봉), 유비벨록스(카드 제조사), 드림시큐리티(문자발송)
  ○ 제공목적
    - 본인부담금 납부･환급 및 만족도조사 업무 수행에 활용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카드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제공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송･수신(SMS)
    - 본인인증, 서비스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제공
    - 환급계좌 실명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 제공항목 
    - 우체국 및 포스토피아: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 유비벨록스: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 드림시큐리티: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번호, 이동통신사
  ○ 보유기간(제공받는자)
    - 우체국: 배송완료 후 1년, 포스토피아 : 투봉완료 후 10일, 유비벨록스: 제작완료 후 1개월, 드림시큐리티: 발송완료 

후 1개월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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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서식 3-1호] 

바우처 카드 발급을 위한 보호자(법정대리인) 동의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인

(지원대상자)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법정대리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연락처
-

 상기 본인(보호자)은 카드 발급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바우처 카드의 발급 및 동 카드의 사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서비스 신청인(바우처 카드 발급 대상자)이 만14세미만 아동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② 카드 발급 신청인란에 바우처 카드 발급 대상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③ 보호자(법정대리인)와 카드 발급 신청인과의 관계는 행복e음 등을 통해 공부 상으로만 확인하고 별도의 서류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0/. 075 Y 4.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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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서식4호)

지 출 실 태 조 사 표
Ⅰ. 가구특성 

▢ 맞벌이 여부   ( Y  /  N ) ▢ 자영업자 여부 ( Y  /  N ) ▢ 주택소유 여부 ( Y  /  N ) - 면적 (        )㎡

Ⅱ. 지출내역 (한달 단위의 항목별 지출사항)
지 출 항 목 지출금액(원) 지 출 항 목 지출금액(원)

식품비

1.곡물 및 가공품

교육비

13.고교납입금 　

14.보육료2.고기, 야채
15.교재,참고서비3.과일
16.학원비4.빵 및 음료

교양오락비
17.방송수신료 　5.외식비
18.기타오락비

주거비 6.월세

교통통신비

19.교통비

광열수도
비

7.수도요금 20.자동차유지비 　

21.전화요금8.전기요금
22.인터넷이용료9.취사,난방비용

기     타

23.담배, 술값 　피복신발
비 10.의복, 신발 24.가사용품 및 

  서비스

의료비
11.입원, 진료비 25.가타 잡비
12.의약품비 26.사회보험료

합     계 (                                     ) 원

Ⅲ. 소득내역 (가구원별 소득)
수입원(성명) 가구주와 관계 직업(직장명) 수입(원)

합계 (                                     ) 원

Ⅳ. 추가 지원내역(수입내역이 지출내역에 비해 부족할 경우 보충 방법)

              작성일 : 20      년      월        일

                               작성자 : (주소)
                                       (연락처)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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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출항목별 해당품목

지 출 항 목 해당품목

식품비

 1.곡물 및 가공품 쌀, 떡, 라면류, 기타곡물가공품, 

 2.고기, 야채
돼지고기, 닭고기, 기타육류가공품, 우유, 요구르트, 갈치, 
기타선어개류, 기타채소, 두부, 김치류, 김, 고추

 3.과일 사과, 배, 포도, 귤, 수박, 딸기, 기타과실 

 4.빵 및 음료
케이크, 기타빵류, 아이스크림, 과자류, 커피, 음료류, 
기타식품

 5.외식비 식사대, 학교급식대

주거비  6.월세 월세

광열수도비

 7.수도요금 수도료

 8.전기요금 전기료

 9.취사, 난방비용 등유, 도시가스

피복신발비 10.의복, 신발 학생복, 아동용외의, 여자내의, 운동화

의료비
11.입원, 진료비 병원외래진료비, 치과진료비, 기타보건의료서비스 

12.의약품비 양약, 조제약

교육비

13.고교납입금 고교납입금

14.보육료 보육료

15.교재, 참고서비 중고교재, 참고서값(1인당)

16.학원비 입시및보습학원,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태권도학원

교양오락비
17.방송수신료 방송수신료

18.기타오락비 완구, 기타교양오락서비스

교통통신비

19.교통비 버스, 택시, 지하철및전철, 화물운송료

20.자동차유지비 부품및관련용품구입, 보험료, 경유, LPG

21.전화요금 이동전화기기, 일반전화요금, 이동전화요금

22.인터넷이용료 인터넷이용료

기타

23.담배, 술값 소주, 맥주, 담배

24.가사용품 및 서비스 화장지, 세탁용세제, 청소료, 기타가사서비스

25.가타 잡비 이미용료, 목욕료, 손해보험료, 기타잡비

26.사회보험료 연금, 건강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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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서식5호)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수급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취업상태

유 형 

 □ 상시근로자  

 □ 임시･일용직(파출부, 일일잡부 등)

 □ 자영업(노점･행상, 농어업 등)

 □ 기타

직장(사업장)명

직장(사업장)주소                           (전화:            )

소득 

일 당 제
 1일임금                               원

 월평균 근로일수 :                     일

월 급 제  월 평균 총급여 :                       원

자 영 업  월 평균 총소득 :                       원

기    타
 월 평균 총소득 :                       원

 (이전소득일 경우 지원하는곳 :            )

본인은 상기와 같이 소득이 있음을 신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신고자 :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취업상태나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벌칙)’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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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서식6호) 

일용근로 사실 확인서

근 
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사실 확인 내용

통보 내역 소명 내역

사업장 근로기간 일용소득 유형* 소명금액 소명 사유

소명 유형 안내
(아래의 유형 번호를 작성하고, 보다 구체적인 소명사유를 작성)

ㅇ 유형① : 근로를 하였으나 통보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사업주로부터 받은 증빙서류 첨부)

ㅇ 유형② : 근로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사업주가 확인서 발급을 거부 또는 폐업

ㅇ 유형③ : 현재 일용근로를 안한다고 주장(현재 별도의 소득활동을 하면 소득신고서 첨부)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전  화  번  호 : 

  근 로 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동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국세청 통보 내역과 상이한 경우, 국세청으로 통보되니 사실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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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서식7호)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복지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복

지

급

여

계

좌

현  행

금융기관 예 금 주

계좌번호

변  경

금융기관 예 금 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 복지급여계좌 변경을 신청하오니, 현재 지급받고 있는 급여 전체를 위 변경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교육감 귀하

 

구비서류  급여통장 사본 1부

0/. 057 & 4.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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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서식8호)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별도 안내

본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위의 사람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로서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기 위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배우자                   (서명 또는 날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아래 유의사항을 듣고 확인한 경우에는 오른쪽 [ ] 란에 √ 표시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력관리는 수급 가능 여부를 예측하여 신청을 안내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력관리를 통

해 안내된 이력조사 결과는 전산자료로 조회된 공적자료 위주로 적용된 결과이므로 실제 신청

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나. 이력관리에 따른 조사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개별조사가 아닌 원칙적으로 연 1회 이루어지는 일

괄조사입니다.

2. 이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5년입니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기초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신청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소득, 재산 및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제2항제3호에 따른 이력조사의 경우에는 소득조사, 재산조사 

및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관련 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에게 소득정보, 재산정보 및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통서식(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의 정보를 활용함에 동의합니다.

수급희망자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배우자                                  (서명 또는 날인)

0/.kk 075kkY &6.e- ' ἑ &6.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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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ⅠⅠ 일반 사항

1. 목적

℮ ｢ ʨ ․ Ɣ ʨȫ ȓ Ɵ & ʨ

'｣ ｢» ｣* ｢ ｣ & c '

» ī ſ* ˏ

ɻ Ὥ,

2. 적용범위

℮ & c '& ʻʻ & c 'ˮ Ὥ,' Ɵ

ἑ ē * ἑ Ɵˏ ά » ․ ἑ

& ʻ̒ ˮ Ὥ,'* »

& ʻʻ ˮ Ὥ,' Ὥ,

3. 법적근거

｢ ʨ ｣ 3 ץ 33 ｢» ｣ /3 ץ 37 *

｢ ｣ 0/ ץ 10

※ 법적근거 상세 법 조항은 ʻʻ붙임 1. 법적보호체계ˮ 참조
가. 준용

℮ ˏ ╜ ᾋ ἑ ｢ ʨ ｣* ｢» ｣ 
｢ ｣ Ὥ,

나. 다른 지침과의 관계

& c ' » Ɵ ἑ Ὥ ɻ ╠ Ŝ

ſἑ ℮ ἑ 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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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운영체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사회복지정책실장*]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장1]

사회보장정보원
정보기술본부장2]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파트

지방자치단체
(A)

지방자치단체
(B)

지방자치단체
(․․․)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복지
주무부서장4]

사회복지
주무부서장4]

사회복지
주무부서장4]

정보시스템 
운영본부장3]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취급자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취급자

 1)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장 : 개인정보 보호 총괄책임관
 2) 정보원 정보기술본부장 : 개인정보 보호 실무책임관
 3) 정보원 운영 본부장 : 개인정보 보호 운영책임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정보운영본부장, 복지정보관리본부장, 

희망복지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
 4)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주무부서장 : 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개별책임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위원장

» ἑ & c ' » Ɵ

․ ŏ ˏ * ē Ὥ,

» ƣ Ɵ& ʻʻ ƣ Ɵˮ Ὥ,' & c '

ē ƛ Ὥ,

» Ɵ& ʻʻ Ɵˮ Ὥ,' ˏ

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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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Ɵ& ʻʻ Ɵˮ Ὥ,'

Ɵ Ὥ,

» » Ɵ& ʻʻ» Ɵˮ Ὥ,'   ά

&ˏƟ ƣ ' Ὥ,

5. 주요정보시스템

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ʨ ․ ᾋ ň Ɵ Ɵ ſ

ά ἑ Ὥ,

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

& c ץ' » ᾋ ˏ »

י․ ſ* ἑ Ὥ,

6. 용어정의 

동 정의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규정의 정의를 차용하나 동 법 규정의 변경에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동 지침에 규정된 바에 우선적으로 따른다.

ʻʻ» ˮ ἑ » Ɵ ․
» ἑ & ᾄ ἑ »

ῤ ₩ Ὥ ī ŏ ἑ Ģ Ὥ,' Ὥ,

ʻʻ ¯ ˮ ․ ᶑ* ᶹ℮ ․ ᾄ ~ ․ * ŋ * ē´*

Ɵ * ğ ŏƛ * ｢ Ɵ

｣ 0 3 Ŝ ᾄ ἑ * ʗ

~ ἑ » Ὥ,

ʻʻſ ˮ » ſ ī ȋ ˏ ╠

* Ȍ * * ȫ 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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ʻ̒ ˮ ╜ἑ ἑ ʗ ~

╜ἑ Ὥ,

ʻ̒» ˮ » » Ɵ ƣ ďׁ

ŏ ἑ * » 1/ ᾄ ἑ

Ὥ,

ʻ̒» ˮ » ˏ ἑ

Ὥ » ἑ ƔƔˏƟ* ˏƟ․ά * » 0.'

Ὥ,

ʻ̒» ʨ ˮ » ･¯₪ » ἑ

ώᾄ ἑ » Ɵ ώᾄ ἑ ʗ

» ʛ ἑ Ὥ,

ʻʻ» ˮ » ī ğ ₩ ɻ

ţ ďׁ ȋ » Ὥ,

ʻʻ» ˮ * *

Ɣ ἑ Ģ Ὃ Ɵ » ἑ Ģ

Ὥ,

ʻ̒» Ɣˮ » ἑ » ~ ώ˓ ׁ

* ᵥ » * » ᾋ 1

ʛȫ * » 1 » Ɣ » ƛ

Ɣ℮ ἑ ἑ Ὥ,

ʻʻ» ˮ » * * ţ* ℮* ˏ * * * ~Ɣ*

* ğ * * * ȋ* * Ɣ* Ɣ»* ˏ* ʗ

Ὥ,

20) 1인사업자, 개인활동가 등 본인의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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ʻʻ» ˮ ׁ » ſ*

» ᾋ » ~ ďׁ ἑ ȫ

ἑ ʛ Ģ Ὥ,

ʻʻ ʻʻ * * * ᶹ * * * ƃ

Ȍ ſ Ȍ ἑ  

․ ἑ * ƔƔ * Ὥ,

ʻʻ ʨ ʻʻ ʨ 0 3 ˏƟ ˏ

1 / Ɣ ἑ ʧ* * ʗ ȫ Ὥ

ʻʻ ˮ & c ' ╜ἑ ʨ

01 /   ᾄ ἑ ἑ Ὥ,

ʻ̒ ʨȫ ˮ ˏ 7 Ὥ ʨ Ɣ ȫ ~

Ὥ,

ʻʻ ʨ ˮ ʨ ſ ἑ Ὥ,

ʻʻ ᾋ ˮ ʨ ἑ Ὥ,

ʻʻ ˏƟˮ Ɵţ ʨ Ɣ ἑ Ȍ~ˏƟƛ

ά Ὥ,

ʻʻ ˮ ʨ /6 1 & c ' ȫ

Ɵ * ğ* ʗ ᾋ * & c '

Ɵ ₩ ἑ Ὥ,

다음 정의는 동 지침에서 고유하게 정의한 것으로 동 지침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ʻʻ ˮ Ɵ ἑ   ʨ

ˏ Ὥ,

ʻ̒» ˮ & c Ὃ ' »

Ɵ ᾋ ․ ŏ ἑ Ὥ,



288

ʻ̒» ˮ & c Ὃ ' »

ᾋ ſ* ƣ ἑ * ē

Ὥ,

ʻʻ» ƣ Ɵˮ & c Ὃ ' Ɵ

» ƣ Ɵ ･¯₪ ἑ * ē ƛ

Ὥ,

ʻʻ» Ɵˮ » Ὃ »

Ɵ ἑ * ˏ Ὥ,

ʻʻ» Ɵˮ & c ' Ɵ »

ἑ * Ɵ Ὥ,

ʻʻ» » Ɵˮ   ά & c ' Ɵ

» Ɵ ․¯₪ ἑ *   ά

Ὥ,

ʻ̒ Ɵ ˮ & c ' ․Ɵ ╜ἑ ᾄ

Ɵ ╠ ē & ʻʻ Ɣ Ɵ ˮ Ὥ,'

Ὥ,& ά Ὥ,'

ʻ̒» ˮ » »

1 ī Ň » * * ~Ɣ* ȋ ╜ἑ ἑ

Ģ Ὥ,

ʻ̒ ¯ ˮ ʧ & * *ţ 'Ɵ * Ɵţ ~ Ɵţ *

~ ․ Ɵ * ē´& ․ ץ ' Ɵ Ὥ,

ʻʻ ․ſ ˮ ň․ * ․ * ʨ*

ώץ ƛ » ſ ἑ ſ Ὥ,

ʻ̒ » ˮ » ȋ ἑ * *

Ɵţ Ɵ╜ ƛȋ ďׁȋ ~ἦ Ὥ, ʻ̒ ¯ ˮ 
ʻʻ ․ſ ˮ ɻ » 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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ʻ̒ ˏˮ ʗ » ʛ ~ἦ ſ ȋ

~ἦ Ὥ, ˏ ʻʻ ˮ & c ' B@ Ɵ ἑ

Ὥ,

ʻʻ &Clapwnrgml'ˮ ˏ ʗ

ɻ ₪ ἑ ʗ ץ

₩ ἑ Ģ Ὥ, ᾋ ╠

ȋ ἑ Ģ &bcapwnrgml' ſ Ὥ,

7. 주요서식

/ , » & * Ŝ '

0 , » ˏ Ɵ ᾋ

1 , » & ․ * 1 Ɣ' ℮

2 , » Ɣ

3 , » Ɣ ğ ŋ

4 , » ţ

5 , ˏ & ' ․ ᾋ

6 , » 1 Ɣ ᾋ

7 , » ţ

/. , » & * ․ * ' ȋ

// , » & * * ˏ* ď '

/0 , » & ․ * ' ȋ ᾋ ŏƛ

/1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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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세규정 등 붙임

/, ţ& ʨ * » * '

0, » Ɣ

1, » * ․ *

2, » Ὃ

3, » ţ ₩ ʛď ˏ

4, ţ

5, ǯ Ɵ ţ

6, » ğ

7,

9. 시행

℮ ╠ ב Ὥ,

10. 경과규정 

℮ ב Ὥ,

11. 유권해석체계

℮ ἑ ɻ ƛ ₱ ἑ ℮

Ŝ ē ƛ 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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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관리체계

1. 정의 및 근거

‑ » Ὃ Ὃ & c '

» ᾋ ˏ * » י․
ſ »

Ὃ ἑ Ɵ ţ Ὥ,

ʛď

‑ ｢ ʨ ｣ 1. * ｢» ｣ 07 * ｢» ｣ 
1. * » ˏ 6 * ｢ ｣ 02

    ※ 법적근거 상세 법 조항은 ʻʻ붙임 1. 법적보호체계ˮ를 참조

2. 적용 범위

℮ & c ' Ɵ ἑ ē * ἑ

ˏƟ ά » ․ ἑ ƛ ē ἑ

» Ὥ,

3.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ƣ Ɵ » ʨ ἑ » ․ » ʛ ἑ ˏ

» Ὃ ₩ ʻʻ»
Ὃ ˮ ȋ Ὥ,

‑ ƣ Ɵ ʻʻ» Ὃ ˮ Ɵ ․ ˏ

℮ » Ɵ ī 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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Ɵ ʻʻ» Ὃ ˮ& 2 '

& c ' » ᾋ ˏ ſ* »

י․ ᾋ Ὃ Ὃ ᾋ

Ὥ,

‑ Ɵ » י․ »

Ὃ ƛ Ɵ & c ' » Ὃ

ȋ Ὥ,

ƣ Ɵ Ὃ ŏƛ ᾋ ᾄˏƟ ī ţ

ȋ Ὥ,

 가. 접근기록 생성 및 오․남용 의심행위 분석

Ɵ & c ' » ᾋ ˏ & ʻʻ ʛ
ˏ ˮ Ὥ,' ά ſ* Ɵ ╠ ʛ ˏ

~ἦ ╠ Ὥ,

Ɵ ╠ ʛˏ ˏ   ē ᾄ╜ἑ »

Ὥ,

‑ * ₩ Ḇ ˏ

ſ Ὥ Ὥ,

‑ » ʛˏ ץ Ɵ 1ᶅ Ɵ Ὥ,

Ɵ » ╜ἑ ᾋ ᾄ » Ɵ

& Ɵ Ὥ,' » ʨ ī Ὥ,

‑ ᾀ ἑ & c ' » Ὃ

& ʻʻ» Ὃ ˮ Ὥ,'

╠Ὥ,

나. 소명 및 위반 여부 판정

» Ɵ& Ɵ Ὥ,' » ʨ ἑ /.

ץ   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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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Ŝ

ŏƛ /. ץ » Ɵ& Ɵ Ὥ,' »

Ὃ ᾋ ďׁ Ɣ Ὥ,

* ᾄ » Ɵ& Ɵ Ὥ,' » ʨ ~

ſ₩ /. ץ ďׁ ᾀ Ὥſ ά╜ἑ Ŝ *

Ɵ ᾋ * Ŝ ἑ

3 ץ Ὥ,

‑ ₩ ȋ ſ ᾄ » Ɵ& Ɵ Ὥ,'

» ʨ ~ ἑ Ŝ ἑ £ ╠Ὥ,

Ɵ ╠ ץ ᾋ *

ᾄ » Ɵ& Ɵ Ὥ,' » ʨ ἑ

Ὥ,

Ɵ ᾄ » & ᾀ Ὥ,'

ᾋ ğ * ʗ ŏƛ 3 ˫ ƣ Ɵ ī ſ

Ὥ,

» Ὃ Ŝ ἑ

ƣ Ɵ ī ſ Ὥ,

다. 행정 조치

ƣ Ɵ » ᾋ ʻʻ» ţ

₩ ʛď ˏ ˮ& 3 ' ţ ᾄˏƟ ī

ȋ Ὥ,

‑ ᾄ ἑ £ »

Ὥ,

ȋ ˏƟ ᾄ ᾋ ʻ̒ ţ ˮ& 4

' 1» ץ ſ* ʗ ŏƛ ƣ Ɵ ī Ὥ,

‑ ţ ╜ἑ » & ¯ * ․ſ * » '

ʘ ſ ~ ἑ ¯ Ὥ,



294

‑ & * * ˏ ' Ŝ ἑ ſ ţ

ˏ Ὥ άţ ň Ὥ,

‑ ʛȫ &Ɣ ' ȫ ἑ ī » ī ₩

Ɵ ♃ ʻʻŋ ˮ Ὥ,

․ ʛȫ &Ɣ '~ ₩ ╜ Ὥſ ἑ Ŝ ₩ ╠ ī

Ὥ,

‑ » &» ʨ '~ ʻ̒ŋ ˮ ╜ἑ ἑ ᾄ ˏƟ

» Ɵ& Ɵ ' ʻʻŜſˮ ἑ ʻʻ ˮ Ὥ,

‑ Ɣ » ʻʻ ˮ ᾄ╜ἑ

Ŝ ʻʻ ˮ ſ* ʗ Ŝ ʻʻŜſˮ Ὥ,

라. 징계 사후관리

ţ ŏƛ~ ʻ̒» ţ ₩ ʛď ˏ ˮ& 3 '

Ŝ ī ╜ Ὥſ ά╜ἑ Ŝ * ƣ Ɵ » ´

ᾄˏƟ ī ţ ȫſ Ὥ,

ᾄˏƟ » ᾋ ʻʻ ˮ ἑ ʻʻ ˮ
╜ďׁ ╜ἑ Ŝ ſ ſ* ʗ ƣ Ɵ ī

ſ Ὥ,



부    록

부 록

제2장

개
인
정
보
보
호

지
침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 295

ⅢⅢ 사용자 분야 (지방자치단체)

1.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사회복지정책실장*]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장1]

사회보장정보원
정보기술본부장2]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파트

지방자치단체
(A)

지방자치단체
(B)

지방자치단체
(․․․)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복지
주무부서장4]

사회복지
주무부서장4]

사회복지
주무부서장4]

정보시스템
 운영본부장3]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취급자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취급자

 1)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장 : 개인정보 보호 총괄책임관
 2) 정보원 정보기술본부장 : 개인정보 보호 실무책임관
 3) 정보원 운영 본부장 : 개인정보 보호 운영책임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정보운영본부장, 복지정보관리본부장, 

희망복지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
 4)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주무부서장 : 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개별책임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위원장

가. 개인정보 보호 개별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

& c ' » Ɵ   ά

&ˏƟ ƣ ' Ὥ,

» Ɵ & c ' » Ὥ

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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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 ' » ώᾄ ſ ᾄ »

ʨ » Ɵ ․¯₪ Ὥ,

‑ » ʨ & c ' Ɵţ ᾋ »

ˏ * » ǯ ǯ Ὥ,

‑ ȫ &» * ․ ȋ' ȋ~

ἑ Ŝ ʻ̒» * ․ * ˮ& 1 '

Ὥ,

‑ » ᾋ »

Ɵ Ὥ,

<개별책임관의 법령상 책무>

법령상 책임자의 책무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체계상 책임자의 책무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처리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개인

정보

보호

개별

책임관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관리실태 확인･ 
감독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 시 민원 접수․처리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취급자 

자체 교육계획 수립․실시 및 결과 보고 

수행

개인정보 보호 위반 의심사례에 대한 

소명처리와 개인정보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관리 업무 수행

나. 개인정보 보호 교육

» Ɵ » ʨ » ´ ˏ Ὥ

Ὥ,

‑ ᶅ ǯ ᾋ * ǯ ץ * * ȋ

» ǯ ţ ․ Ὥ,

‑ Ɣ & ₩ * ₩ ' ᾋ ἑ ˏ / *

ɻ ᾋ ἑ Ὥ ₩ ǯ ſ*

ʻʻ» ˮ& /2 ' ȋ Ὥ,



부    록

부 록

제2장

개
인
정
보
보
호

지
침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 297

대상 구분 교육주체 주요내용 주기

지방

자치

단체

공무원

정책교육 자체인력

개인정보 보호 일반내용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기본지침 주요내용

반기 1회

시스템

교육

정보원

소관부서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반기 1회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수시

임시직 및 

비공무원

정책교육 자체인력

개인정보 보호 일반내용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기본지침 주요내용 분기 1회

시스템

교육
자체인력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교육1)

<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

1)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ʻ̒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교육ˮ을 이수한 공무원이 임시직 및 비공무원의 시스템 
사용 교육(정보시스템(행복e음)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포함)을 수행한다. 

※ ʻʻ붙임 7. 교육 관리체계ˮ 참조
‑ ǯ » Ɵţ ſ ․ ǯ *

Ὥ » ǯ ἑ ˏ & ˏ / '

ſ* ǯ ŏƛἑ ᶅ / £ ǯ ţ ſ ᶅ₩

ƣ Ɵ ī ſ Ὥ,

다.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ᾄˏƟ » ƣ Ɵ ἑ »

&» ʨ ' ᾋ ţ Ὥ,

‑ » * ŏ * ţ » * ƣ

Ɵ ī ŏƛ ſ ᾋ ᾄˏƟ ץ ¯ ī

Ὥ,

» ʨ ἑ ᾄ » Ɵ ․¯₪ » ī

* ȫ » ďׁ ʛ ȫ ₩

ἑ ᾋ ἑ ╠Ὥ,

‑ » ʨ ἑ & c ' »

&ά ' ďׁ* ī ╠ » ī Ṹ ἑ

Ɣ ἑ ╠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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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ʨ ἑ » Ɵ » ᾋ

ī * » ᾋ ȋ

ᾋ Ὥ,

2.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 c ' » ἑ Ɵ ἑ ſ

ἑ Ŝ ɻ ╠ ․ Ὥ,

‑ ℮ ἑ ~ ℮ ץ ƛ

₩ » ․ * * ˏ£*

℮ ď ȫ ſ ב ἑ Ὥ,

․ ℮ ī ₩ ʻʻ» & ․ *

1 Ɣ' ℮ ˮ& 1 ' Ὥ,

․ ἑ Ŝ ἑ ~ *

℮ ץ ᶺ Ὥ,

․ Ŝ ʻ̒» ˏ Ɵ ᾋ ˮ& 0 ' ․Ɵ
Ὥ,

나. 개인정보 제공 

& c ' » ἑ ƛ ďׁ

1 ī Ɣ ἑ ╠Ὥ, Ὥ * Ὥ   » /6

0 ɻ ╠ Ŝ * ₩ ďׁ 1 ī Ɣ Ὥ,

‑ ₩ ℮ Ŝ

‑ ʨ /0 1   ᾋ ȓ ɻ

ďׁ ˏ ~ Ŝ

‑ Ȍ ἑ ¯ ¯ ȋ ȫ ἑ ˏƟ ¯ ἑ

ἑ 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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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ğ ․Ŝ Ɣ ˏ Ŝ

‑ Ŝ

‑ ţ ȋ » ἑ Ɣ ἑ

Ŝ

& c ' » & ' ἑ Ɣ ~ Ŝ

¸ Ὥ,

자료요청
문서접수

자료제공
여부검토

정보제공 및 
안전성 확보 조치

사후관리

    ※ ʻʻ붙임 2. 개인정보의 제공 절차(공통)ˮ 참조  

&/άţ'

‑ & c ' » ſ ἑ ˏƟ ʻʻ»
Ɣ ˮ& 2 ' » * ʛď* *

ˏ£ ά Ɵ ī

Ὥ,

･ ˏƟ Ɣ ץ Ŝ ץ ſ

Ɣ * ʗ ἑ ſ

Ὥ,

･ ἑ Ŝ Ɣ ƛ ώᾄ & ' 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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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ʛď~ ſ* ᾋ ╜ſ*

~ Ɵ ἑ Ŝ ᾄ

ˏ£ ℮ Ɣ Ὥ,

･ Ɣ ~ ďׁ ץ℮ ά ˏ

Ŝ ἑ ƣ Ɵ ğ Ὥ,

‑ * ᾄ ά ~ ȫ

» Ɣ Ὥ,

&1άţ' Ɣ

‑ » ~ ╠ ἑ Ɵ Ɣ *

Ɣ Ŝ ˏ

& SQ@* AB ' ή ἑ Ģ Ὥ,

･ * ˏ ή Ŝ ʻʻ ˏ & ' ․
ᾋ ˮ& 5 ' ․Ɵ ſ ʻ̒» ţ ˮ& 4

' ȋ Ὥ,

･ * ˏ ή Ŝ ʻʻ ˏ & ' ․
ᾋ ˮ& 5 ' ․Ɵ ſ ʻ̒» ţ ˮ& 4

' ȋ Ὥ,

‑ ή ἑ Ŝ ~ἦ ₩ ή *

ή * ˏƟ ώᾄ ἑ ʨ ī ή ſ

Ὥ,

‑ * 1 ī Ɣ ἑ Ɣ ἑ ~ » ī

₩ * * ˏ£* ~ ď *ׁ »

07 ´ȋ ₩ Ὥ,

&2άţ' Ɵ

‑ ἑ 1 ī Ɣ ἑ Ŝ ʻʻ»
1 Ɣ ᾋ ˮ& 6 ' ․Ɵ ſ* ₩ Ɣ

ב 1. ץ Ɣ * Ɣʛď* Ɣ * Ɣ /.

ī 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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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Ɣ ˏƟ ˏ£ ╠ » 3

ץ ſ ˏ ſ ʗ ŏƛ » Ɵ ī Ὥ,

다. 개인정보 파기

» ~ ╠ ˏ Ŝ ἑ ȋ ἑ ~ἦ ₩

&ˏ  ․ ․ * 1 ' Ὥ, ʻ̒»
ˏ Ɵ ᾋ ˮ& 0 ' ․Ɵ Ὥ,

ȋ & c ' B@ » ˏ~

Ŝ Ὥ ɻ ἑ Ŝ ſ ℮ ʻʻ
ȫ ˮ Ὥ,

라. 정보주체 권리보장

ȫ &» * ․ ȋ' ȋ~ ἑ

Ŝ ʻʻ» * ․ * ˮ& 1 ' Ὥ,

‑ » ȋ ב /. ץ ȋ ᾋ ŏƛ

ʗ * ʻʻ» & ' ˮ& // ' ἑ ʻʻ»
& ․ ' ȋ ᾋ ŏƛ ˮ& /0 '

ī Ὥ,

･ & c ' ․ ~ Ŝ » Ɵ

Ɵ ƛ ʛď

ƣ Ɵ ī Ὥ,

･ ~ ďׁ ℮ ץ ά ˏ

Ŝ ἑ ƣ Ɵ ʗ ğ Ὥ,

‑ * ȏ ᾋ *

ˏ ἑὭ,

‑ ʗ ･ ȋ ᾋ ἑ ʻ̒ & c ' »

ˮ ŏ 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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ᾋ ἑ ī ȋ

ȫ ȋ ἑ ᾄ ᾋ ſ* ʻ̒ ˮ&
/1 ' ȋ Ὥ,

마. 개인정보 유출통지

» Ɵ & c ' » Ŝ

ƣ Ɵ ī ſ ſ* ╠ » * ƛ ʗ Ŝ *

* » ᾋ ȋ *

ſ ᾄ ī Ὥ,

‑ Ɵ » ~ / ╠ Ŝ ƛ ΄

ᵸ 5 ī Ὥ,

‑ * ᾋ ŏƛ ŏƛ Ɵ ἑ

ˏƟ& Ȍ ἑ Ȍ ᵸ ' ſ Ὥ,

3.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ʛȫ Ɵ

‑ & c ' ʛ ἑ ţ ʨ ἑ Ŝ ώᾄ

» ţ ʨ Ὥ,

‑ ἑ ℮ » ʨ ~ Ŝ╜ Ŝ

& c ' ʛȫ Ŝ ἑ Ὥ,

ʛ

‑ » Ɵ ἑ ἑ ἑ AARTׁ ¯

¯ ἑ ſ* ץ ˏ ․ 
Ɵ Ὥ,

NA

‑ ƛ » ₩ ~

ſ » 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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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ſ* ╠ ․
ά* ․ ğ ․
Ὥ,

‑ NA ץ ԍׅ » ~ ſ ἑ ˏ

ğ ſ » ἑ ďׁ Ŝ

Ὥ,

‑ ʗ ․ ἑ ʗ

․ * ʗ ℮   ˏἦ ďׁ*

/ ℮   Ὥ,

» -

‑ » ἑ ᾋ » ſ ἑ Ŝ ╠

ץ * ╤ ₩ * Ŝ *

ˏ Ὥ,

･ * » ~ ╠ ˏ Ɵ․Ɵ ἑ Ŝ ē ~ ἑ

ὤ ī Ɵ 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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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 운영자 분야 (사회보장정보원) 

1.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사회복지정책실장*]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장1]

사회보장정보원
정보기술본부장2]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파트

지방자치단체
(A)

지방자치단체
(B)

지방자치단체
(․․․)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복지
주무부서장4]

사회복지
주무부서장4]

사회복지
주무부서장4]

정보시스템
 운영본부장3]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취급자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취급자

 1)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장 : 개인정보 보호 총괄책임관

 2) 정보원 정보기술본부장 : 개인정보 보호 실무책임관

 3) 정보원 운영 본부장 : 개인정보 보호 운영책임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정보운영본부장, 복지정보관리본부장, 
희망복지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

 4)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주무부서장 : 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개별책임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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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 보호 실무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

& c ' » Ɵ ˏ Ὥ,

Ɵ & c ' » Ὥ

Ὥ,

‑ & c ' » ʛˏ ᾋ » Ὃ

» ſ Ὥ,

‑ » ˏ ſ ī Ɵ Ὥ,

‑ » ʨ & c ' Ɵţ & Ὥ,'

ᾋ » ˏ ή* ſ » ǯ

ǯ ſ* £ ǯ ŏƛ ſ Ὥ,

‑ & c ' » Ὃ ŏƛ 3 ˫

ƣ Ɵ ī ſ Ὥ,

‑ & c ' » ğ& ˏ / ' ſ ŏƛ

ğ Ὥ,

‑ ʗ » ǯ & c ' Ὃ

» Ɵ ƣ Ɵ Ὥ,

<실무책임관의 법령상 책무>

법령상 책임자의 책무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체계상 책임자의 책무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의 구축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

인정보의 파기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개인

정보

보호

실무

책임관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 보호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개발 및 운영

개인정보 보호의 기술적 장치 마련 및 적용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연간 교육 결과 보고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 보호 현장

실태점검(반기1회) 및 개선

그 밖에 정보시스템(행복e음) 및 상시모니터

링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업무 등 

총괄책임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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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보호 운영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

& c ' » Ɵ ƛ Ɵ

  Ὥ,

Ɵ & c ' » Ὥ

Ὥ,

‑ & c ' » ώᾄ ſ ᾄ »

ʨ » Ɵ ․¯₪ Ὥ,

‑ » ʨ & c ' Ɵţ & ' ᾋ

» ˏ ή* ſ » ǯ

ǯ Ὥ,

‑ & c ' » ʨ ᾋ ʛȫ ſ* » ʛ

ˏ & ʗ' Ὥ,

‑ ƣ Ɵ ἑ » Ὥ,

‑ » ․Ɵ * » ․Ɵ * » ˏ ʗ

ƣ Ɵ & c ' » Ɵ

Ὥ,

<운영책임관의 책무>

법령상 책임자의 책무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체계상 책임자의 책무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개인

정보

보호

운영

책임관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관리실태 확인․감독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실시 및 결과 보고 수행

개인정보 접근 및 처리기록(로그) 생성

정보시스템(행복e음) 내 개인정보취급자의 접

근권한 통제․관리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확인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관리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관리 

개인정보 파기 등 그 밖에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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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

Ɵ Ɵ » ʨ » ´ ˏ

Ὥ Ὥ,

‑ ᶅ ǯ ᾋ * ǯ ץ * * ȋ

» ǯ ţ ․ ƣ Ɵ ī ſ

Ὥ,

‑ ɻ & Ὥ,' ᾋ Ὥ ǯ

ſ ʻʻ» ˮ& /2 ' ȋ Ὥ,

대상 구분 교육주체 주요내용 주기

정보원 운영자

정책교육 인증강사(초빙) 관계법령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 일반사항 반기 1회

온라인교육 정보원소관부서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반기 1회

<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

※ ʻʻ붙임 7. 교육 관리체계ˮ 참조

‑ ǯ » Ɵţ ſ ․ ǯ *

Ὥ » ǯ ἑ ˏ & ˏ / '

Ὥ,

‑ & c ' ǯ ἑ Ŝ Ɵ »

ǯ Ὥ,

‑ ǯ ŏƛἑ £ ǯ ţ ſ ᶅ₩ Ɵ

ƣ Ɵ ī ſ Ὥ,

라.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 ƣ Ɵ ἑ »

&» ʨ ' ᾋ ţ Ὥ,

‑ * ŏ * ţ » * ƣ Ɵ ī ŏƛ

ſ ᾋ ᾄˏƟ ץ ¯ ī 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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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ʨ ἑ Ɵ ․̄ ₪ » ī

* ȫ » ďׁ ʛ ȫ ₩ ἑ ᾋ ἑ

╠Ὥ,

‑ » ʨ ἑ & c ' »

&ά ' ďׁ* ī ╠ » ī Ṹ ἑ

Ɣ ἑ ╠Ὥ,

‑ » ʨ ἑ Ɵ » ᾋ

ī * » ᾋ ȋ

ᾋ Ὥ,

2.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 c ' » ἑ Ɵ ἑ ſ

ἑ Ŝ ɻ ╠ ․ Ὥ,

‑ ℮ ἑ ~ ℮ ץ ƛ

₩ » ․ * * ˏ£*

℮ ď ȫ ſ ב ἑ Ὥ,

･℮ ī ₩ ʻ̒» & ․ *

1 Ɣ' ℮ ˮ& 1 ' Ὥ,

･ ἑ Ŝ ἑ ~ ℮

ˏ ℮ ץ ᶺ Ὥ,

Ɵ » Ŝ Ŝ * ƣ Ɵ ī

ğ * ʗ ב 4. ץ ʻʻ» & *

Ŝ ' ˮ& / ' ē Ɵ ī

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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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제공 

& c ' » ἑ ƛ ďׁ

1 ī Ɣ ἑ ╠Ὥ, Ὥ * Ὥ   »

/6 0 ɻ ╠ Ŝ * ₩ ďׁ 1 ī Ɣ

Ὥ,

‑ ₩ ℮ Ŝ

‑ ʨ /0 1   ᾋ ȓ ɻ

ďׁ ˏ ~ Ŝ

‑ Ȍ ἑ ¯ ¯ ȋ ȫ ἑ ˏƟ ¯ ἑ

ἑ Ŝ

‑ ğ ․Ŝ Ɣ ˏ Ŝ

‑ Ŝ

‑ ţ ȋ » ἑ Ɣ ἑ

Ŝ

& c ' » ἑ Ɣ ~ Ŝ ¸

Ὥ,

자료요청 
문서접수

자료제공
여부검토

정보제공 및 
안전성 확보 

조치
사후관리

  
※ ʻʻ붙임 2. 개인정보의 제공 절차(공통)ˮ 참조

&/άţ'

‑ & c ' » ſ ἑ ˏƟ ʻʻ»
Ɣ &ˮ 2 ' » * ʛď* * ˏ£

Ὥ,

･ ˏƟ Ɣ ץ Ŝ ץ ſ

Ɣ * ʗ ἑ ſ

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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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ἑ Ŝ Ɣ ƛ ώᾄ & ' ſ*

ˏƟ ώᾄ ʛ Ɣ * *

ˏ Ὥ,

･ ׁ ἑ Ŝ ˏƟ ώᾄ

ʛ Ὥ,

&0άţ' Ɣ ğ

‑ & c ' » ~ ╠ Ɣ Ɵ

& Ὥ,' Ɣ ᾋ ᾄ ğ ſ* ʻʻ»
Ɣ ğ ŋ ˮ& 3 ' ˏƟ Ὥ,

･ Ɣ ~ ďׁ ℮ ץ ά ˏ

Ŝ ἑ ƣ Ɵ ğ Ὥ,

&1άţ' Ɣ

‑ » ~ ╠ ἑ Ɵ Ɣ *

Ɣ Ŝ ˏ &

SQ@* AB ' ή ἑ Ģ Ὥ,

･ * ˏ ή Ŝ ʻʻ ˏ & ' ․
ᾋ ˮ& 5 ' ․Ɵ ſ ʻ̒» ţ ˮ& 4

' ȋ Ὥ,

‑ ή ἑ Ŝ ~ἦ ₩ ή *

ή * ˏƟ ώᾄ ἑ ʨ ī ή ſ

Ὥ,

‑ * 1 ī Ɣ ἑ Ɣ ἑ ~ » ī

₩ * * ˏ£* ~ ď *ׁ

» 07 ´ȋ ₩

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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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άţ' Ɵ

‑ ἑ 1 ī Ɣ ἑ Ŝ ʻ̒» 1

Ɣ ᾋ ˮ& 6 ' ․Ɵ * ₩ Ɣ

ב 1. ץ Ɣ * Ɣʛď* Ɣ * Ɣ /.

ī Ὥ,

‑ » Ɣ ˏƟ ˏ£ 3 ץ ſ ˏ ſ*

ʗ ŏƛ ƣ Ɵ Ɵ ī Ὥ,

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 c Ὃ ' » ~ Ŝ *

» ~ ․₩ׅ․ ․ ἑ ╜ ₩

ǯ ſ* ~ » ī ἑ ¯₪ Ὥ,

‑ » ~ F-Uׁ Q-U ʛ » *

* ţ* ℮* * * ȋ » ᾄ ἑ ἑ

Ŝ Ὥ,

‑ » ἑ Ŝ ʻʻ» ţ ˮ& 7 '

* ․ ţ ץ Ὥ  

ˏ ․ ğ Ὥ,

･»
･» ʛ ᾋ Ɵ

･» ʨ ƛ Ɵ

･» ᾋ

･ ή » ˏ ˏ Ɵ

･» ἑ NA ᾋ

･ ɻ » ʨ ᾋ ǯ ȋ

‑ * ˏƟ ἑ ץ ƛ ᵸ

Ɣ» Ὥ,

» ἑ ἑ » ˏ

ʻʻ» ˏ ſ ˮ~ ſ ἑ ˏ ․ ․Ɵ
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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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인정보 파기

Ɵ » ή & ᾋ ~ ὑ ~ 3ᶅ

Ŝƛ Ŝ ' » ~ ī ╠ Ŝ »

ˏ ₩ Ὥ,

‑ » ˏ£* » ˏţ

․ * ˏ ἑ Ŝ ʻʻ» ˏ Ɵ

ᾋ ˮ& 0 ' ․Ɵ Ὥ,

‑ * SQ@ » ~ ╠ ˏ ἑ Ŝ ȋ ἑ

~ἦ ₩ ˏ&  ․ ․ * 1 ' Ὥ,

Ɵ & c ' B@ Ɵ ſ ἑ » ἑ 0

» ~ ˏ Ὥ,

‑ ˏᾋ ˏ£ ╜ˏ &/0» ' ſ* ʗ ᾋ Ὥ ƛ

¸Ὥ,

･ Ɵ ᾋ ᾋ ~ ὑ

2ᶅ ƛ Ŝ

･ ᾋ ~ Ὃ * Ὥ ᾋ Ɵ

2ᶅ ƛ Ŝ

･ˏ ᾋ Ɵ Ɵ ἑ 2ᶅ ƛ Ŝ

‑ Ὥ * * ȏ ᾋ

* ˏ ἑὭ,

‑ ˏ ᾋ ƛ ἑ ʻ(ʻ ſ*

/0 ἑ ~ ₩ Ɵ ſ* ʗ ŏƛ

ƣ Ɵ ī ſ Ὥ,

‑ ₩ ȋ ἑ &/0» 'ץ ˏ ſ* ˏ

ŏƛ ƣ Ɵ ī ſ Ὥ,

ȋ » ˏ~ Ŝ ℮ ʻʻ
ȫ ˮ 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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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보주체 권리보장

Ɵ ȫ &» * ․
ȋ' ȋ~ ἑ Ŝ ʻʻ» * ․ * ˮ
& 1 ' Ὥ,

‑ » ȋ ב /. ץ ȋ ᾋ ŏƛ

ʗ * ʻʻ» & ' ˮ& // ' ἑ ʻʻ»
& ․ ' ȋ ᾋ ŏƛ ˮ& /0 '

ī Ὥ,

‑ & c ' B@ ․ ȋἑ Ɵ ƛ

* ʛď ƣ Ɵ ī

Ὥ,

･Ὥ * ℮ ¸ ~ ſ ˏ ~ Ŝ

ƣ Ɵ ğ Ὥ,

‑ * * ȏ ᾋ

* ˏ ἑὭ,

‑ ʗ ･ ȋ ᾋ ~ Ŝ ʻʻ
& c ' » ˮ ŏ Ὥ,

ᾋ ἑ ī ȋ

ȫ ȋ ἑ ᾄ ᾋ ſ* ʻ̒ ˮ&
/1 ' ȋ Ὥ,

바. 개인정보 유출통지

Ɵ » Ŝ ƣ Ɵ ī

ſ ſ* ╠ » * ƛ ʗ Ŝ *

* » ᾋ ȋ * ſ

ᾄ ī Ὥ,

‑ / Ɵ » ~ ╠ Ŝ ƛ ΄

ᵸ 5 ī Ὥ,

‑ * ᾋ ᾄ » ᾋ ŏƛ

Ɵ ἑ ˏƟ& Ȍ ἑ Ȍ ᵸ '

ſ 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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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

ʛ

‑ & c ' ץ ſ ᵸ ƛἑ

ʛ ά Ὥ,

‑ ƔƔ £ˏƟƛ ţ ἑ * ţˏƟƛ

ἑ Ŝ ?NG Ὥ,

‑ » Ɵ ἑ ἑ ἑ AARTׁ ¯ ¯

ἑ ſ* ץ ˏ ․Ɵ
Ὥ,

ᵥ ʛ

‑ Ɣň ץ ᵥ ˏ (

Ὥ,

 *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 침입탐지시스템(IDS), 침입방지시스템(IPS), 위협관리시스템(TMS) 등
‑ ╜ ᵸ *ׁ N0N* * * DRN * Rcjlcr*

Ɣ ῤ ץ ~ ╜ἑ ᵸ Ὥ,

‑ » ʨ NA £ QQJ ἑ ʗ

Ὥ,

B@

‑ B@ ἑ ᾋ ₩ ſ ſ* »

& ' Ŝ ἑ ץ  

ᾋ » ᾋ Ὥ,

‑ ἑ ╜ Ὃ ₩ Ὥ,

‑   ἑ B@ἑ ~ ʛ ₩ Ŝƛ Ǔ ˏ

B@ Ὥ,

‑ » B@ ἑ B@ ץ » ᾋ ʗ

ʛȫ ſ* ʗ ʛ Ὥ,

･ B@ ʛˏ & ᾄ » * ʛ   * ʛ * ʛ

ᾄ GN ' Ɵ 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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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ʛȫ Ɵ

‑ & c ' ʛ ἑ ţ ʨ ἑ Ŝ

ώᾄ » ţ ʨ Ὥ,

‑ ἑ ℮ » ʨ ~ Ŝ╜ Ŝ

& c ' ʛȫ Ŝ ἑ Ὥ,

‑ & c ' ȫ * Ŝ ἑ ᾋ ץ ˏ ſ* ʗ

ˏ 1ᶅ£ Ɵ Ὥ,

‑ & c ' ʛ ἑ Ŝ Ɣ &ENIG* LNIG '

Ὥ,

‑ Ɣ ~ Ŝ * Ŝſ ΄

ῤ ₩ ₩ Ὥ,

‑ - ἑ Ŝ ˏ * ℮ ἑ

*

Ὥ,

A-Q

‑ » MU?QN Rmn /. &uuu,mu_qn,mpe'*

Ȍ~ 6ᾋ &uuu,laqa,em,ip' ʨ╠ ᾋ »

άţ ſ » * ğƛ

  Ὥ,

‑ ƛ ץ ŏ ἑ Ŝ * ȋ£ ˏἦ ἑ

TNL » Ὥ,

NA

‑ ƛ » ₩ ~

ſ »

Ὥ,

‑ ſ* ╠ ․
ά* ․ ğ ․
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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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Ɵ NAץ ԍׅ » ~ ſ ἑ

ˏ ğ ſ » ἑ ďׁ Ŝ

Ὥ,

‑ ʗ ․ ἑ ʗ

․ * ʗ ℮   ˏἦ ďׁ*

/ ℮   Ὥ,

» -

‑ » ἑ ᾋ » ſ ἑ Ŝ * ╠

ץ * ╤ ₩ * Ŝ *

ˏ Ὥ,

‑ » ~ ╠ ˏ Ɵ․Ɵ ἑ Ŝ ē ~ ἑ

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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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 관리자 분야 (보건복지부)

1.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사회복지정책실장*]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장1]

사회보장정보원
정보기술본부장2]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파트

지방자치단체
(A)

지방자치단체
(B)

지방자치단체
(․․․)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복지
주무부서장4]

사회복지
주무부서장4]

사회복지
주무부서장4] 운영본부장3]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취급자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취급자

 1)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장 : 개인정보 보호 총괄책임관
 2) 정보원 정보기술본부장 : 개인정보 보호 실무책임관
 3) 정보원 운영 본부장 : 개인정보 보호 운영책임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정보운영본부장, 복지정보관리본부장, 

희망복지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
 4)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주무부서장 : 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개별책임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위원장

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ē ἑ & c ' » Ɵ

․ ŏ ˏ » & ʻʻ ˮ Ὥ,' ♇Ὥ,

‑ ἑ * ƛ £ ȋ ╠Ὥ,

‑ ╜ * £ ἑ ƛ 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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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Ɵ Ɵ* Ɵ * » Ɵ

/. ץ ȋ Ὥ,

ἑ / » ἑ Ģ * ･ ŏ ē ἑ

Ŝ ἑ Ὥ,

Ὥſ ἑ Ŝ * » Ὥ,

ἑ Ὥ   ․ ŏ Ὥ,

‑ & c ' » Ɵ ╠ * ₩ » Ɵ

‑ & c ץ' » ․ Ɣ․ ˏ ȫ ȋ

Ɵ ŋ Ɵ

‑ ˏ & c ' » Ɵ ․ ŏ

나. 개인정보 보호 총괄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

ƣ Ɵ & c ' ē ƛ

Ὥ,

‑ & c ' » Ɵ Ὃ Ɵ

Ὥ,

ƣ Ɵ & c ' » Ὥ

Ὥ,

‑ & c ' » ․ ſ » ʨ

& c ' Ɵţ ᾋ » ǯ Ɵ ․̄ ₪ ƣ Ὥ,

‑ & c ' ȫ &» ' Ɵ

Ὥ,

‑ & c ' » Ɵ / ğ ſ ğ

ŏƛ ᾋ ğ Ὥ,

‑ & c ' » & ˏ ' ƣ

Ɵ ․¯₪ ſ* ~ 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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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 ' » ά » Ὃ ₩

₩ Ὥ,

‑ » ʨ ʛȫ » ğ ʗ

& c ' » ᾋ ₩ » ᾋ

Ὥ,

<총괄책임관의 역할>

법령상 책임자의 책무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체계상 책임자의 책무

개인

정보

보호

책임

자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개인

정보

보호

총괄

책임관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의 

수립 및 시행

･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 침해 등 관련 민원 처리

･개인정보취급자 및 정보시스템(행복e음) 

관계자 교육 및 관리․감독

･개인정보 보호 관리실태 점검 및 이행점검

･개인정보파일 처리(등록 및 파기 등) 및 운영 

총괄 관리․감독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개선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영향평가 실시 및 

주기적 관리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 유출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제도의 

도입과 운용

･그 밖의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

ƣ Ɵ » ʨ » ´ ˏ Ὥ

Ὥ,

‑ ǯ » Ɵţ ſ ․ ǯ *

Ὥ » ǯ ἑ ˏ & / '

Ὥ,

‑ * ɻ ᾋ ἑ Ὥ ǯ ſ*

ʻʻ» ˮ& /2 ' ȋ 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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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구분 교육주체 주요내용 주기

보건복지부

(관리자)

정책교육
인증강사

(초빙)
관계법령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 일반사항

연 1회

시스템교육 정보원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교육

<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

※ ʻʻ붙임 7. 교육 관리체계ˮ 참조

라.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ƣ Ɵ » &»

ʨ ' ᾋ ţ Ὥ,

‑ ţ ἑ Ŝ ʻʻ 3, » ţ ₩ ʛď

ˏ ˮ ʛď ţ ᾄˏƟ ī Ὥ,

‑ * ŏ * ţ » * ƣ Ɵ ī ŏƛ

ſ ᾋ ᾄˏƟ ץ ¯ ī Ὥ,

‑ » ʨ ἑ ᾄ » Ɵ ․¯₪ » ī

* ȫ » ďׁ ʛ ȫ ₩

ἑ ȫ ἑ ī ᾋ ἑ Ɵ ․¯₪ Ὥ,

‑ » ʨ ἑ & c ' »

&ά ' ďׁ* ī ╠ » ī Ṹ ἑ

Ɣ ₩ Ɵ ․¯₪ Ὥ,

2.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ƣ Ɵ & c ' ╜ἑ » & ․ * ţ

' » Ŝ ᾋ ƣ Ɵ ․¯₪ Ὥ,

& c ' » ſ

ᾄ * 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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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Ɵ ƛ ἑ ˏ

ἑ ſ ἑ Ŝ ․ Ὥ,

‑ ℮ ἑ ~ ℮ ץ ƛ

₩ » ․ * * ˏ£*

℮ ď ȫ ſ ב ἑ Ὥ,

･℮ ī ₩ ʻ̒» & ․ *

1 Ɣ' ℮ ˮ& 1 ' Ὥ,

･Ὥ ἑ Ŝ ἑ ~

℮ ˏ ℮ ץ ᶺ Ὥ,

･» ~ Ŝ ώ ţ Ὥ,

나. 개인정보 제공 

ƣ Ɵ & c ' Ɣ╜ἑ » & ․ ţ

' ƣ Ɵ ․¯₪ Ὥ,

& c ' » ἑ ƛ ďׁ

1 ī Ɣ ἑ ╠Ὥ, Ὥ * Ὥ   »

/6 0 ɻ ╠ Ŝ * ₩ ďׁ 1 ī Ɣ

Ὥ,

‑ ₩ ℮ Ŝ

‑ ʨ /0 1   ᾋ ȓ ɻ

ďׁ ˏ ~ Ŝ

‑ Ȍ Ȍ ¯ * ¯ ¯ ȋ ȫ ἑ ˏƟ

¯ ἑ ἑ Ŝ

‑ ğ ․Ŝ Ɣ ˏ Ŝ

‑ Ŝ

‑ ţ ȋ » ἑ Ɣ ἑ

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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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 » ἑ Ɣ ~ Ŝ ¸

Ὥ,

자료요청 
문서접수

자료제공
여부검토

정보제공 및 
안전성 확보 

조치
사후관리

※ ʻʻ붙임 2. 개인정보의 제공(공통) ˮ참조

&/άţ'

‑ & c ' » ſ ἑ ˏƟ ʻʻ»
Ɣ ˮ& 2 ' » * ʛď* *

ˏ£ Ὥ,

&0άţ' Ɣ ᾄ ğ

‑ & c ' Ɣ Ɵ Ɣ

ᾋ ᾄ ğ ſ ʻ̒» Ɣ ğ ŋ ˮ& 3 '

ˏƟ Ὥ,

‑ » ~ ╠ ἑ ʛď~ ſ* ᾋ

╜ſ* ~ Ɵ ἑ Ŝ ᾄ

ˏ£ ℮ Ɣ Ὥ,

･ Ɣ ~ ďׁ ℮ ץ ά ˏ

Ŝ ἑ ƣ Ɵ ğ Ὥ,

&1άţ' Ɣ

‑ » ~ ╠ ἑ Ɵ Ŝ Ɣ *

Ɣ ˏ &

SQ@* AB ' ή ἑ Ģ ſ ʻʻ» ţ ˮ&
4 ' ȋ Ὥ,

&2άţ' Ɵ

‑ » ἑ 1 ī Ɣ ἑ Ŝ ʻʻ»
1 Ɣ ᾋ ˮ& 6 ' ･ Ɵ 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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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ב 1. ץ Ɣ * Ɣʛď* Ɣ *

Ɣ Ɵ ἑ /. ī Ὥ,

‑ » Ɣ ˏƟ ˏ£ 3 ץ ſ ˏ ſ

ʗ ŏƛ Ɵ ƣ Ɵ ī Ὥ,

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 c Ὃ ' » ~ Ŝ

» ~ ․₩ ․ׅ ․ ἑ ╜ ₩

ǯ ſ* ~ » ī ἑ ¯₪ Ὥ,

‑ » ~ F-Uׁ Q-U ʛ » *

* ţ* ℮* * * ȋ » ᾄ ἑ ἑ

Ŝ Ὥ,

‑ » ἑ Ŝ ʻʻ» ţ ˮ& 7

' * ․ ţ ץ Ὥ  

ˏ ․ ğ Ὥ,

･»
･» ʛ ᾋ Ɵ

･» ʨ ƛ Ɵ

･» ᾋ

･ ή » ˏ ˏ Ɵ

･» ἑ NA ᾋ

･ ɻ » ʨ ᾋ ǯ ȋ

‑ * ἑ ץ ƛ ᵸ

Ɣ» Ὥ,

» ἑ ἑ » ˏ

ʻʻ» ˏ ſ ˮ~ ſ ἑ ˏ ․  ․Ɵ
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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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인정보 파기

ƣ Ɵ & c ' » ˏ& ․ * ţ ' Ɵ

ƣ Ɵ ․¯₪ Ὥ,

» ή & ᾋ ~ ὑ ~ 3ᶅ Ŝƛ

Ŝ ' » ~ ī ╠ Ŝ ᾄ » » ~

╠ Ὥ,' ˏ Ὥ,

‑ » Ɵ ἑ ἑ ἑ AARTׁ ¯ ¯

ἑ ſ* ץ ˏ ․Ɵ
Ὥ,

‑ * SQ@ » ~ ╠ ˏ ἑ Ŝ ȋ ἑ

~ἦ ₩ ˏ&  ․ ․ * 1 ' Ὥ,

‑ » ˏ Ŝ ʻʻ» ˏᾋ ˮ& 0

' ․Ɵ Ὥ,

‑ & c ' B@ » ˏ~ Ŝ Ɵ ī

* ℮ ʻʻ & ' »

ˏˮ Ὥ,

마. 정보주체 권리보장

ƣ Ɵ ȫ &» * ․
ȋ' ȋ~ ἑ Ŝ ʻ̒» * ․ * &ˮ 1 '

Ὥ,

‑ » ȋ ב /. ץ ȋ ᾋ ŏƛ

ʻʻ» & ' ˮ& // ' ī

Ὥ,

･ & c ' ․ ἑ Ɵ Ὥ,

･Ὥ * ℮ ץ ƛ ¸ ά ˏ ďׁ ˏ ~

Ŝ ἑ ƣ Ɵ ğ Ὥ,



부    록

부 록

제2장

개
인
정
보
보
호

지
침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 325

･ * ȏ ᾋ ˏ

* ˏ ἑὭ,

･ʗ ･ ȋ ᾋ ~ Ŝ ʻʻ
& c ' » ˮ ŏ Ὥ,

ᾋ ἑ ī ȋ

ȫ ȋ ἑ ᾄ ᾋ ſ ʻ̒ ˮ /1

' ȋ Ὥ,

바. 개인정보 유출통지

» Ŝ * ƣ Ɵ ╠ »

* ƛ ʗ Ŝ * * »

ᾋ ȋ * ſ

ᾄ ī Ὥ,

/ » ~ ╠ Ŝ ἑ ƛ ΄ ᵸ

5 ī Ὥ,

‑ ᾋ ŏƛ ŏƛ 3 ץ Ɵ ἑ ˏƟ

& Ȍ ἑ Ȍ ᵸ ' ſ Ὥ,

3.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ƣ Ɵ » ~ ī Ɵ ╜ſ ╜ἑ ˏ Ɵ ․ 
¯₪ Ὥ,

ƣ Ɵ & c ' » ･
Ὥ,

나. 접근 권한 관리

& c ' ʛ ἑ ţ ʨ ἑ Ŝ ώᾄ

ţ ʨ 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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ἑ ℮ » ʨ ~ Ŝ╜ Ŝ

& c ' ʛȫ Ŝ ἑ ἑ Ɵ ․¯₪ Ὥ,

& c ' ȫ * Ŝ ἑ ᾋ ץ ˏ ſ* ʗ

ˏ 1ᶅ£ Ɵ Ὥ,

다. 비밀번호 관리

& c ' ἑ ɻ ╜ *

Ὥ,

라.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Ɣň ץ ᵥ ˏ

Ὥ,

‑ ά &Dgpcu_jj'* &GBQ'* &GNQ'* Ɵ

&RKQ'

╜ ᵸ *ׁ N0N* * * DRN * Rcjlcr*

Ɣ ῤ ץ ~ ╜ἑ ᵸ Ὥ,

» ʨ NA £ QQJ ἑ ʗ

Ὥ,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ſ ץ ἑ Ŝ ďׁ » ~ ἑ

» ₩ ſ* ʗ ŏƛ ˏ ἑ

Ὥ,

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ʨ & c ' ˏ 4» Ɵ･ 
Ɵ Ὥ,

ſ* ╠ ․ ά*

․ ğ ․ 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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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ʗ ․ ἑ ʗ

․ * ἑ ʗ ℮   ˏἦ ď *ׁ

/ ℮   Ὥ,

아. 물리적 접근 방지

» Ɵ ἑ ἑ ἑ AARTׁ ¯ ¯

ἑ ſ* ץ ˏ ･ Ɵ
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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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ʻ변경정보 및 변경사유ʼ란은 변경등록 시에만 작성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 리

기간  

 7일

공공기관 명칭 주소 등록부서 전화번호

등록항목 등록정보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

 개인정보파일 명칭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
 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행정자치부장관  귀하

0/.kk 075kkY 5.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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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수집 및 파기 관리대장 

개인정보파일명

원천자료 보유기관1)

매체형태2)

수집일

파기일3) 기관에 인계한 경우 인계한 기관명, 파기일을 작성

파기사유

위의 자료를 수집 및 파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담당자 : (기관명)                          (인)

  부서장 : (기관명)                          (인) 

 

1) 원천자료를 수집한 기관(예: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대량자료 수집)을 말하여 제공한 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공란으로 한다. 

2) 보안 USB, 일반 USB, 외장하드, CD/DVD, 온라인 파일 등

3) 자료자체를 파기하는 것이 아닌 전달용 매체를 물리적으로 파기하는 절차를 이르며, 온라인 파일의 경우 

복구 불가능하도록 삭제하는 것을 파기로 본다.

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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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개인정보)

❑ 금융정보 제공사실 통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집, 휴대전화),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집, 휴대전화)
   ○ 선택항목 : 연락처(사무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금융정보 제공사실 통보의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기간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1. 내부 방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금융정보 제공사실 통보 기록 
       보존 이유 : 부정 이용 방지
       보존 기간 : OO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금융정보 제공 통보를 위하여 기본 정보 이외의 추가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OOO 서비스가 일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고유식별정보)

❑ 금융정보 제공 통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금융정보 제공 통보 대상자 확인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민감정보)

❑ 금융정보 제공 통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민감정보(장애여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금융정보 제공 통보 대상자 확인
민감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제공 통보를 위하여 OOO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

   1. 제공받는 자 :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 
   5. 동의 거부 권리 :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1. 제공받는 자 :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 
   5. 동의 거부 권리 :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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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검토의견서

이

용

및

제

공

요

청

접수일 및 접수자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요청서를 접수한 일자와 담당자 작성

정보제공 요청기관

요청사유(사용목적)

요청자료

(세부항목, 건수, 

기간․주기 등)

요청근거(관련법률)

검

토

의

견

제공부서명 복지정보과, 정보원 OO부 등

제공부서 의견

소수 사업을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는 각 소관 사업과가 작성, 다수 

사업을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는 각 과 의견수렴을 거쳐 복지정보과가 

작성

제공에 관한 기술부서명 정보원의 기술적인 의견 검토기 필요 할 경우 작성

기술적 검토의견
정보원의 기술적인 의견 검토기 필요 할 경우 작성

시스템으로 제공이 필요할 경우 정보원의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아 작성

ᶅ

& Ɣˏ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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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관리번호

(시리얼번호)

취급자

(성명)
반출․입 용도

반출․입 일시

(반출․입 구분)
확 인 비 고

[별지 제7호 서식]

보조기억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

: Ɵ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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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

당

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

당

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0/.kk 075kkY & ʨ' 12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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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M& ʻʻ°ˮ Ὥ'ƛ & ʻʻ ˮ Ὥ'ἑ ʻʻ°ˮ » ʻʻ ˮ ī
Ὥ ƛ ¸ ץ ţ ŏ Ὥ,

제1조 (목적) ţ ʻʻ°ˮ » ʻʻ ˮ ī ſ* ʻʻ ˮ ׂ

ʻʻ ˮ ī ₩ ἑ  Ὥ,

제2조 (용어의 정의) ţ ₩ ╜ Ὃ ἑ » * ℮

ɻ * ｢ » ｣& ſ 0.//‑23 ' ╠ Ὥ,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ʻʻ ˮ ţ ἑ & '

Ὥ ƛ ¸ » Ὥ,0/'

/,

0,

제4조 (위탁의 기간) ʻʻ ˮ ţ ἑ & ' ~ ſ

ץ£ˏ » Ὥ,00'

/, ˏ£ 8 0.MM,MM,MM | 0.MM,MM,MM ˫

제5조 (재위탁 제한) ʻʻ ˮ ʻʻ°ˮ ׂ Ŝ ſ ʻʻ°ˮƛ ţ

ȫ ἑ 1 ī ₩ ďׁ Ὥ,

ʻʻ ˮ Ŝ ʻʻ ˮ ᾄ ţ ΄ ʗ

ʻʻ°ˮ Ὥ,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ʻ ˮ » 07 * ℮ 1.

» ˏ ſ & ſ 0./2‑5 ' »

Ɵ ․ˏ Ὥ,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ʻʻ ˮ ţ ˏ£ ţ ₩

ᵙ » ďׁ 1 ī Ɣ ἑ Ṹ ἑ ╠Ὥ,

ʻʻ ˮ ţ ╜ďׁ ἑ ţ ˏ£ ╠ Ŝ Ɵ ſ

ἑ » ｢» ｣ /4 ˏ ďׁ ʻʻ°ˮ ī ך

Ὥ,

0 ʻʻ ˮ » ˏ Ŝ ʻʻ°ˮ ī ʗ ŏƛ Ὥ,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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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ȋ ○○℮ ○○
:                   ( )

○○ ○○ȋ ○○℮ ○○
:                   ( )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ʻ̒°ˮ ʻ̒ ˮ ᾋ Ὥ   Ɵ ₩

ȋ * ʻʻ ˮ ~ ἑ Ὥ,

/, »

0, » ʛ ἑ

1, » ʛ ἑ ᾋ

2, ․ Ɣ ʧ

3,

4, ʗ »

ʻ̒°ˮ ʻ̒ ˮ ᾋ /   ᾋ ğ ȋ *

ʻʻ ˮ ~ ἑ Ὥ,

ʻʻ°ˮ » ~ ･₩ׅ･ ･ ἑ ╜

Ὃ ₩ /ᶅ & ' ʻʻ ˮ ǯ * ʻʻ ˮ Ὥ,01'

/ ǯ ˏ ᾋ ἑ ʻʻ°ˮ ʻʻ ˮƛ Ὥ,

제9조 (손해배상) ʻʻ ˮ ἑ ʻʻ ˮ ˏ ʻʻ ˮ ~ ţ

ἑ ţ ďׁ ʻʻ ˮ ἑ ʻʻ ˮ
ˏ ʻʻ ˮ ɟ ʻʻ°ˮ ἑ » ˏ 1 ī

~ Ŝ ʻʻ ˮ ʗ Ὥ,

/ ƛ Ɵ » ˏ 1 ī ᾋ ʻʻ°ˮ ἑ

ἑ ʻʻ°ˮ ʻʻ ˮ ī ȋ Ὥ,

ţ ץ ˏ ţ 0 ſ* ʻʻ°ˮƛ ʻʻ ˮ ἑ ב

  / Ɵ Ὥ,

0.MM,MM,MM

[별지 제10호 서식]

2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으로 하되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노력한다.

22) 개인정보 처리 위탁 기간은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23)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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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열람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정정ㆍ삭제 ※ 정정ㆍ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처리정지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O O O O  귀하

작 성 방 법

 1. ʻ대리인ʼ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ʻ열람ʼ 란에 ［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ʻ정정ㆍ삭제ʼ 란에 ［ √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4.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ʻ처리정지ʼ 란에 ［ √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0/.kk 075kkY 5.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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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 

(앞 쪽)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통지 내용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 형태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물ㆍ인화물 [  ]기타

열람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계(①+②)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사 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0/. 075 Y 32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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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개인정보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조치 내용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결정 사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유 의 사 항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ʻ이의제기방법ʼ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0/. 075 Y 32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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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O O O O  귀하

0/.kk 075kkY & ʨ' 12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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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

개인정보 보호 보안서약서

& c ' » ʨ * * ~ ʛ ˏ

£ Ὃ ₩ ╤ ſ ˏƟɻ ſ Ɵ

ᾋ Ṹ Ģ * Ὥ Ģ

ὋὭ,

/, ׁἑ ˏƟ » Ģ * »

ĿὭ,

0, ׁἑ ᾋ~ Ṹȋ ē £ ~ ἑ ī ī ╠ ˏƟץ 1

» Ṹ Ģ Ὥ,

1, ׁἑ ~ ׁ ʛ * ˏƟ Ɵ

ˏƟ ץ ╜ſ ~╠   Ģ Ὥ,

2, ׁἑ Ɵ » * * ţ* ℮* ˏ * * * ~Ɣ* * ğ *

* * ȋ* * Ɣ* Ɣ»* ˏ ʗ ᾋ ˏƟ

ɻ ƛ Ģ Ὥ,

3, ׁἑ ׁ ī ᾄ╠ GB* * * » ƛ Ɣ℮ ďׁ

Ɵ Ṹ ĿὭ,

4, ׁἑ ˏƟ Ɣ » & * * * * ' ά *

* * ī Ɵ Ŀ ʗ

ˏƟ ץ ĿὭ,

5, ׁἑ ˏƟ Ɣ ˏƟ ך Ģ * ₩

ſ¼ ἑ ſ ˏ Ṹ ╬ ˏƟ ~ ╤

ἑ   ᾋ ἑ Ṹ ĿὭ,

ˏ ſ Ģ ℮ Ŝ ἑ

ʻʻ ʨ Ɣ ʨȫ ȓ Ɵ ˮ* ʻʻ» ˮ* ʻʻ ˮ 
Ɵ - ₩* ˏƟ ɻׁ Ɵ ɻ ţ

₩ ¯ Ģ ˏƟ ֥ ᾋ - ȋ Ģ ὋὭ,

0.MMᶅ MM MM

8

ᶅ 8

8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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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법적보호체계(사회보장급여법,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서명법)

 ᾋ ･ 8 ʨ 1.

‑ ī ˏ ･ˏ
ᾋ ᾋ ･ Ὥ,

ſ 8 ʨ 3 1

‑ Ɵţ ʨ Ɣ ἑ Ȍ~ˏƟƛ ά ἑ

ἑ ᾋ ᾋ ʨ Ɣ ἑ ʨ ň

* * ʨ ℮ ᾋ ſ *

ˏ£ ˏ ſ Ὥ,

 ʧ 8 ʨ 1/

‑ Ṹȋ ･ Ŝ･
ďׁ ἑ ἑ ╠Ὥ,

‑ ᾄ ․ Ŝ․ ․ ․ ďׁ ʗ ἑ

ʗ Ɣ» ἑ ἑ ╠Ὥ,

‑ ᾄ ･ Ŝ･ ďׁ ἑ

ἑ ╠Ὥ,

‑ Ṹȋ ἑ ᾄ ȫ ďׁ ╠ ȫ

ƛ ἑ ἑ ╠Ὥ,

 ᾋ ȋ 8 ʨ 11

‑ ē Ɵ ἑ ᾋ ~

Ὥſ ά ᾄ ʛď~ ſ Ŝ ˏ ~

~ Ὥſ ╜ ᾋ *

* ʗ Ὥ,

 ˏ 8 ʨ 12

‑ Ɵţ ʨ Ɣ ἑȌ~ˏƟƛ ά

3ᶅ ׁ ˏ Ὥ, Ὥ * ᾋ ἑ



344

ᾋ ἑ 3ᶅ ƛ Ὥ,

 8 ʨ 27

‑ ʨ Ɣ Ɵ Ɵ * Ɵ

ďׁ Ῠ ī ╠ Ὥ ī Ṹ ďׁ

₩ ἑ Ὃ ╠Ὥ,

ſ ţ ȋ 8 ʨ 31

‑ ē Ɵ ἑ ˏƟ ʨ ᾋ Ɵ

ˏƟ ſ ďׁ ᾄˏƟ ī ţ ȋ Ὥ, Ŝ ţ ȋ

ˏƟ ſ* ʗ ŏƛ ē Ɵ ī Ὥ,

 ᾋ 8 ʨ 32

‑ ･ Ŝ･ ďׁ

/.ᶅ ἑ / ʧ Ὥ,

‑ ᾄ ･ Ŝ･ ･
･ ďׁ ʗ ἑ ʗ Ɣ»･ ･ 3ᶅ

ἑ 3 ʧ Ὥ,

‑ ᾄ ･ Ŝ･ ďׁ ἑ

3ᶅ ἑ 3 ʧ Ὥ,

‑ ᾄ ȫ ďׁ ╠ ȫ ƛ

3ᶅ ἑ 3 ʧ Ὥ,

 ᾋ ƛ 8 ʨ 33

‑ 11 ᾋ ȋ Ὃ

ἑ 12 ˏ Ὃ 1

ƛ ƛ Ὥ,

 ᾋ 8 ʨ /7

‑ ʨ 12 ά  ᾋ ἑ ᾋ

 Ὥ   * ȋ ˏ ē

Ɵ ſ Ὥ,

․ ʨ ʨ ʗ Ɵ



부    록

부 록

제2장

개
인
정
보
보
호

지
침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 345

․ ʨ ʨ ſ ἑ ʨ ʨ Ɵ

․ ʨ ʨ ἑ ſ

ἑ Ɵ

․ ᾋ

․ * * ˏƟ ╠ Ɵ

ʨ ʨ

․ ˏ ᾋ ~ Ɵţ ΄ ʨ ʨ

 ¯ ſ 8 ʨ 05

‑ ē Ɵ ʨ Ɣ ἑ Ȍ~ˏƟƛ ά Ὥ

  ˏ ~ Ŝ ｢» ｣ 01
ē´ Ɵ * ¸ /6 0 Ŝ ᾄ ἑ *

¸ /7 * ȫ * ἑ Ȍ

~ ╠ Ὥ,

․ ʨ Ɵ

․ ȋ Ɵ

․ ʨ ň Ɵ

․ ʧ Ɣ Ɵ

․ ʨ Ɣ ŏ Ɵ

․ ᾋ ȓ Ɵ

․ ţ Ɵ

․ ʨȫ ᾋ ώ･ *ץ Ɵ

․ Ɵ

․ ʨ Ɵ

․ ʨ ℮ ſ Ɵ

․ ʨ Ŝ･ Ɵ

․ ʨ Ɵ

․ Ɵ

․ Ɵ

․ ᾋȌ ȋ Ɵ

․ Ɵ



346

» ․ 8 » /3 * /4 * 00

‑ » ἑ Ὥ ƛ ¸ Ŝ » * »

ἑ Ŝ ἑ ʗ » * ʗ

Ὥ, » ἑ Ὥ ƛ ¸Ὥ,

․ ℮ Ŝ

․ ɻ ďׁ ˏ ~ Ŝ

․ ƔƔˏƟ ἑ Ɵ ~ Ŝ

․ ţ ŏ ~ ī Ŝ

․ ἑ ʗ ᾋ ἑ ďׁ

℮ ἑ Ŝ ἑ 1 ʨ

* * Ὥſ ἑ Ŝ

․ » ᾄ ή ˏ Ŝ ī

ȫ Ὥ ἑ Ŝ

℮ ἑ    ℮ ȋ ~

ī ₩ ſ    ℮ Ὥ,

‑ ℮ ἑ ī » ․ ․ *

ˏ£* ℮ ď ȫ ℮ ď ἑ Ŝ ʗ

ץ ſ Ὥ,

‑ » ἑ ℮ » ἑ Ŝ

» ἑ ℮ Ὃ Ὥἑ ȋ

ſ » Ὥ,

‑ » ἑ ~ » ℮

Ὃ Ὥἑ ī ἑ Ɣ ď ἑ ╠Ὥ,

» ․ Ɣ 8 » /5 * /6 * /7

‑ » ἑ * 1 ī Ɣ

₩ ℮ ďׁ* Ὥ ἑ ╠ Ŝ

Ɣ Ὥ, & Ɣ₩ ℮ '

‑ » ˏ£ Ŝƛ ďׁ ή Ŝ ἑ

ʗ » ˏ * Ὥ Ɵ Ŝ ἑ 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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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ˏ 8 » 0/

‑ » ˏ£ Ŝƛ ďׁ ή Ŝ 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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Ὥ » ․Ɵ Ὥ,

‑ » ˏ ἑ ȋ ἑ ╜ ₩ Ὥ,

 ¯ ſ 8 » 01 * 02

‑ » ¯ ſ ˏ ἑ ₩

℮ ďׁ* ἑ ╠ Ŝ Ὥ,

 8 » 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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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ἑ » * ƛ ʗ 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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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ȫ 8 » 12 * 13 * 14

‑ » * ․ * ȋ ב /. ץ ᾄ

ᾋ ŏƛ ἑ ʗ ᾄ ī Ὥ,

ʧ 8 » 37

‑ » ďׁ Ῠ ἑ ī ╠ » Ṹ ďׁ

ȫ Ὥ ₩ Ɣ ἑ ἑ ╠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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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Ɣ ἑ ₩ ׁ ī ἑ /ᶅ

ἑ / ʧ Ὥ,

‑ Ὥ ī Ɣ ₩ ἑ ᾋ ďׁ Ὥ

Ɣ ₩ ἑ ᾋ ἑ /ᶅ ἑ /

ʧ 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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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개인정보의 제공 절차(공통)

제공요청 접수 타당성 검토 개인정보 제공 제공 사후관리

개인정보 제공
요청접수

제공에 대한 
타당성 검토

개인정보 제공
제공에 따른
기록관리

[외부기관→정보제공
[정보제공 소관부서의 장]

[정보제공→외부기관]
[정보제공 소관부서의 장]

소관부서의 장] 소관부서의 장

문서 접수 정보요청근거 법령 제공파일 암호 설정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정보요청 절차 보안메일 제공정보 관리･감독

제공 가능정보 여부 보안USB 파기여부 확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출력물의 경우
보안조치 후 전달

❍ Ɣ Ŝ ƔˏƟ ʻ̒» Ɣ &ˮ

2 '~ ╠ ʻ̒» Ɣ ğ ŋ ˮ&
3 ' Ɣ ŋƛ ˏ ŋ ᾋ Ɣ Ὥ,

❍ » Ɣ ἑ Ŝ ʻ̒» ţ ˮ& 4 ' ȋ ſ*

» Ɣ ˏ &

SQ@* AB ' ή * Ɣ& ή * '

~ἦ ή Ὥ, ˏ ή Ŝ ʻ̒ ˏ

& ' ･ ᾋ ˮ& 5 ' Ὥ,

❍ » Ɣ Ŝ ʻʻ» 1 Ɣ

ᾋ ˮ& 6 ' Ὥ,

❍ » ή ╠ Ŝ ἑ ˏ ʻ̒»
ˏ Ɵ ᾋ ˮ& 0 ' ˏ ․Ɵ 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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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민원 접수 타당성 검토 결과 통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접수

요구 처리여부 결정1) 요구처리 결과 통보

[정보주체→사업과]
[개별책임관, 사업부서장]

[사업과→정보주체]

[정보주체→지자체] [지자체→정보주체]

요구서 작성 처리근거 법령 검토 10일 이내 결과통보

정보의 유형 확인
열람 요구 연기 또는 

거절하는 경우 10일 이내 
연기 또는 거절 사유 통보

심사/결정

 1) 요구처리여부 타당성 결정 시 주의사항
   ‑ 요구받은 정보의 유형 등을 확인 후 심사/결정
   ‑ 열람․연기, 제한, 거절 사유 확인
   ‑ 정정․삭제 :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수집 대상 시 삭제 불가)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증거자료 필요 여부 확인(필요시 정보주체가 제출)
  ‑ 처리정지 : 처리정지 거절 사유 확인
❍ & c ' ץ » ․ ․ * ~ Ŝ

ƣ Ɵ ᾄˏƟ& ά ' ᾄ ƛ ŋ ğ

ŏ 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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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업무처리절차

□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운영절차 요약표

구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지방자치단체

(참고) 
개인

정보 수집

관련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정보시스템(행복e음) 입력

접근
기록 
생성 
및 
오･
남용
의심
행위
분석

개인정보 접근

로그생성 및 로그 수집

의심사례 추출

의심사례 모니터링 및 분석

전자적 소명 요청

소명
및
위반 
여부 
판정

담당자 (재)소명확인

소명응답 수행
･ 1차 소명 10일
･ 2차 소명 5일

열람사유 및 증빙자료 확인

증빙자료 검토 및 적절성 확인
적정 부적정 추가검토 필요

소명
종료

재소명 

요청
재소명 

요청

소명처리 결과보고

소명처리 결과보고 검토

징계 등 조치요구 문서 시행여부 결정

징계 등 공문작성･발송

행정 
조치

공문수령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기본지침 위반의심 내역 확인

징계위원회 개최

담당자 징계 수행

징계결과 정리･보고

징계
사후
관리

징계 결과 수령

징계 결과 검토
적정 부적정

완료 재조치 권고

시스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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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업무처리절차

  로그생성
로그수
집

로그추출 상시모니터링 소명

사용자
개인정보

사용로그 생성

개인정보
조회기록 
수집

오남용
의심사항 추출

오남용 의심상황
모니터링

소명

행복e음

추출조건 직원별
위험도

처리건수
TOP

소명요청

주요테이블 소명등록
조직별
위험도

변동률
TREND

Keyword 소명확인

제외조건 상세로그
조회

시스템별
탐지

❍ &ˏ ' ʨ ē ᾋ ℮

» ʨ ī

❍ & ʗ ' & c ' » ἑ ά

ץ

❍ & ʗ ' ╠ ʗ ~ἦ ╠ /'

1) 정형화된 형식: 육하원칙 표준화 포맷을 기준 
‑ 열람자 정보 : 성명, 소속, 처리일시, 사용IP, 화면정보, 버튼처리구분 등
‑ 피열람자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 ʗ ' ╠ ʗ ˏ   ē ᾄ╜ἑ »

℮

❍ & Ὃ ' » Ὃ ╠ ץ ʛď ʗ

*

❍ & ' » ᾋ ․ ․ 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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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소명업무절차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위반 소명처리 절차

전
자
적
 소
명
처
리
단
계

실무책임관 총괄책임관
개별책임관(운영책임관)

분석 및 전사적 소명요청 판정 및 행정처리

시작

위반의심사례 추출 및 
분석

아니
  

예

전자적 소명요청 대상자에게 정보시스템(행복e음) 메인화면을 통한 소명요청

<대상자>

소명등록

  

종료

소명자료 분석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사유제출

아니

개인정보 보호
위반의심?

 예 개인정보 보호위반 의심내역제출

의심내역 정리

<판정>

문
서
를
 통
한
 소
명
처
리
단
계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

의심내역검토 후

문서시행여부? 기관총괄책임자

개인정보책임관
예

의심내역 공문발송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기본지침 

위반의심 내역 확인

아니오 징계위원회 개최

담당자 징계 수행  및 

확인결과 제출

종료
(위반내용확정)

예 종 료

여부

↓

아니오

재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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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구분 해 당 정 보 

민감정보

‑ 금융(신용, 보험, 계좌 등) 관련 정보

‑ 가족관계등록 및 혼인관계증명 관련 정보

‑ 성 폭력 및 가정 폭력 관련 정보

‑ 범죄관련 정보, 건강(질병․진료내역 등)관련 정보

 ※ 관련 자격 및 수혜서비스, 상담내역은 민감정보에 해당 

중요․고유식별정보
‑ (중요) 자격 및 수혜 서비스 내역, 소득․재산 정보, 장애등급, 중요 상담내역 

‑ (고유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일반개인정보

‑ 민감정보 및 중요․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한 기타 일반 정보

‑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붙임5]

개인정보 보호 위반 징계 도출근거 및 세부기준

❑ 법적 근거

 ɻ &Ɣ ţ ɻ 0 '

 ʨ Ɣ ʨȫ ȓ Ɵ 31 32

» 37 * 43

 1/ * 10

ˏ Ɵץ ¯ ɻ

❑ 징계 구분

» ţ

 ƛ » ţ

 ʛȫ &Ɣ ' ţ

» Ɣ ᾋ

» ţ » Ɵ ţ

 ʘ ¯

❑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에 따른 징계

» ȋ

‑ & c ' » ₩ 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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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ţ

‑ ʨ Ɣ Ɵ » Ŝ ᾄ

» ţ

개인정보 구분 민감정보 중요․고유식별정보 일반개인정보

징 계 정직 이상 견책 이상 경고 이상 

 ※ 세부 처벌 기준은 ʻʻ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위반징계 세부기준ˮ 참고


‑   ī ╜ἑ ɻ ~

» ᾋ / ē Ŝ

ʧ ἑ Ɣ ſ ἑ Ŝ

» ~ ╠ Ŝ

~ ˏ

‑ ᾄ ţ ~╤ Ὥ άţ

~

    비위정도

 개인정보 구분
비위사항이 1개인 경우 비위사항이 2개인 경우 비위사항이 3개인 경우

민감정보 강등 해임 파면

중요․고유식별정보 감봉 정직 강등

일반개인정보 견책 감봉 정직

 ţ ~ ¯

               비위정도
                               
적극적 
행정 
개인정보구분          

목적외 이용한 경우
목적외 이용 및 
비위사항 1개

목적외 이용 및
비위사항 2개

목적외 이용 및
비위사항 3개

불인정 인정 불인정 인정 불인정 인정

민감정보 정직 감봉 강등 정직 해임 강등 파면

중요․고유식별정보 견책 경고 감봉 견책 정직 감봉 강등

일반개인정보 경고 주의 견책 경고 감봉 견책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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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범위 초과 개인정보 이용에 따른 징계

 ƛ » ţ

‑ & c ' ╜ἑ ʨ Ɣ Ɵ

╠ » ƛ ʨ Ɣ

» Ŝ ᾄ » ţ

개인정보 구분 민감정보 중요․고유식별정보 일반개인정보

징 계 견책 경고 주의

※ ʻʻ업무범위 초과 개인정보 이용에 따른 징계ˮ는 적극적 행정에 따른 감면 처벌 불인정

❑ 접근권한(공인인증서) 부정 이용에 따른 징계

 ʛȫ Ɵ ţ

‑ ʛȫ &Ɣ ' ƛ Ɣ ďׁ* ʛȫ

» Ŝ Ὥ ƛ ¸ ţ

접근권한 관리 위반자 징계

 본인의 접근권한(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부여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한 자 견책

 타인의 접근권한(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 견책

❑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따른 임시직 및 비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Ɣ ᾋ ţ

‑ » ~ ἑ Ɣ Ŝ Ὥ ƛ ¸ ţ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항 조치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항이 정직 이상의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퇴사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항이 감봉 이하의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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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 징계에 따른 개별책임관 징계

» ţ » Ɵ ţ

‑ » ţ ¯₪ » Ɵ ī Ὥ ƛ

¸ ţ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 개별책임관(운영책임관)

파면 ‑ 해임 경고 

강등 ‑ 견책 주의

❑ 적극적 행정에 따른 감면 처벌

 ʘ

‑ ƛ ἑ ᾋ ᾄ

ƛ ᾄ ╜ἑ Ŝ ¯

̄ ˏ

‑ ʘ ╜ἑ Ŝ * ¯ ╜ἑ ţ άţ

, ά* ſ ἑ Ŝ ἑ ¯

적극적 행정에 따른 감면 처벌 허용 징계 적극적 행정에 따른 감면 처벌 불가 징계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에 따른 징계  업무범위 초과 개인정보 이용에 따른 징계

 접근권한(공인인증서) 부정 이용에 따른 징계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 징계에 따른 개별책임관 징계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따른 임시직 및 비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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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류 개인정보 보호 위반 내용

중징계

1. 파면

  요구

▪(민감정보) 1만 건 이상의 민감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유출한 경우

2. 해임

  요구

▪(민감정보) 1만 건 이상의 민감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한 경우

▪(민감정보) 1만 건 이상의 민감정보를 유출한 경우

▪(민감정보) 민감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하여 유출한 경우

3. 강등

  요구

▪(민감정보) 1만 건 이상의 민감정보를 처리하여 유출되었으나 적극적 행정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감정보) 1만 건 이상의 민감정보를 무단 처리한 경우

▪(민감정보) 민감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한 경우 

▪(민감정보) 민감정보를 무단 처리하여 유출된 경우

▪(중요․고유식별정보) 1만 건 이상의 중요․고유식별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하여 유출한 경우

4. 정직

  요구

▪(민감정보) 민감정보를 무단 처리한 경우

▪(민감정보) 민감정보가 유출되었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중요․고유식별정보) 1만 건 이상의 중요․고유식별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한 경우

▪(중요․고유식별정보) 중요․고유식별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하여 유출한 경우

▪(일반개인정보) 1만 건 이상의 일반개인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하여 유출한 경우

경징계
5. 감봉

  요구

▪(민감정보) 민감정보를 무단 처리하였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중요․고유식별정보) 1만 건 이상의 중요․고유식별정보를 무단 처리하여 유출 

하였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중요․고유식별정보) 1만 건 이상의 중요․고유식별정보를 무단 처리한 경우

▪(중요․고유식별정보) 중요․고유식별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한 경우

▪(중요․고유식별정보) 중요․고유식별정보를 무단 처리하여 유출된 경우

▪(일반개인정보) 1만 건 이상의 일반개인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한 경우

▪(일반개인정보) 1만 건 이상의 일반개인정보를 무단 처리하여 유출된 경우

▪(일반개인정보) 일반개인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하여 유출한 경우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위반징계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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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류 개인정보 보호 위반 내용

6. 견책

  요구

▪(중요․고유식별정보) 1만 건 이상의 중요․고유식별정보를 무단 처리하였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중요․고유식별정보) 중요․고유식별정보를 무단 처리하여 유출되었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중요․고유식별정보) 중요․고유식별정보를 무단 처리한 경우

▪(일반개인정보) 1만 건 이상의 일반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일반개인정보) 1만 건 이상의 일반개인정보를 무단 처리한 경우

▪(일반개인정보) 일반개인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한 경우

▪(일반개인정보) 일반개인정보를 무단 처리하여 유출한 경우

기타

처분

7. 경고

  요구

▪(중요․고유식별정보) 중요․고유식별정보를 무단 처리하였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일반개인정보) 일반개인정보를 무단 처리하여 유출되었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일반개인정보) 1만 건 이상의 일반개인정보를 무단 처리하였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일반개인정보) 일반개인정보를 무단 처리한 경우

8. 주의 ▪(일반개인정보) 일반개인정보를 무단 처리하였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고발 9. 고발
▪ʻʻ파면ˮ또는 ʻʻ해임ˮ으로 징계처분 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거나 범죄사실로 사료되는 경우

※ 징계의결 요구 및 처리기한(2개월 이내 의결), 집행(통보 후 15일), 재심사 청구(15일)하여 3개월 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총괄책임관에게 회신

※ 유명인(정치인, 연예인, 기업인 등)의 경우에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징계양정 세부 기준보다 한 단계 격상시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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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징계업무 처리절차

  징계의뢰 징계결정 징계사후관리

해당기관에

징계의뢰

징계(인사)위원회

징계결정
징계결과통보

[보건복지부→해당기관] [해당기관] [해당기관→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 위반징계

도출근거 및 세부기준
위반내용

종결처리 또는

재(징계)의결요구

위반내용 징계의뢰 내용(보건복지부)

❍   ˏƟ ᾄ ᾋ Ɣ ב 1» ץ

ţ ſ* ʗ ŏƛ ƣ Ɵ ī Ὥ, & ţ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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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교육 관리체계

대상 구분 교육주체 주요내용 주기

지방

자치

단체

공무원

정책교육 자체인력

개인정보 보호 일반내용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기본지침 주요내용

반기 1회

시스템

교육

정보원

소관부서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반기 1회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수시

임시직 및 

비공무원

정책교육 자체인력

개인정보 보호 일반내용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기본지침 주요내용 분기 1회

시스템

교육
자체인력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교육1)

정

보

원

운영자

정책교육
인증강사

(초빙)
관계법령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 일반사항 반기 1회

시스템

교육

정보원

소관부서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교육 연 1회

보건복지부

(관리자)

정책교육
인증강사

(초빙)
관계법령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 일반사항

연 1회

시스템교육
정보

개발원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교육

1)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ʻ̒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교육ˮ을 이수한 공무원이 임시직 및 비공무원의 시스템 
사용 교육(정보시스템(행복e음)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포함)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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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개인정보 보호 주요업무 점검리스트

 ά

구분 내   용 주기 적합 여부 비고

1

▪신규채용, 전입 및 퇴사자에 대한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교육 및 

보안교육 실시

▪교육 결과 보고

수시

(즉시)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

▪정보주체 요구에 따른 처리 결과 보고

3
▪개인정보 유출 시 총괄책임관에게 보고 후 정보주체에게 고지 

▪개인정보 유출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4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확인, 위반자에 대한 징계조치 

수행

▪징계조치 결과 보고

5
▪개인정보파일 파기, 파기관리대장 작성

▪파기 사실 보고

6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관리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사실 인터넷 게시

상시
7 ▪정보시스템(행복e음) 내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근권한 통제․ 관리

8 ▪사용자PC 보안관리

9 ▪임시직, 비공무원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분기

1회

10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수시

11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교육 실시

▪교육 결과 보고

반기 

1회

12
▪개인정보 보호 연간 교육계획 수립

▪계획에 따른 수행 및 보고
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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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주기
적합 
여부

비고

1

▪용역업체 직원, 신규채용 및 퇴직자에 대한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교육 및 

보안교육 실시

▪교육 결과 보고

수시

(즉시)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

▪정보주체 요구에 따른 처리 결과 보고

3
▪개인정보 유출 시 총괄책임관에게 보고 후 정보주체에게 고지

▪개인정보 유출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4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확인, 위반자에 대한 징계조치 수행

▪징계조치 결과 보고

5
▪개인정보파일 파기, 파기관리대장 작성

▪파기 사실 보고

6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관리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사실 인터넷 게시

상시
7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운영 

8 ▪정보시스템(행복e음) 내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근권한 통제․관리

9 ▪사용자PC 및 보조기억매체 관리(위탁사업자 포함)

10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현황(의심사례와 소명 완료된 

사례) 총괄책임관에게 보고
매월

12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현장실태점검 및 개선

반기

1회
13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교육 실시

▪교육 결과 보고

14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

15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보고 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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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ē

구분 내   용 주기 적합 여부 비고

1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관리․ 
감독(

수시

(즉시)2
▪개인정보 유출 시 총괄책임관에게 보고 후 정보주체에게 고지 

▪개인정보 유출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3 ▪개인정보 파일 파기 관리․감독

4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현황 감독

상시5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위반자에 대한 징계 관리․ 감독

6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현황 관리․감독

7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현황 결과 감독 매월

8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승인
반기 

1회

9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현장실태점검 관리․ 감독

연 1회
10 ▪연간 교육결과 관리․감독

11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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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9]

전산용어 해설

･ A-Q 8 &Ajgclr' ȋ * &Qcptcp' Ɣ

ᵥ Ɣ ἑ ˏ

･B@ 8 B@ ץ ╠   ʻ̒ ₪ ~ἦ ˮ
Ɣň ἑ ץ   ~ ╜ῤ ₩

ʛ ἑ ˏ

･ DRN&Dgjc Rp_lqdcp Npmrmamj' 8 ᵸ Ὥ

₩ ἑ ʗ

･MU?QN RMN /. 8 Ȍ ˏȋ MU?QN&Rfc Mncl Uc` ?nnjga_rgml Qcaspgrw

Npmhcar' ʛ ℮ ἑ

~

･ N0N&Nccp rm Nccp9 ncpqml‑rm‑ncpqml' 8 ᵸ » ƛ » ŏ╜

Ɣ ἑ ˏ , Ȍ ᴆ &l_nqrcp' Ȍ Ὥ

･ QQJ&Qcaspc Qmaicrq J_wcp' 8 ᵸ ․ ˏ

ˏ

･ Rcjlcr 8 ᵸ ň ╜ἑ ᵸ

ˏ

･ TNL&Tgprs_j Npgt_rc Lcrumpi' 8 ᵸƛ ¸ Ɣ ȋ Ģ

ī ₩ ╠ ~ ἑ ˏ

･» 8 ʗ ˏἦ ďׁ ď ἑ ʗ

･Ɣ &LNIG 9 L_rgml_j Ns`jga Icw Gldp_qrpsarspc* ENIG 9 Emtcplkclr Ns`jga

Icw Gldp_qrpsarspc' 8 ď ſ* * ď

Ɣ ˏƟ&A?' ἑ

･ 8 ᵸ £   ſ ἑ 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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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Ɵ &RKQ 8 Rfpc_r K_l_eckclr Qwqrck' 8 ᵥ GR

£ Ɵ ἑ

･ 8 Ɣ£ ׁ ․ ․ ſ* Ὥ

ƛ Ɣ ἑ ᵸ Ɵ

･ ˏ 8 ᵸ ׁ ʧ ď ˗ ἑ

ἑ ƛ ₩ȋ Ɣ ἑ ˏ

･ &GNQ 8 Glrpsqgml Npctclrgml Qwqrck' 8 &GBQ' ╠

╠ ℮ ά ἑ

･ ά &Dgpcu_jj' 8 ˏ ׁ ˏ ץ *

ץ ʛ ἑ Ģ ά ἑ

･ &GBQ 8 Glrpsqgml Bcrcargml Qwqrck' 8 ᵥ ¯

․ ἑ ₩ ƛ ¸ ℮ ἑ

･ ?NG&?nnjga_rgml Npmep_kkgle Glrcpd_ac' 8 ƔƔˏƟ

ī ･ ˏ * Ɣ ˏἦ ī

₩ ʗ

ץ･ 8 * ʛ ᵸ ȋ£ 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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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용자 권한관리 지침

ⅠⅠ 목  적

ᾋ ƛ ſ

c '& ʻ̒ c 'ˮ » ․~ȋ ․ * ~ȋ Ɣ

ᾋ ╬ » ᾋ ᾋ

c ī ώᾄ ἑ ȫ ſ Ɵ ˏ ˏ

* ƛ ſ ſ» ţ

ⅡⅡ 권한관리 개요

1. 권한관리 체계

ȫ Ɵ ţἑ Ɵ & c ώᾄ ' ˏƟ ƣ

& ₩* ȏȋ ƛ ' ώᾄ & ₩* ȏȋ* ℮

ώᾄ Ɣ Ɣ ' ȋ

<권한관리 체계도>

기관총괄책임자 or 업무보조자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사회복지주무과장)

시스템관리자

(보건복지부)

업무처리담당자

(중앙부처,시도,시군구, 읍면동 

복지관련공무원)

1. 기관총괄책임자 권한부여

2. 업무처리담당자 권한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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ȫ Ɵ ţ ץ   ώᾄ ἑ Ɵ ī ȫ ſ *

ώᾄ ī ȫ ďׁ ȫ Ŝ

‑ Ɵ & 'ἑ ₩* ȏȋ ƛ ʻˏƟ ƣ ʼ
ſ ȫ

 ※ 시도, 시군구 사회복지주무과장은 행복e음에 사용자 ID를 등록 후【붙임1】̒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관총괄책임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스템관리자(보건복지부)에게 승인 요청

 ※ 기관총괄책임자는 소속 직원 중 2인의 범위 내에서 업무보조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업무보조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행복e음에서 업무보조자 업무권한 부여

 ※ 기초자치단체 내에 일반구가 있는 경우 일반구 사회복지주무과 소속 직원 중 1인을 업무보조자로 추가 
지정할 수 있음

‑ ₩* ȏȋ ˏƟ ƣ & ƛ ' ἑ ἑ

ώᾄ ī ȫ

<권한관리 기본흐름 >

권한담당자 기관별 담당자 담당자별 수행업무

시스템관리자 • 보건복지부 : 복지정보과장
• 행복e음시스템에 대한 총괄관리

• 시도, 시군구의 기관총괄책임자를 등록하고 권한 부여

기관총괄책임자
• 시･도 : 사회복지주무과장

• 시군구 : 사회복지주무과장

• 시도, 시군구의 복지업무총괄 관리

• 사용자 등록, 업무처리담당자 권한부여, 업무보조자 

지정

업무보조자

• 기관총괄책임자 소속 부서 

공무원

 ※ 일반구의 경우 사회복지

    주무과 소속 공무원

• 기관총괄책임자의 권한관리업무 보조

• 사용자 등록, 업무처리담당자 권한부여 등 기관총괄 

책임자 업무보조

업무처리담당자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복지

관련 공무원(비공무원 포함)
• 기관총괄책임자로부터 승인받은 권한에 따라 업무처리

2. 권한관리 절차

‑ ₩* ȏȋ* ℮ ώᾄ ~ GB



부    록

부 록

제3장

사
용
자

권
한
관
리

지
침

 제3장  사용자 권한관리 지침 … 371

ȫ

‑ ˏƟ ƣ & ₩* ȏȋ ƛ '~

₩ ȫ

 ※ 1인 1개 권한부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2개 권한 부여 가능
 ※ 불가피하게 3개 이상의 권한을 부여할 경우 보건복지부 승인 필요
 ※ 사용자별 업무분장을 선택하면 해당 업무만 수행 가능하도록 제한된 범위의 권한이 부여됨
ȫ ȫ Ŝ

‑ ℮* Ŝ* ώᾄ ~ Ŝ╜ďׁ ╜ἑ Ŝ

ˏƟ ƣ ~ ȫ Ŝ ἑ

‑ c ȫ 1» £ ʗ ἑ ἑ ȫ ƣ

GB

ⅢⅢ 사용자 등록

1. 개 요

c ἑ ˏ ſ

Ὥ,

※ 행복e음을 사용하고자 하는 업무처리담당자(시군구 공무원)는 사전에 새올행정정보 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2. 사용자 등록대상

₩* ȏȋ* ℮ ʻʻ c ˮ ἑ Ɣ

※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이용이 필요한 경우 등록하여 사용
※ 공무원이 아닌 사회복지업무담당자에 대한 권한관리는 ʻⅥ. 비공무원 권한관리방안ʼ 참조

3. 새올ID 사용자가 행복e음 신규 등록이 필요한 이유

ˏ ά Ɵ ╜Ῠ ʗ GB£

ˏ ʗ GB~ c GB ˏ ╜

ἑ Ŝ & GB 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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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자 로그인 ID(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 등록기준

c ˏ ἑ ʗ GB ᾋ ˏ

Ὥ ƛ ¸

ʗ GB ˏ

‑ 4 10 * ἑ ȋ

‑ ׁ ╠ * ~ ʧ

‑ ʟ GB ╜ἑ GB &‑QWQRCK‑* ‑QUQBL‑* ‑?BKGL‑*
‑ ?bkglgqrp_rmp‑ ╜ďׁ ╠ ά ' ~

ˏ

‑ 7 10 * * * ȋ

‑ ׁ ╠ * ~ ʧ

‑ GB ℮

‑ » ἑ c ╜ Ɵ ╜ *

ˏ

Ɣ ˏ

‑ ἑ GB ˏƟ ƣ ╜ * »

Ɣ

‑ Ɣ ἑ ENIG * Ɣ ὑ Ŝ LNIG

~ἦ

5. 사용자의 의무

ἑ c ʛ ╜ἑ Ɣ ţ &GB'

ƛ Ɣ ſ ī Ɵ

Ɵ » ȫ

י 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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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복e음 로그인 방식 

c ʗ Ɣ Ὥ,

※ 단, 공인인증서 갱신 시는 사용자 ID･PW를 이용한 로그인 허용
c ʗ ╜ἑ ţ &GB' ᾋ ʗ ἑ /»

Ὥ,&℮ ~ἦ'

ȏȋ Ŝ Ɣ ʗ ἑ ₩

c ʗ ~ἦ * GB․NU ʗ ἑ Ɣ

ʗ ~ἦ

※ 새올행정시스템에 IP･PW로 로그인 한 후 행복e음을 사용하자고 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 
창으로 이동

7. 유의사항

c ἑ GBἑ ᾋ ī * GB Ŝ

~

c ƛ ץ ℮ ˏ Ɵ ╬

‑ c ďׁ* » ďׁ* Ὥ ī

Ɣ ἑ GB* ī ἑ Ŝ

※ 상세내용은 ｢사회복지 통합업무안내｣부록 ʻʻ제2장. 개인정보보호지침ˮ 참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관련 벌칙 규정>

제31조(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회보장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
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를 위조･변경･훼손･말소･유출하거나 그 방법 또는 프로그램을 
공개･유포･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위조･변경･훼손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제54조(벌칙) 
 ① 제31조제1호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1조제2호를 위반한 사람
  3. 제31조제3호를 위반한 사람
  4. 제31조제4호를 위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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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 권한 부여

1. 사용자 승인 및 권한부여 절차

<사용자 승인>

<권한절차 부여도>

& ώᾄ '

₩* ȏȋ ώᾄ ἑ ˏ

ſ

&ˏƟ ƣ ἑ '

₩* ȏȋ ˏƟ ƣ & ἑ 'ἑ   ˏƟ

ᾋ

ȫ & ώᾄ ˏƟ ƣ & ἑ ' ώ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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ώᾄ ~ Y 0[ ȫ ˏƟ ƣ & ἑ

' ī ſ* ･₩* ･ȏ･ȋ ˏƟ ƣ ἑ Y 1[ ȫ

ώᾄ ╜₩ ȫ

‑ ώᾄ ἑ ᾄ ἑ

ȫ ~ ╬

2. 권한범위 설정

c ȫ ȫ & ~ἦ c ừ 'ἑ Y

1[ƛ ¸ ╜

ȫ

‑ » ȫ

‑ ₩ἑ ɻ & 8 ē '~ ὑ

» ~

‑ ȏȋ   ƛ ώᾄ ἑ ʨ ʨ* Ɣ

Ɵ ᾋ ~ἦ

‑ ℮ ώᾄ ἑ Ɵ ･ * ~ *ץ ώ* Ɵ ᾋ ȓ

Ɵ ℮ ᾋ ~ἦ

･ ᾋ ȫ

‑ & ․ Ɣ ' ȏȋ Ɵ Ɵ ~

ώᾄ ･ŏ ώᾄ ~ἦ

‑ &ˏ ․ ․ Ŝ' ȏȋ Ɵ Ɵ ~

ώᾄ ･ŏ ώᾄ ~ἦ

 ※ 신청서의 소득･재산정보 입력은 읍면동 담당자가 수행
‑ & ･ ' ȏȋ* ℮ ἑ ˏ ἑ ╠ ･ 

ץ ׁ Ŝ ~

  ※ ʻ통합조사및결정화면열람권한ʼ 권한 부여시 열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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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정보 권한범위>

업무영역 업무분장

권한범위

공적자료
조회요청

추가 
입력･변경

항목별 
세부내역조회

소득인정액 등 
기본정보조회*

조사･선정 및 

변동사후 관리
시군구 주민생활담당 ○ ○ ○ ○

급여지급관리 시군구 (여성가족, 노인, 장애인) 담당 ○ ○
의료급여 시군구 주민생활담당 ○ ○ ○** ○

긴급복지․서비스

연계
시군구 긴급지원․자원연계담당 ○ ○

사례관리 시군구 사례관리담당 ○ ○
 * 대상자의 기본정보 조회 : 복지대상자 원스크린으로 소득인정액, 소득･재산 총액 등 확인

** 타법의료급여수급권자 세부내역 조회

3. 권한부여 시 유의사항

ȫ ἑ ˏƟ ƣ ἑ ˏƟ ƣ

╠ Ɣ

ȫ Y 1[&ȫ ' ʻʻ ~ ȫ ˮ~ Ŝ

ē & ƛ' ~ȫ ȋ

ȫ ȫ ₩ ἑ ᾋ ἑ Ὃ

╜ * ˏƟ ƣ ἑ ₩･¯₪
ˏƟ ƣ ἑ ˏ Ɵ ά ȫ ğ

ȫ ~ ₩ Ɵ

ȫ Ɵ ˏἦ 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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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 권한 변경 및 중지

1. 개 요

ȫ ώᾄ ώᾄ ~ Ŝ╠ Ŝ ˏ ╠ ȫ ἑ

ſ Ŝ╠ ώᾄ ₩ ɻ ȫ

ώᾄ ȫ ˏ ᾋ ~ ~

ἑ ſ ȫ

2. 유형별 처리절차

※ 권한관리시스템 사용가이드는 별도 매뉴얼 제공 (복지광장에 등록)
℮ ȫ Ŝ

Ɵץ ℮ ȫ Ŝ

‑ ώᾄ ℮ ἑ ώᾄ ~ Ŝ ╜ἑ

Ŝ ˏƟ ƣ ἑ ˏ ȫ ſ ɻ ᾋ ȫ

 ※ 업무수행에 불필요한 권한정보가 남아있지 않도록 관리
ˏƟ £ ℮ ȫ Ŝ

‑ ℮ ˏƟ ˏƟ ƣ ἑ ώᾄ ˏ

ſ* ╠ ȫ ᾋ

‑ ℮ ˏƟ ˏƟ ƣ ἑ ℮╠ ώᾄ ȫ

< 기관 간 인사이동 시 로그인 ID 변경여부 >

대상 시스템 기관 간 인사변동 시 (타 자치단체로 이동 시)

행복e음 시스템 사용자 등록 불필요 로그인 ID 변경 불필요

새올행정 시스템 사용자 등록 필요 로그인 ID 신규 부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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Ŝ ȫ Ŝ

ˏƟ ƣ ἑ ℮ ȫ Ŝ

' ~ ɻ ╜ďׁ ╠ Ŝ

‑ ~ ɻ ╠ Ŝ 8 ˏƟ ƣ ἑ ɻ

ώᾄ ī ȫ

‑ ~ ╜ἑ Ŝ 8 ˏƟ ƣ ἑ ᾋ ώᾄ

ȫ ♃ ╠ Ģ

     ※ 부서의 신규 생성기준은 부서코드의 신규 부여 여부임
' ~ ･ ╠ Ŝ &L /'

‑ » ~ » ･ ╠ Ŝ * ˏƟ ƣ ἑ

ˏƟ ･ ώᾄ ȫ * ･
ώᾄ ī ȫ ɻ

' ~ ╠ Ŝ &/ L'

‑ ׁ ~ » ╠ Ŝ * ˏƟ ƣ ἑ ˏƟ

ώᾄ ī ȫ

ɻ ╠ ώᾄ ī ȫ

･ ȫ

ˏƟ ƣ ἑ * ώᾄ Ŝ ᾄ ~ ῤ c

ἑ ╤ Ŝ * ȫ Ɵ ˏἦ ᾋ ᾋ

ȫ ᾋ

･ ȫ ἑ ~ c ἑ Ŝ

 ※ Ⅲ.사용자등록의 7.유의사항 참조
ᾋ ȫ

ˏƟ ƣ ἑ c ȫ 1» £ ʗ ἑ

ᾋ ȫ

 ※ 3개월 미사용자에 대한 권한 중지 및 사용자ID 중지 처리는 시스템관리자가 일괄 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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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ȫ GB~ ╠ Ŝ ˏƟ ƣ ī

~ἦ

ⅥⅥ 비공무원의 권한관리

1. 개요

c ₩* ȏȋ* ℮ ώᾄ ἑ Ɣ

ὑ ᾋ Ɵ ˏ

2. 관련근거

ˏƟ ʛȫ Ɵ ɻ &Ȍ ʻ.6,/.,07'
‑ ˏƟ ἑ ώᾄ ἑ & ώᾄ '

ץ ʛȫ

& 1 * /0 '

제12조 (접근권한 부여 원칙)
  ① 정보시스템 접근, 행정정보 열람 등 모든 접근권한은 법령 또는 업무규정 등에 따라 허용된 

자에 한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는 접근권한을 임의로 양도, 대여해서는 안 되며, 권한관리 

책임자는 이를 수시로 확인 및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ɻ & /25 * ʻ.7,.4,.7'
‑ ᾋ Ŝ Ɵˏ ţ

& 05 '

제27조 (사용자계정 관리)
  ①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계정(ID)의 비인가자 도용 및 정보시스템 불법접속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 사항을 반영･관리하여야 한다.
  ①‑4 외부 사용자의 계정부여는 불허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장의 책임하에 유효 

기간을 설정하는 등 보안조치를 강구한 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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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이 아닌 사회복지업무담당자 유형

c Ɣ ɻ

‑ ɻ Ɣ ~╜ἑŜ Ɵ & ē ƛ'~ȫ

ץ

‑ ˏƟ ƣ ἑ ᾄ ץ ſ ȫ

ά 8 ȏȋ ώᾄ ℮ Ɣ Ɵ

ᾄ Ɣ ἑ ἑ

&Ɣ ʛ ' 8 ď ἑ

ȏȋ* ℮ ἑ

Ɵ 8 ȏȋ ώᾄƔ ƛ ᵉ ᾋ

･Ɵ Ɣ ἑ £

※ 통합사례관리사는 시군구에서 긴급지원, 보건복지콜센터와 연계된 콜 상담․안내,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함
ʨ Ɵ 8 ʨ ʨȫ ᾋ Ɵ ἑ

£ ţ

℮ 8 ţ ℮ ᾋ

Ɵ 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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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 원칙

Ɣ ὑ ᾋ ţ ἑ ᾄ

Ŝ ˏƟ ƣ ץ &/ /ȫ '

‑ ᾄ ţ

c Ɣ & ừ' ᾋ ἑ

~ἦ * ¯ & * ώץ 'ἑ ~

‑ Ɵ * ʨ Ɵ * ℮ ſ

ἑ ƛ ₩ ȫ

․ Ɵ 8 ˏ ώ* *ץ ˓ʨ * ȋ

Ɵ ώ* Ɵ

․ ʨ Ɵ 8 ʨȫ * ώ * ʨ Ɵ * ʨ

Ɵ * ʨ Ɵ

․ ℮ 8 ţ ℮ ~ ᾋ ώ* Ɵ

ţ Ɵ

5. 사용자 등록 절차

c & ώᾄ Ɣ '

･₩* ･ȏ･ȋ ώᾄ Ɣ

ˏ

c &ˏƟ ƣ '

₩* ȏȋ ˏƟ ƣ ἑ   ˏƟ ᾋ

Ɣ ὑ ᾋ ȫ Ɵ

Ɣ ὑ ᾋ Ŝ & ' ᾋ Ɵ ἑ

ˏƟ ƣ ~ * ȫ ἑ Ɣ ~

ץ ˏ 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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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의사항

Ɣ ὑ ᾋ ȫ ˏƟ

ʛȫ Ɵ ɻ 1 * /0 &Ȍ ʼ.6,/.,07'
ץ ȫ

ɻ & /25 * ʻ.7,4,7' 05 / / * 2

ţ ſ ἑ Ŝ

‑ ˏƟ ƣ Ɣ ὑ ᾋ ʛˏ£

ȫ * ȋ ţ

 ※ Ⅲ.사용자등록의 7.유의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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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기관총괄책임자 등록 신청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관총괄책임자 등록 신청서

① 소속 기관명 부서명

② 신청자정보
성명 전화번호

사용ID e‑mail

③ 등록요청

   권한정보

 □ 기관총괄책임자(보건복지부)

 □ 기관총괄책임자(시도)

 □ 기관총괄책임자(시군구)

       위와 같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관총괄책임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장  :                (직인)

 ※ 전자문서 처리를 통할 경우 신청기관장 직인은 생략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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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담  당 과  장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시스템 사용자 정보

성  명  

연락처 담당업무  

신청ID  신청IP

 2. 신청사항 정보

소속구분 예)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생활지원과

사용권한 예) 시군구주민생활담당, 시군구장애인담당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3. 사 유(근거 중심으로 기술)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용허가를 신청(반납)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반납인)
(인) 권한담당자 (인)

【붙임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접근권한(
□ 신청

)서□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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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업무상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개인의 권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함이 법률위반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 정보를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나. 사회보장급여법 제31조(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

       다. 사회보장급여법 제54조(벌칙)

       라.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마. 개인정보보호법 제60조(비밀유지 등)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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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기관별/기능별 권한 분류 비교표

1. 관리자 권한

연번
행정
구분

사원
구분

권한명 업무영역
비고

(관련업무)

1 공통 공무원 시스템관리자 시스템  관리 관리자

2 공통 공무원 기관총괄책임자
인사이동, 권한부여, 

부서정보 관리
　

3 공통 공무원 기관총괄책임업무보조자
인사이동, 권한부여, 

부서정보 관리
　

4

공통 공무원

소득재산정보담당 소득재산

관리자

5 연계관리담당자 연계

6 운영센터기준관리담당 기준정보 관리

7 자료파기관리담당 자료파기

8 포탈운영자 공지

9
시군구사례관리협업지원 

시스템관리자
사례관리 기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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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부처 권한

연번
행정
구분

사원
구분

권한명 업무영역
비고

(관련업무)

1 복지부 공무원 복지부담당 통계

복지통합

 (사후관리)

 (결혼중개업)

 (의료급여)

 (긴급복지)

 (장애인복지)

 (기타복지서비스)

상담사례관리

 (사례관리업무지원)

공통지원

 (통합연계지원)

2
범정부

(중앙)
공무원 여성가족부담당 통계

복지행정

 (결혼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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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도 권한

연번
행정
구분

사원
구분

권한명 업무영역
비고

(관련업무)

1 시도 공무원
일반시설 시도담당

(기본)
시설인허가, 종사자 및 

입소자 관리 업무

시도임대주택담당업무　

복지통합

 (사후관리)

 (결혼중개업)

 (시설및법인)

 (긴급복지)

 (바우처)

 (아동청소년)

 (의료급여)

 (기타복지서비스)

 (국토부업무지원)

 (장애인복지)

상담사례관리

 (서비스연계)

2 시도 공무원 특수시설 시도담당
복지행정

 (시설및법인)

3 시도 비공무원 시도비공무원의료급여담당 의료급여 업무
복지행정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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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행정
구분

사원
구분

권한명 업무영역
비고

(관련업무)

1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일반시설법인담당
시설, 법인 인허가 및

종사자관리

복지행정

 (시설및법인)

 (민원)

복지통합

 (조사선정관리)

2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입소시설법인담당 시설 입소자관리

복지행정

 (시설및법인)

 (민원)

복지통합

 (급여지급관리) 

 (조사선정관리)

3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특수시설법인

(여성)담당
특수 시설･법인(여성)

복지행정

 (시설및법인)

 (민원)

복지통합

 (급여지급관리) 

 (조사선정관리)

4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특수시설법인

(한부모)담당

특수 시설･법인

(한부모)

복지행정

 (시설및법인)

 (민원)

복지통합

 (급여지급관리) 

 (조사선정관리)

5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사례관리담당

사례관리업무지원, 

서비스연계, 안내상담, 

민원

상담사례관리

(사례관리업무지원)

 (안내상담)

복지행정

 (민원)

복지통합

 (신청관리)

 (조사선정관리)

6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통합사례관리담당

(이관콜담당)

사례관리업무지원, 

서비스연계, 안내상담, 

이관콜담당

상담사례관리

(사례관리업무지원)

 (안내상담)

복지행정

 (민원)

4. 시･군･구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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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행정
구분

사원
구분

권한명 업무영역
비고

(관련업무)

복지통합

 (신청관리)

 (조사선정관리)

7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긴급지원･자원연

계담당

서비스연계, 긴급복지

상담사례관리

 (서비스연계)

복지행정

 (긴급복지)

 (민원)

복지통합

 (조사선정관리)

8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주민생활담당

기초생활, 초중고, 자활,

고용,지자체사업, 바우처

(산모 외),의료급여,

변동, 사후, 급여지급

관리, 확인조사

복지행정

 (결혼중개업)

 (기초생활보장)

 (바우처)

 (의료급여)

(기타생활지원서비스)

 (자활지원)

 (시설및법인)

 (민원)

복지통합

 (급여지급관리)

 (사후관리)

 (신청관리)

 (조사선정관리)

9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여성가족담당

한부모, 청소년한부모, 

보육, 아이돌봄, 

청소년특별지원,  

아동(급식)

복지행정

 (보육)

 (아동청소년)

 (시설및법인)

 (기타복지서비스)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민원)

복지통합

 (급여지급관리)

 (사후관리)

 (조사선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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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행정
구분

사원
구분

권한명 업무영역
비고

(관련업무)

10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노인담당 노령, 장사

복지행정

 (노인)

 (기초노령연금)

 (시설및법인)

 (장사)

 (민원)

복지통합

 (사후관리)

 (조사선정관리)

11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장애인담당
일반장애인, 

차상위장애인

복지행정

 (장애인복지)

 (민원)

복지통합

 (사후관리)

 (조사선정관리)

12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보건소담당

보건지원, 

바우처(산모), 

보건소업무

복지행정

 (바우처)

 (기초생활보장)

 (보건지원)

 (민원)

복지통합

 (조사선정관리)

13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주거담당
임대주택, 

개발제한구역

복지행정

(국토부업무지원)

(기타생활지원서비스)

14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드림스타트담당 드림스타트

상담사례관리

(사례관리업무지원)

복지행정

 (민원)

15 시군구 비공무원
시군구비공무원주민생활

담당
복지업무 지원

복지행정

 (결혼중개업)

 (기초생활보장)

 (시설및법인)

 (자활지원)

 (아동청소년)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자체지원

(지자체급여지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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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행정
구분

사원
구분

권한명 업무영역
비고

(관련업무)

16 시군구 비공무원
시군구비공무원의료급여

담당
복지업무 지원

복지행정

 (의료급여)

17 시군구 비공무원
시군구비공무원사례관리

담당
복지업무 지원

복지행정

 (긴급복지)

복지통합

 (신청관리)

상담사례관리

(사례관리업무지원)

 (안내상담)

 (서비스연계)

18 시군구 비공무원
시군구비공무원통합사례

관리담당(이관콜담당)
복지업무 지원

상담사례관리

(사례관리업무지원)

 (안내상담)

복지통합

 (신청관리)

 (조사선정관리)

19 시군구 비공무원
시군구비공무원장애인

복지담당
장애인복지

복지행정

 (장애인복지)

20 시군구 비공무원
시군구비공무원시설･
법인담당

시설 및 법인
복지행정

 (시설및법인)

21 시군구 비공무원 시군구비공무원노인담당 노인, 장사

복지행정

 (노인)

 (장사)

22 시군구 비공무원
시군구비공무원드림스타트

담당
드림스타트

상담사례관리

(사례관리업무지원)

23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고용복지⁺센터담당
시군구고용복지⁺센터

복지업무 담당

(원스크린조회)

(읍면동공무원담당)

※읍면동공무원 담당 

(초기상담,신청,접수)

권한 부여

24 시군구 비공무원
시군구비공무원고용복지⁺
센터담당

시군구고용복지⁺센터

복지업무 지원

(원스크린조회)

(읍면동비공무원담당)

※읍면동 비공무원  담당 

(초기상담,신청) 권한 

부여

25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에너지바우처담당 에너지바우처

복지행정   

 (바우처)

복지통합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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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읍･면･동 권한

연번
행정
구분

사원
구분

권한명 업무영역
비고

(관련업무)

1 읍면동 공무원 읍면동공무원담당 복지업무

복지행정

 (국토부업무지원)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바우처)

 (보건지원)

 (보육)

 (아동청소년)

 (기타복지서비스)

 (의료급여)

 (자활지원)

 (희망키움통장사업)

 (내일키움통장사업)

 (디딤씨앗통장사업)

 (노인) 

 (장사)

 (장애인복지)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민원)

복지통합

 (신청관리)

 (급여지급관리)

 (사후관리)

(조사선정관리‑열람)

지자체지원

(지자체급여지급관리)

2 읍면동 비공무원
읍면동비공무원담당

(주요업무 보조)
복지업무지원

복지통합 (신청관리)

지자체급여지급관리

읍면동신청업무담당

※ 비공무원은 접수기능, 

가족관계등록부 열람기능, 

상담내역조회 기능만 제한

3 읍면동 비공무원
읍면동비공무원담당

(단순업무 보조)
복지업무지원

복지통합 (신청관리)

지자체급여지급관리

읍면동신청업무담당

*단순 증명서 발급,

청소년증발급,의료급여증

발급 업무 지원




